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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포스트교토체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동안
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새로운기후변화규범이안정화되는과정에서국제사회, 특히 주요교역상대국
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동참 요구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대응전
략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연계가배출권자체의수출입뿐아니라여타산업의교역조건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고려
하여 일반균형이론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계상대국을 모색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
로포스트교토체제의상황변화에따른단계별대응전략수립의밑그림을제시하였다.

Linkage Strategies for Korean ETS in Post-Kyoto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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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는 

모처럼 만의 국제적 합의도출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국제기후변화체제 논의에 관한 민감한 사항 대부분을 미결로 남겨 

놓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의 이해대립으로 인한 여러 

쟁점들이 산적한 가운데 2012년이라는 시한이 1년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포스

트교토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국제기후변화체제의 커다란 변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발전전

략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국

가중기감축목표로 국제사회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형성과정

에서 녹색성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유연한 전략수립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

가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새로운 전략수단의 하나

인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기존 해

외연구들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연계의 의의를 우리나라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

니다. 특히 국제적 연계전략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전략수립의 

단계별로 유의점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연계적합 상대국을 모색하

여 향후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라는 정책수단 활용을 위한 분석틀의 구축과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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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구원, 박지현 전문연구원, 금혜윤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 집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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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포스트교토체제는 한동안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협약 형태를 띠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포괄적인 수준의 국제규범으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도

기적 기간 혹은 다자규범의 형성과정에서 전개될 기후변화에 관한 양자적 협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는 여러 기후변화정책들 중에서 국제적 협력수단으로 탄소시장의 연계

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2장에서는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가 아직 국내에 본격

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개념, 현황, 그리고 이론들을 소개하였

다. 특히 연계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각 연계 종류별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연

계는 배출권거래시장의 확대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 대상기업들로 

하여금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일차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배출권시

장이 상호 연계된 국가들 간에는 탄소누출 및 경쟁력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책 측면뿐 아니라 무역정책 측면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연계는 형태 측면에서 직접연계와 간접연계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연계는 상대 

배출권시스템에서 통용되고 있는 배출권의 사용을 직접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EU 

ETS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간접연계하에서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배출권

시장이 특정 배출권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며, 이에 따라 서로의 배출권 

가격이 사실상 대체재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일례로, 현재 CDM 시장이 공통적으로 



연계된 배출권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간접연

계보다는 직접연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간접연계는 연계의 일방

향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직접연계에서 위협받을 수 있는 연계국의 정책주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국제기후변화규범의 형성초기단계에 급변하는 정

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율성이 확보되는 간접연계의 중요성이 더

욱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협력 및 국가감축비용 최소화를 위해 국제

적 연계전략을 활용할 경우, 단기에는 연계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경험축적을 위해 

간접연계를, 중간기에는 연계로 인한 편익 최대화를 위해 직접연계를 진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장에서는 간접연계의 대상이 될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를, 4장에서는 직접

연계의 대상이 될 주요국 배출권시장의 구체적 내용들을 연계와 관련된 주요 설

계변수별로 비교ㆍ설명하고 있다. 특히 협상전략으로 연계의 활용방안을 다각도

로 모색하기 위해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병행하였는데, 3장과 4장에서

는 배출권시장에 초점을 맞춘 부분균형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

하고 있다. 

3장의 간접연계와 관련하여서는 Flachsland et al.(2009a)의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높고 감축목표는 낮

은 국가들에 대한 연계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공통 오프셋시장에서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한계저감비용이 높거나 감축목표가 낮은 국가들과 탄소 크레디트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따라서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CDM 등의 국제오프셋 시장을 선진국과 개도국에 따라 접근성을 차별화하는 ‘국

제오프셋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의무감축국 재분류 논의에 있어 개도국 

세분화 압력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프로젝트의 지역적 편재성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CDM 제도의 개혁방안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4장의 직접연계전략 분석에서는 Rehdanz and Tol(2005)의 모형을 기반으로 직

접연계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소개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입배출권에 대한 할인 등과 같은 질적 제한조치의 효과들

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자국의 감축노력과 제한조치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향후 관

련조치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5장에서는 배출권시장 이외 상품시장에서의 교역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일반균형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CGE 모형인 GTAP-E 모델을 사

용하여 우리나라와 간접연계 및 직접연계에 적합한 국가들을 모색하였다. 이때 연

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국가군을 찾는 동시에,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

하여 상대국도 우리나라와의 연계가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일부

를 주요 개도국에서의 크레디트를 통해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는데, 자국

내 감축비중을 낮추고 크레디트 감축비중을 높일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을 감축해도 우리나라에

서보다는 개도국에서 감축할 때 저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계대상으로는 ASEAN보다는 경제규모가 큰 인도나 

중국이 바람직하나,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연계할 때보다는 연계하지 않을 때 실

질GDP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연계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

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계는 양국에 상호이익을 가져오므로 현실성이 높은 시나

리오라고 판단된다.

직접연계의 경우, 감축목표의 설정과 감축의지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Annex 1

국가들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시적이며, 자국의 높은 한계저감비용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Annex 1국가들과의 연계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저감비용을 가지

고 있어서 선진국들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산

업부문들은 생산을 통한 이윤보다는 배출권 판매를 통한 이윤을 선호하게 되어 생

산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GDP와 후생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포스트교토체제가 

정착되어 나가는 각 단계별 연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도입이 여전히 논의 중인 시점에서 국제적 연계는 

너무 요원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토 메커니즘의 하나

인 국제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가 개별국가의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배출권거래제

의 거래주체는 일차적으로 회원국이며, 국제배출권거래제의 일차적 목표는 각 회

원국의 감축목표 달성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국

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교토체제가 당분간 느슨한 다자협약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 가정이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의 중요

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포스트교토체제가 교토의정서와 같은 포괄적인 합의의 형태일 경우에도 시장예측

성으로 인한 연계의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다. 포스트교토체제의 법적 형태와 연계 

간의 관계는 Jaffe and Stavins(2008)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학적 관계로 이해하

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
약어 표기

ACESA(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청정에너지안보법

AAU(Assigned Amount Unit): 배출 한도량

BAU(Business As Usuals): 별도의 감축조치가 없을 때의 배출전망치

CAR(Climate Action Reserve): 기후행동보존

CCX(Chicago Climate Exchange): 시카고 기후거래소

CDE(Constant Difference Elasticity): 불변차이대체탄력성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메커니즘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관계협정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DM을 통해 인증된 감축 크레디트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불변대체탄력성

CET(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불변전환탄력성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연산가능일반균형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

CPRS(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탄소오염감축제도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

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EITE(Emission-Intensive, Trade-Exposed industries): 배출집약적-무역노출업체

ERU(Emission Reduction Unit): 배출감축 단위

ET(Emission Trading): 배출권거래

ETS(Emission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도

EUA(EU Allowance): EU ETS의 배출권 단위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s):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EV(Equivalent Variation): 후생수준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

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



GHG(Greenhouse Gases): 온실가스

GIS(Green Investment Scheme): 녹색투자제도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국제 탄소거래 파트너십

JI(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

JVETS(Japan’s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일본 자발적 참가 배출량거래제도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국내온실가스 감축인정분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경 및 삼림

MAC(marginal abatement cost): 한계저감비용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provisions): 배측정ㆍ검증ㆍ보고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국가 적정 감축행동

NAP(National Allocation Plan): 국가할당계획

NZU(New Zealand Units):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의 거래단위

OTC(Over the Counter): 당사자간 장외거래

PE(Partial Equilibrium): 부분균형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림 감소와 파괴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미국 동부지역 온실가스이니셔티브

RGGI COATS(RGGI CO2 Allowance Tracking System): 이산화탄소배출권 추적시스템

RMU(Removal Unit): LULUCF에 근거한 온실 가스 흡수량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VAP(Voluntary Action Plan): 자주행동계획

VCS(Voluntary Carbon Standard): 자발적 탄소 표준

VER(Verified Emission Reduction): 자발적 감축 크레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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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다극화되는 기후변화체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규범인 교토의정서는 특별한 국제적 합의가 없다면 2012년

에 그 시효가 만료되는 한시적 규범이다. 교토의정서체제 이후, 즉 포스트교토체제

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등 다자

간 협의과정을 통하여 규범을 구체화하는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 국가의 일방적(unilateral) 결정 혹은 양자간(bilateral), 복수간

(plurilateral) 협상과 같이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규범을 형성하는 상향식 접근

(bottom-up approach)이다. 특히 상향식 접근은 G20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국제사

회의 정치적ㆍ경제적 역학관계의 다극화 현상이 기후변화를 둘러싼 의사결정과정

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리로드맵의 최종시한이었던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총회의 결과물인 코펜하겐 합의서(Copenhagen Accord)의 내용과 성격1) 그

리고 이후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채택된 칸쿤합의문(Cancun Agreement)이라는 

현재까지의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과정과 수준을 살펴볼 때, 포스트

교토체제는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의 경향에 가깝게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양자간 협상들의 단순 합으로만 국제기후변화규범이 전개되리라

는 전망은 2012년 전까지 완전한 형태의 다자간 규범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

만큼이나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보다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포스트교토체제가 

1) 코펜하겐 합의서는 내용면에서 감축목표, 시장 메커니즘, 재정 및 기술지원, 합의문의 유효기간에 

대한 12개 조항을 불과 2페이지에 모두 담고 있었다. 법적 성격 면에서도 법적 구속력 있는 총회

의 결정인 ‘합의문(decision)’이 아닌 총회의 주목(take a note)을 받는 ‘합의서(accord)’에 그치

는 한계가 있었다. 칸쿤합의문은 기후기금 설립 등에 합의하는 등 법적인 면과 일부 내용면에 있어 

진전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핵심사항들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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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수준의 다자적 합의에서 출발하여 양자간 협의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규범은 당분간 

법적(de jure)이라기보다는 현실적(de facto)인 규범의 형태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

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도기 혹은 다자규범 형성과정에서 전개될 기후변화에 관한 

양자적 협의에 초점을 맞춘다.2) 즉 포괄적 수준의 다자적 규범이 완성되기까지 진

행될 상향식 규범형성의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이 정체

기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된 여러 차례의 FTA 협상 경험3)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협

상방식이나 그 대응전략 수립차원에서 양자간 협상이 다자간 협상과 본질적인 차

이가 있다는 사실을 터득한 바 있다.4) 이상의 전망과 경험에 비춰 보았을 때, 우리

나라는 향후 전개될 포스트교토체제 형성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협상전략의 준비

가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 할 것이다. 

2) 특별히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연계와 다자규범 간 상호작용적 측면은 2장에서 자세히 논하기

로 한다. 주목할 것은 연계가 하향식 규범형성 시나리오에서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란 점이다. 오히

려 연계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각국의 감축목표 등이 다자차원에서 정리되는 하향식이 더 

긍정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는 국제적 연계는, 그 역할과 

시사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요성 면에서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시나리오에 민

감한 이슈가 아니라 할 수 있다.   
3) 2001년 개시된 DDA협상은 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정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양자간 무역자유화 지역협정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 2003년 체결된 한ㆍ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0년 11월 현재까지 총 7건이 체결되었고, 협상

준비 및 공동연구까지 합하면 총 22건이 완료 및 진행 중이다.
4) 물론 무역자유화 협정과 기후변화 협약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기본적으로(국내에서 

winner와 loser 집단의 발생을 차치할 때) 국가차원에서는 win-win의 구조를, 후자는 무임승차유

인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유사점은 다자간ㆍ양자간 협상방식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유

사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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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협상전략으로서의 탄소시장 연계 

교토체제하에서 비(非)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포스트교토체

제가 정형화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legally binding) 감축목표 

제시를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

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무감축국들이 개

도국들을 선발개도국과 후발개도국으로 세분화하여 선발개도국도 일정부분 감축의

무를 분담할 것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 있는 전망

이다. 더구나 향후 국제논의가 법적 구속력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

되더라도, 다자적 협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교역상대국 혹은 경쟁국들을 납득시

킬 만한 기후변화 대응정책마련이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기후변화규

범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특히 우리나라 주요교역상대국들의 우리나라

에 대한 감축동참요구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

제적 연계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한 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을 다른 탄소시장에서도 인정하는 연계(linkage)는, 특

히 교역상대국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양자간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일차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확대는 감축비용

의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일반적 특성에 기인한다. 이 논리는 일

국차원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주어진 각국의 감축목표를 최소

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정책수단인 탄소시장의 국가 간 연계는 각국의 정책입안자

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수단이 된다. 더구나 최근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각국의 온실

가스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근거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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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킨다. 다음으로,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는 국가 간 감축부담의 차이로 발생하

는 경쟁력약화 우려(competitiveness concern)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

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 국가가 교역상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축부담

을 지고 있을 경우 자국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상대국과의 통상 

마찰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국가 총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탄소시장 연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공평(fair)하게 감축부담을 짐으로써 환경차원의 긴장관계

가 통상차원의 긴장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억제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교토체제에서 유연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의 하나인 국제배출권거래(ET: Emission Trading) 메커니즘은 참여국

의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은 국제 탄소배출권의 수요주체(즉, 국제사회에서 감축의 주체)가 국가인 국제 탄

소시장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이는 향후 포스트교토체제 유연성 메커니즘에도 적

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의무적이든 자발적이든 감축목표를 설정한 국가들에게 있어 

국제 탄소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어야 할지에 대한 문

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국가는 물론 도입하지 않는 국가들 간에도 중

요한 협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보다 큰 차원의 질문에 대한 해답의 모색이다. 즉,  

‘우리나라의 이익도모뿐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새

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다소 방대한 질문에 대

한 보다 구체적인 대답을 찾기 위해, 다시 국제적 연계에 집중한다. 이러한 연구범

위의 집중은 연계가 기후변화체제 형성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

라는 Jaffe and Stavins(2008)의 전망과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를 조금 더 자세

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계는 교토의정서의 실행 1기가 끝나는 201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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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으로 출현하는 실제적 기후변화 국제규범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단

기에 있어서, 연계는 상향식 현실적 국제 정책 아키텍처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 현존하는 배출권거래제 간의 링크는 이미 글로벌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정책 아키텍처에 일부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

제도인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s)는 이미 주변국들과 

직접 연계를 해왔고, 교토 유연성 메커니즘의 하나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메커니즘)은 세계 총량제한 시스템들의 간접연계로서의 잠재

적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호주, 일본, 미국 들에서의 새로운 총량제한 시스템이 생

겨날수록, 직접적 연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CDM은 그 성과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지지층을 만들어 왔다. 이

들 시스템들 간 연계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연계는 현재 글로벌 기

후정책 아키텍처의 중요한 작동요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에서 양자로 협상방식이 바뀌면 상대의 전략적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협상방식이 다자간일 경우에는 주요국(significantly big player)이 아

닌 경우라면 의제 수용자(agenda taker)가 되기 쉽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

모 중간자적 입장(small player and middle position)에 있는 국가는 기본 협상전

략이 사안별 공ㆍ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다자협상에 비해 양자

협상은 협상대상과 협상내용이 구체화되어 협상참가국들 모두 보다 능동적 전략수

립이 요구된다. 더구나 감축의무에 대한 국가분류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적 위치는 

포스트교토체제가 안정화되는 과정 동안 잠재적인 긴장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인 

바, 양자간 협상방식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연계라는 협상전략수단이 갖는 의미

는 크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2009년 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 배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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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BAU: Business As Usuals) 대비 30%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잠

재적 긴장요소 해소를 위한 선제적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들5)이 주로 국내감축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연계의 활용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글로벌한 모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연계전략의 적절한 구사는 주요국과의 무역관계 긴장해소 차원 외

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감축목표 달성수단의 외연 확장이라는 차원에

서 그 중요성이 있다.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는 국가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연계는 국제 협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외연확장을 가져오고, 이는 다

시 감축의무가 부과되는 기업들에는 감축옵션의 다양화를, 녹색기술 관련 기업들

에는 감축사업의 범위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탄소시장(carbon market)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발생된 배출권 및 

그에 기반한 파생적 권리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포괄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여기

서 ‘배출권에 기반한 파생적 권리’란 배출권을 일정한 조건에서 사고팔 수 있는 권

리인 옵션이나 선물과 같은 파생금융상품 등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시

장의 금융적 측면보다는 국가감축목표의 달성이라는 국가차원의 환경적 측면을 기

본적인 연구범위로 삼고 있다. 

2장에서는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기본개념들을 소개하고, 연계의 의의

를 포스트교토체제 형성과 관련하여 조망한다. 3장에서는 단기에 있어 고려할 수 

5) 녹색성장위원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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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계전략으로서 간접연계를 소개하며,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상황과 간

접연계의 의미와 효과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간접연계를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연계의 활성화가 중장기에 적합한 연계전략임에 주목하여 잠

재적 주요 연계상대국의 제도현황을 살피는 한편, 배출권 거래제의 각 설계변수들

의 차이가 연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논한다. 3장과 4장에서는 연

계의 효과를 배출권 시장에 초점을 두는 부분균형이론 분석을 소개하고 있으나, 연

계가 배출권의 수입과 수출뿐 아니라 여타 산업의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고려하여 5장에서는 일반균형이론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이러한 일반균형이론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계상대국을 모색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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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개념

본 장은 연계에 관한 기본개념들과 연계 일반에 대한 논의사항들을 소개하여,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라는 개념이 생소한 독자들에게 이어지는 장들에서 본격적

으로 논의하는 연계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인 배출권거래제, 국제탄소시장, 그리고 연계 등에 

대해 정의하고, 연계의 장단점과 연계가 가지는 일반적 시사점을 비용효율성 측면, 

환경효과성 측면, 분배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

해들을 바탕으로,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연계가 가지게 될 규범적 의의를 다양한 측

면에서 살펴본다.  

연계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장단점과 의미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연계대상

이 될 시스템들에 대한 특징과 연계추진 시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이

어지는 장들에서 다루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기초개념인 배출권거래제의 원리를 소개하고, 국제 수준에서의 

배출권거래제인 국제탄소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한 후,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linkage)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가.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란 규제대상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감축기준을 부여한 후 그 기준에 따라 발생한 배출의 권리 혹은 의무를 정해

진 거래시장을 통해 판매 혹은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의 배분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총량제한 거래제도(Cap 

and Trade)와 감축 크레디트제도(Baseline and Credit)로 대별된다. 총량제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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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참여자가 정해진 배출 상한선에 해당하는 배출권(allowance)을 할당받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되, 정해진 시점에 평가되는 배출량이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

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은 배출권 매입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감축 크레디트제도는 거래 참여자가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고 이에 

대해 배출권의 일종인 크레디트(credit)를 발급받아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감

축량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배출량(baseline)을 설정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실제배

출량과 기준배출량을 비교하여 기준배출량보다 적은 배출량을 기록할 경우 그 차

이를 크레디트로 인정, 거래할 수 있다. 배출 상한 혹은 배출권의 사전배분이라는 

단계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부족분이라는 개념도 없는 것이 총량제한제도와의 큰 

차이점이며, 주로 수력발전소 설립 등과 같은 프로젝트 단위로 크레디트가 인정

된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철학은 환경오염이라는 외부성(externalities)을 제도적으로 

내부화(internalization)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오염이라

는 외부성문제는 환경재(environmental goods)에 대한 소유권의 불명확성에 기인

한 것으로, 관리자(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설정

하고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통한다면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코즈(R. Coase)의 정리에 이론적ㆍ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외부

성의 내부화라는 접근은 오염물배출에 대한 가격설정이라는 측면에서 피구적 접근

(Pigouvian approach)인 탄소세(carbon tax)와 동일하지만, 제도의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탄소세는 오염원에 대한 가격설정 후 징수라는 규제적 방식인

데 반하여, 배출권거래제는 외부성의 내부화 과정에서 생성된 새로운 재화인 배출

권(pollution permit)을 배출권시장(permit market)이라는 시장기제(market mecha-

nism)를 통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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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를 가급적 제한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거래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

하려는 제도적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6) 

나. 본 연구에서의‘국제탄소시장’개념

국제적인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발

의된 교토의정서에서 신축성 메커니즘(flexible mechanism)의 하나로 논의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7) 국제탄소 시장 혹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배출권거래제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에게 설정된 국가감축목표는 

총량제한 제도상의 배출상한으로, 개발도상국 혹은 의무감축국 간 감축노력에 대

한 인정인 CDM과 JI는 감축크레디트 제도로 이해하여, 마지막 교토 메커니즘인 

국제배출권거래제도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8) 이러한 관점에서 의무감축

국들은 국제탄소배출권의 공급자이자 수요자, 개발도상국들은 배출권 공급자 역할

을 하는 것이다. 물론 배출권의 거래주체는 국가 이외에도 기업 및 브로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UN기후협약하의 국제배출권의 최종 수요자는 각 국가가 

6) 보다 상세한 이론적 배경은 Dales(1968)를 참고. Dales(1968)는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을 처음

으로 소개한 저서로 알려져 있다. 
7) 교토메커니즘이라 불리는 신축성 메커니즘은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의 감축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국제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총 세 가지이다.

8) 가령, 총량제한 거래제도에 기반한 시장으로는 교토의정서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국가

(Annex 1)에 배분한 AAUs(Assigned Amount Units),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에 의해 배분한 EUAs(European Union Allowances)를 거래하

는 시장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호주의 지역배출권 거래시장인 NSW(New South Wales), 북

미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 거래시장인 CCX(Chicago Climate Exchange) 등이 있다. 삭감 프로

젝트로 생성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는 교토의정서상 유연성 메커니즘인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통해 획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과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사업으로 발생하는 ERUs(Emission 
Reduction Units) 등의 크레디트를 거래하는 시장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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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에서,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국

가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국제탄소시장은 ‘국가 간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 탄소시장의 연계

탄소시장의 연계(linkage)란 한 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을 다른 탄소시장에서 인

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서 배출권의 인정(recognition)이란 감축목표를 가진 주

체가 목표이행의 한 수단으로 배출권 제출(permit submission)이 허용될 때, 연계

된 시장에서 생성된 배출권의 제출도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즉 탄소시장 A가 탄소

시장 B에 연계되었다면, B에서 생성된 배출권의 효력이 A에서도 인정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보면, 유럽연합(이하 EU)의 배출권거래제도인 EU ETS

는 현존하는 국제적 연계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2. 국제적 연계의 일반적 장단점

가. 연계의 장점

1) 경제적 측면

연계의 가장 일차적인 편익은 배출저감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이

는 배출권 거래제의 작동원리가 시스템 내에서 저감노력을 저감비용이 적은 배출

원에게 이동시켜 시스템 전체의 배출저감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계는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배출권을 넓힌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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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계시장 간 배출권 가격의 균등과정에서의 효율성 이익은 연계의 기본적 정당

성이기도 하다. 표준적인 부분균형 분석에서 연계는 언제나 파레토 개선을 가져오

게 되어, 감축비용 최소화가 최우선 목적일 경우에 어떠한 국가도 연계하였을 경우 

연계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9) 

또 다른 경제적 편익으로 정적 효율성 면에서 연계는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며, 시장지배력 감소로 연결된다. 만약 연계된 시스템 중 하나 혹은 

양쪽 모두 규모가 작을 경우, 이러한 편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물

론 연계상대시스템의 가격변동성에 노출되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10) 

마지막으로, 상호 합의된 감축계획은 제도적인 lock-in을 가져와 기후정책의 동

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환경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연계는 연계국들로 하여금 동일한 배출목표를 달성

하는 데 비용을 증대시키지 않으면서 UNFCCC의 기본원칙인 “공통되지만 차별화

된 책임”과 부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연계 전에 상호간 감축목표에 

대한 합의로 책임의 차별화를 한 후, 두 시스템이 연계되면 두 국가는 배출총량을 

공통으로 감축하게 된다. 이렇게 책임의 차별화에 대한 합의 후 책임의 공통화 과

정에서 비용효과적인 장기 노력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상황하에서 연계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감소를 통하여 전지

구적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총량제한 시스템과 크레디트 시스템 

간 연계는 총량제한 시스템의 배출권 가격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그 시스템으로부

 9) Anger(2008).
10) McKibben and Wilcoxe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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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탄소누출을 감소시킨다. 가령, 미국의 지역차원 총량제한 제도인 RGGI 시스

템에 대한 여러 탄소누출 관련 분석들에서 감축대상기업에 계획된 배출저감의 절

반가량이 탄소누출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11) 즉 RGGI 시스템에서

의 탄소누출 감소에 의해, 그 시스템과 크레디트 시스템 간의 연계는 RGGI 시스

템으로부터의 누출을 제한함으로써 전지구적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3) 정치적 측면

경제학 이론에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제한적인 약속 이행력(commitment 

power)을 가진 정부의 야심찬 정책은 시간 비일관성(time-inconsistency)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12) 기후변화정책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일단 기업들이 기후변화정

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저탄소 기술을 현실화시킬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어 시점간(inter-temporal) 경제적 효율성이 무너

질 수 있다. 하지만 탄소시장이 국제적으로 연계되면 연계 파트너 상호간의 압력으

로 일국 정부에 의한 정책의 자의성에 대한 유혹이 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에서 시장간 연계는 더 믿을 만한 가격 신호를 확립시킬 수 있고, 따라서 동적 효

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상호압력이란 가령 배출권 무역제한이나 완전한 연계단

절 등의 제재 등을 의미한다. EU ETS의 Phase I NAP 협상이 좋은 예가 될 것이

다. 물론, 여전히 Phase I NAP이 너무 관대하게 배출상한을 정했다는 비판이 있

지만, 당시로서는 그러한 수준이라도 일국 정부가 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

다. 하지만 배출상한 설정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개별 회원국 정부에서 EU 

Commission에게 향할 수 있는 구조에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결정의 채택을 

11) RGGI(2007b).
12) Kydland and Prescott(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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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할 수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연계가 주요 교역 경쟁국가와 이루어질 경우, 국내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국내 산업계와 일반국민들에 의한 기후변화정책의 수용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주요 경쟁국들 간 탄소가격 조화를 통해 환경비용 부담의 불일치로 인

한 가격경쟁력약화 문제(leveling the carbon playing field)라는 산업계와 노동계

의 지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물론, 탄소배출에 대한 어떠한 가격

화 시도도 하지 않는 제3국의 경쟁국들에 대한 해결책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양자

체제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연계가 긴밀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의지

와 공약에 대한 신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총량거래제도 간

의 연계를 그 시작으로 점차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탄소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기후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13) 

나. 연계의 단점 

1)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 중 효율성 측면에서 연계가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배적 측면

에서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국제무역이 다른 나라에 있는 생산자와 소

비자가 직면하는 가격들을 바꾼다는 것과 유사하다. 시스템 간 배출권의 상호허용

은 한 국가의 배출권 가격을 올리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배출권 가격은 내리게 한

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 전체적인 비용 절감은 가능하지만, 연계를 통한 승자와 패

자가 발생하게 된다. 연계로 인해 시스템 참여자(가령, 배출권 거래제 대상기업)가 

13) Flachsland, Marschinski, and Edenhofer(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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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가 될지 혹은 패자가 될지는 당 참여자가 직면할 배출권 가격의 변화와 그 참

여자가 배출권의 순 공급자인지 순 수요자인지에 달려 있다. 연계 전 배출권의 균

형가격이 상이한 두 시스템이 연계되면,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던 시스템은 이전보

다 높아진 균형가격에, 높았던 가격을 가지고 있던 시스템은 이전보다 낮아진 균형

가격에 직면하게 된다. 만일 연계 전 낮은 가격을 가지던 시스템하에 있던 한 기업

이 배출권 순 공급자라면 연계 이후에 더 많은 배출권 판매이득을 얻게 되어 연계

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반면 같은 시스템하에서 배출권 순 수요자의 경우에는 이

전보다 더 높은 배출권 구매비용에 직면하게 되어 연계의 피해자가 된다. 

배출권 가격의 변화는 또한 에너지 가격 및 다른 배출집약적 상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할 경우 연계는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및 가정에

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배출집약적 상품을 생산하거나 

배출집약적 요소를 투입해야 하는 기업의 생산비용 변화를 통하여, 연계는 경쟁력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연계로 인한 수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분배적 

문제를 야기한다.

또 다른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연계로 인한 시스템간 배출권 거래가 국가

간 자본이동을 가져오게 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거래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원칙적

으로 이러한 자본이동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잠재적 거대 

자본 이동은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네덜란드병이란 

천연자원 수출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지만, 배출권이 인위적 천연자원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가령, 감축목표가 실제 배출

량에 비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연계 시 배출권 순 수출국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배출권 순 수출국은 판매로 엄청난 외화가 유입되어 급격한 임금상

승과 소비급증 등이 일어나는데, 이에 따라 통화 절상이 발생하면서 그 나라의 제

조업 및 서비스업의 수출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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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적 측면

상기한 바와 같이 연계는 전지구적 배출량을 감소시킬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연계에 대한 잠재적 우려 중 하나는 오히려 전지구적 배출량을 증대시킬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총량제한 제도가 감축크레디트 제도와 연계될 때 제

기되는 문제점으로,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은 크레디트 제도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추가성(additionality)’이다. 추가성이란 감축사업에서 얻어지는 온실가스 저감량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추가적이어야 한다는 교토의정서상의 원칙이다. 

이는 감축사업에 크레디트를 부여하여 일반 상업투자 대상으로써의 매력을 갖게 

함으로써 감축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감축사업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감축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배출량과 감축의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의 설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배출량의 측정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데 반해 베이스라인을 세우

는 것은 어렵다. 베이스라인 설정에 자의성이 개입될 경우 크레디트 시스템에서 발

생된 저감은 순수하게 부가적인 배출량저감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베이스

라인 설정에 자의성이 높을 경우, 그러한 감축크레디트 시스템과 연계된 총량제한 

시스템하의 감축대상 기업이 자체적인 감축노력 대신 크레디트 구입으로 감축의무

를 이행하게 되면 연계시스템상 전체 배출량은 오히려 연계 이전보다 증가할  수 

있다.

3) 주권적 측면

연계에 따른 다른 문제점으로는 연계가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와 영향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시스템들이 연계되고 나면 

배출권 가격과 배출량의 결과는 연계상대국의 발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계에 따른 한 국가의 자국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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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시스템들 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연계 이후의 

배출권 가격은 두 시스템의 연계 이전 배출권 가격들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보다 

큰 시스템의 연계 이전 가격에 보다 가깝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실례

가 노르웨이 ETS와 EU ETS의 연계다. EU ETS와 연계되기 전, 노르웨이 정부는 

얼마나 많이 배출권을 발행할지 그리고 어떤 배출원을 저감대상으로 할지 등에 대

한 결정을 통하여 자국 시스템에서의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EU ETS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노르웨이 배출거래제가 일단 연계가 형

성되자 노르웨이 정부의 결정이 자국 시스템의 배출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이게 되었다. 

또한 연계 시스템들 간의 상대적 크기와 무관하게 언제나 정책주권적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배출권 규모가 작은 국가라 할지라도 전체 시

장에 자국의 ETS 설계로 인해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가격 상한은 바로 

전체 연계시장으로 전이되게 된다. 또한 한 지역에서 발생한 가격충격은 전체 시장

에 영향을 주어 국내 경기의 외부요소에 대한 노출을 증대시키게 된다. 

4) 전략적 행동유발 가능성

마지막으로 연계는 각국의 미래 목표치 설정에 있어 연계국들로 하여금 전략적 

행동(gaming)을 유발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14) 느슨한 감축목표는 배출권이라는 

가상적 부존자원의 양을 증가시켜 배출권 수출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서 연계국들은 감축목표에 대한 전략적 유인이 있다. 좀더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연계된 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 가격의 변화는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추가 배출권 

발행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과 그로 인한 한계환경손실(marginal environmental 

14) Helm(2003).



제2장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 의미  47

damage) 간의 상충관계를 왜곡시키게 된다. 연계는 배출권 시장의 범위를 확장시

켜 추가적인 배출권 발행이 배출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존의 

배출권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행동은 일차적으로는 배출권 시장에서의 이해득실 차원에서 발

생할 수 있지만, 한 국가의 주요 수출입 산업이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인지에 

따라 배출권 가격의 상승 및 하락이 전체 국가경제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차원에서 발생이 가능할 것이다.

3. 연계의 종류와 효과

이렇게 다양한 연계의 효과들은 어떠한 배출권시스템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연계의 종류를 연계방식별로 나누

어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연계방식별 종류와 효과

두 시스템간 직접연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한쪽이나 양쪽 모두에서 상대 시스템

의 배출권을 자신의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수용해야 한다. 직접연계는 일방

형과 양방형이 가능하다. 시스템간의 직접-상호연계는 명시적 결정에 의해서만 성

립이 가능한 반면, 직접-일방연계는 명시적인 연계에 대한 결정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어느 시스템이건 상대의 배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각 시스템이 제3의 공

통 시스템에 직접 연계되어 있다면 간접적 연계가 일어나게 된다. 두 시스템 각각

과 공통시스템 간의 거래의 결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시스템 중 하나의 발전은 다

른 시스템에서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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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서의 배출권 가격 및 배출량의 변화는 간접적으로 연계된 다른 시스템의 배출

권 가격과 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계의 방식은 한 시스템에서의 정책효과나 가격변화가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양방향-직접 연계의 경우, 한 국가에서의 정책은 바

로 다른 국가의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가격상한이나 이월제도

와 같은 비용억제조치(cost containment measures)의 시스템 간 완전한 확산

(complete propagation)을 가져온다. 반면에 일방향 연계는 정책효과나 가격변화의 

영향 또한 일방적이다. 즉 연계된 시스템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로지 연계

한 시스템에서만 발생한다. 즉 비용억제조치의 확산은 연계된 시스템으로부터 연

계한 시스템으로의 일방향만 가능하다. 특히 가격변화에 있어서는 상대 시스템의 

배출권 가격은 일방연계를 시도한 시스템의 배출권 가격의 상한으로 작동하게 되

어 배출권 가격의 변화는 하락의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양방향 연계가 국제 배출권 가격을 보다 확실히 균형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총량제한 시스템과 공통의 (크레디트나 총량제한) 시스템간의 일방향 연계는 

총량제한 시스템들간의 직접-양방향 연계에서 달성가능했던 비용절약과 위험분산

이란 장점을 어느 정도 유사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공통의 시스템이 가

장 느슨한 총량제한제도에서의 배출권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배출권을 충분히 공

급할 수 있다면, 총량제한제도들과 공통의 시스템간의 일방향 연계는 연계된 시스

템들 모두의 배출권 가격을 수렴케 할 수 있다.

나. 연계대상별 종류와 효과

연계의 종류는 또한 연계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별이 가능하다. 연계의 효과

가 총량제한 시스템간 연계인지, 총량제한제도와 크레디트제도 간 연계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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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감축 크레디트 시스템과의 연계는 추가성

(additionality)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총량제한 제도간 연계는 크레디트 제도와의 

연계에서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한 총량제한 시스템에서의 배출

권 가격 상승은, 크레디트 제도와의 연계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 총량제한 

시스템 국가의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 등과 같은 지대한 경제적 결과를  더욱 크

게 가져올 수 있다.

4. 연계추진에서 유의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계의 여러 장점으로 인해 국가들 간 연계에 대한 

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를 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연계가 진행되면, 배출권 수출국이 감축목표를 느슨하게 수정하는 등의 방

법으로 자국의 배출권 규모를 증가시키는 유인이 생긴다는 것과, 배출권시장의 개

방도가 클수록 시장충격에 대한 노출도가 커진다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자.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일단 연계가 진행되면 규제당국의 개입 범위가 제한

되며, 따라서 연계국들 간 서로 다른 정책목표들 간의 우선순위가 상충하게 된다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연계대상국 간 정책목표의 이질성은 정책당국에 규제의 유연

성(regulation flexibility) 상실이라는 국내통제력의 일부 상실가능성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

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후

변화에 대한 도덕적 책임차원에서 감축의 일정 부분은 최소한 자국 내에서 달성한

다는 ‘환경 건전성유지’, 안정적이고 충분히 높은 탄소가격 유지를 통한 ‘기술혁신 

유도’,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정책과 관련한 전반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인 

‘감축비용 절감’이 그것이다. 연계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자국과 연계대상국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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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선순위에서의 차이를 제도 설계변수간의 조화를 통하여 최소화하여야 할 것

이다. 

그 이전에, 어떤 시스템 혹은 국가와 연계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연계추진단계에

서는 우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시스템 간 상호호환이 가능한 검증(MRV)체계 및 

등록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운영의 실제를 담보할 수 있는 강제 및 처벌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부분의 기초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연후

에야 비로소 연계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요소들 간의 조화

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연계추진의 선행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연계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상호 신뢰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호 신

뢰는 연계로 인한 편익이 연계국들 간에 잘 분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계대상과 

얼마나 정책적 우선순위가 일치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과 상대국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이 연계전략 수립의 제1 단계라 할 것이다. 

5. 포스트교토체제 형성과정에서 연계의 역할15)

연계는 국제협력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의 신호로서 역

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계는 국제기후변화체제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중장기 기후변화 정책목표의 채택을 가속화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계의 활성화는 국제기후변화체제

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상향식의 양자간 협력은 다자체제의 정치적 구심

력을 훼손하고 기후변화규범에 대한 대체 전략(backup plan)으로 인식되어 다자간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인식하에, 포

15) 이 절은 Jaffe and Stavins(2008)를 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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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교토체제에서 연계가 다자규범형성과정에서 가지게 될 역할과 의미를 큰 틀에

서 조망한다.

가. 연계의 역할과 한계

새로운 다자간 기후변화협약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체결되기 전까지 

연계들의 합(the web of linkages)이 여러 국가들의 일방적 감축공약과 맞물려 유

일한 국제기후변화에 관한 사실상 규범으로 작동할 경우이다. 이러한 상향식 구조

는 더 많은 국가들이 국가차원의 총량제한 제도를 설립하고 다른 제도들과의 연계

로부터 오는 이익을 찾기 시작하면서 구체화될 것이다. 감축목표를 공언하는 국가

들은 또한 개도국들의 참여유인수단으로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양자간 혹은 복수간 연계가 제3자적 조정기구가 없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과연 이러한 연계의 합이 국제규범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또, 과연 이러한 합

이 주요국들의 감축노력과 개도국의 감축참여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실질적 내용을 

담는 수준의 다자규범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일방적 감축공약과 이들 국가들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들 간의 자발적 연계

가 가질 역할 및 한계들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적 성과, 비용효과성, 분배적 형평성

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해 보기로 하자. 

상향식 과정을 통한 환경적 성과는 1) 참여국들의 감축목표의 엄격성, 2) 주요

국들의 참여도, 3) 참여국들의 목표이행 여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참여국

들이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할지 여부를 생각해 보자. 

국가감축목표의 엄격성 정도는 선진국은 환경관련 이익단체, 일반국민의 환경의

식 등과 같은 국내정치적 압력에 의존하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들이 제공하는 인

센티브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연계는 동일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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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비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연계국들로 하여금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다 적

극적인 감축목표 채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논리는 선진국 간에 예상되는 총량

제한 제도간 직접연계에서는 물론, 총량제한 제도하의 선진국과 크레디트 제도하

의 개도국 간에도 성립할 것이다. 더욱이, 후자의 경우 연계는 개도국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의 역할도 하게 되어 연계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목표설정의 엄격성에 

긍정적일 수 있다. 물론 부정적 가능성도 존재한다. 먼저 선진국 간 혹은 총량제한 

제도 간 직접연계는 연계국들로 하여금 미래목표치 설정에 전략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로 인한 엄격성 약화 유인문제는 선진국 간 협상과정

에서 미래목표치 계획(cap trajectories)을 연계의 사전합의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연계의 경우에는 감축크레디트 제도가 가

지는 추가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환경 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은 연계국가 간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환경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에서 선진국 내 환경관련 이익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요국들의 연계참여 정도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산업화국가들이 이미 총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미루어 기본적으로 긍정적

일 수 있다. 문제는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들이 제공하는 참여인센티브에 따라 다르

다는 점이다. 개도국의 참여 인센티브 방식에는 긍정적 방식과 부정적 방식이 있

다. 먼저 긍정적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 CDM과 같이 선진국에 개도국이 생산하

는 크레디트에 대한 수요 접근권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둘째는 개도국으로 하여금 

순수한 감축크레디트 제도를 인정하는 대신 충분히 느슨한 감축목표치를 인정하여 

배출권 순 수출국이 되게 하는 잠재적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셋째는 기술적 

혹은 개발 지원의 형태인 보상적 지급(side payment)이다. 부정적 참여 인센티브

는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선진국의 국제 탄소관세 설정 및 수

입품에 대한 배출권 구입의무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미국의 Waxman-Markey법이 



제2장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 의미  53

고려하는 방식이다. 둘째, 국제 배출권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졸업

기간(graduation period) 후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EU ETS가 고려하

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어떤 인센티브 방식이라도 상향식 시스템만으로는 이러

한 참여인센티브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어려

움이 존재한다.

참여국들의 순응(compliance) 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상향식 과정

이 최소한 하향식 과정보다 낫다고 볼 수 있다. 상향식 과정에서는 국가감축목표가 

개별국가에 의해 설정된다. 상향식 시스템은 하향식 시스템과 비교하여 참가국들

이 달성하지 않을 공약을 설정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선진국들의 경우 이러한 목표치의 달성노력은 국내정치적 압력과 국내 관련제도의 

수립을 통하여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개도국, 특히 불응 시 시장접근제한으로 인

한 손실이 참여비용보다 더 클 개도국들의 순응을 기대할 수 있다. 

상향식 연계를 통한 국제질서를 평가할 두 번째 기준인 비용효과성을 생각해 보

자. 총량제한 제도간 연계가 참여국들에게 거래를 통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

러한 구조는 비용효과적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잠재력은 상향식 시스템

이 충분한 크기의 직접-양방향 연계를 통합할 때 달성된다. 특히, 총량제한 제도들

이 감축크레디트 제도를 공유할 때는 당 제도를 통한 크레디트의 공급이 충분하여 

배출권 가격수렴이 가능할 때 간접연계를 통한 비용효과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세 번째 중요기준은 분배적 형평성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연계는 승자와 패자

를 만든다. 이러한 분배에 대한 시사점은 여러 조건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선 

어떻게 각국이 자신의 시스템 내에서 배출권을 할당했는지에 따라 정치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연계참여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는 기본적으로 비용과 편

익의 분배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치 시스템에 따라서 경제 일반에 대한 

후생보다는 특정 산업에 집중된 비용과 편익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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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형평성 평가의 문제는 복잡성을 지닌다.

서약 및 검토(pledge and review) 형식의 코펜하겐 합의서에서 보이듯이 상향

식 연계시스템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하향식 국제규범의 부재상황에서는 단기

에 있어 사실상의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바

람직한 해결책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러 조건들에 달렸음을 살펴

보았다. 상향식 규범형성과정에서 연계가 가질 여러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의

미 있는 장기적 환경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조정 메커니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연계의 의의: 다자간 규범의 협상준거

상향식 연계들의 합은 다자간 협정에 대한 협상의 자연스러운 시작점이 되어 제

도적 역량(capacity)을 강화하고 장기에는 포괄적인 하향식 협정으로 진화할 것이

다. 양자간 연계협상의 경험들은 글로벌 협상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상호신

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계들은 현상황적(status quo)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며 미래의 다자간 협정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커다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총량제한 시스템과 감축 크레디트 시스템간 연계의 합은 하향식 기후협약의 초

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선재하는 체제는 협상의 자연스러운 시작

점이 된다. 상향식 시스템이 하향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질서로 진화 가능하다는 

것은 마치 GATT가 WTO로의 길을 열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Carraro 

2007). 하지만 선재하는 제도는 현상유지라는 관성을 가지며, 이는 보다 넓은 차원

의 협상을 진행하는 데 방해물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선재하는 연계 시스

템들이 다자간 기후협약에 이르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들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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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더욱 그러하다. 현존하는 연계들은 현상유지 틀(framework)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연계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기 때문에, 손해국가들은 변화를 환영하

겠지만 이익국가들은 변화에 저항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작동하고 있는 경제적ㆍ
정치적 인프라를 바꾸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연계는 새로운 다자간 기후변화체제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지와 관

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다자간 협약의 성립은 개도국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달렸고, 이는 다시 크레디트의 지속적 수요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계는 크레디트의 지속적 수요를 가능케 하는 국제협약을 

선호하는 개도국들 내의 지지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크레디트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당사자들이 자국 내에서 영향력이 있다면, 연계는 그 국가들이 미래

의 국제협약에 참가하도록 하는 유인을 형성할 수 있다.16)

연계는 또한 협상과정의 단순화를 통하여 미래 국제규약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

다. 국제기후협상의 큰 도전 중 하나는 다양한 이해를 가진 수많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도출 필요성이다. 연계들은 국가들로 하여금 유사한 이해를 나눈 국가들의 자

연스러운 협상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경감시킬 수 있다. 양자적 연

계 성립이 필수인 협상경험은 국제협약의 후속 협상에 기여할 수 있다.       

연계의 또 다른 측면으로, 연계를 통한 집단화(grouping)가 감축노력에 대한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연계국들 간 합의는 비참여

국에 대한 따돌리기, 창피 주기, 처벌하기 등과 같은 공동의 처벌 메커니즘 형성의 

잠재성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계는 미래 국제협약의 순응(compliance)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

16) 최근 일본의 양자간 상쇄 메커니즘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정민ㆍ이형근(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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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연계국가들 간 제도적 차이를 조율하

는 과정에서 순응증진을 위한 메커니즘의 정책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연계가 참여국가들의 감축목표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를 가능케 할 

것이란 점을 기대할 수 있다(Victor 2005).

이렇게 다양한 연계의 의의들에 주목하면서 분산된 연계시스템이 하향식 시스

템 형성의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의 연계들이 내용적 측면에

서 다자간 협상안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다. 연계 촉진을 위한 다자간 규범의 요소

지금까지 연계시스템의 등장이 미래 기후협약 형성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살펴

보았다. 이번에는 반대로 어떠한 정책요소들이 향후 다자간 협약에 포함될 때 상향

식 연계를 촉진 혹은 저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2012년 이후 형성될 국제기후협약은 총량제한 시스템과 크레디트 시스템들 간

의 연계를 촉진시킬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첫째, 협약은 배

출목표나 배출권가격에 대해 합의된 궤적을 세울 수 있다. 둘째, 비용감축 조치들

(cost containment measures)17)의 형태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셋째, 배출목표수

준과 그 외에 중요 설계요소들에 대한 향후 조정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다. 넷째, 

거래기록과 배출권 경매에 대한 청산소(clearing house)를 만들 수 있다. 다섯째, 

CDM 혹은 그 후속이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협약은 상향식 

연계시스템을 통한 완전한 참여를 조장해 개도국들의 역량제고(capacity building)

17) 오프셋(offset), 이월과 차입, 세이프티밸브 규정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3장과 4장에서 살

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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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울 수 있다. 이 모든 특징들은 연계협상과정을 단순화하고 촉진시킬 수 있다. 

한편, 다자간 협약이 전략적 행동을 조장하는 성격을 가지게 될 경우, 연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가령, 미래 감축계획이 다음해의 배출량에 따라 다르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보완성 제약을 두는 국제협약은 국제적 거래량을 감소시켜 연계

의 잠재적 이익을 심각히 제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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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라고 하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각각 총량제한방식 거래

제를 도입하고 이들 간의 직접-양방향 연계를 시도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

만 두 개 이상의 총량제한 거래제들 간의 직접연계는 여러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단기에 예상되는 

연계방식은 CDM 혹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될 새로운 형태의 개도국을 위한 

감축크레디트제도 등과 같이 여러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크레디트 시스

템을 통한 간접연계의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접연계가 일어날 기본구조인 국제탄소시장을 개괄하고 단기에 

있어 간접연계의 중요성을 논의한 후에, 우리나라가 활용할 만한 간접연계전략을 

모색한다. 이 장에서 논의할 간접연계전략은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를 도입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본 절에서는 국제탄소시장 수요의 기본이 될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탄소시장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토유연성체제인 CDM, JI, ETS를 포함하여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의 국제탄소시장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국제오

프셋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탄소시

장 참여 현황을 살펴본 후, 국제오프셋시장을 통한 간접연계전략 수립의 전반적 맥

락이 무엇인지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문제인식와 대처방안은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18)에서 공식화되어,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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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교토의정서는 UNFCCC

의 부속의정서로 1997년 12월 제3차 COP에서 채택되었으며, 선진국에 대한 온실

가스(GHGs: Greenhouse Gases)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우선적으

로 의무감축 국가(Annex B) 총 39개국이 1차 의무이행 간(2008~12년) 중 6개 온실

가스19)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국가그룹별20) 

배출량을 살펴보면, 먼저 2007년 전 세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약 290억 탄소톤

에 달하는데, 이는 1990년도와 비교해볼 때 38% 증가한 수준이다. 기후변화협약

의 AnnexⅠ 국가들의 200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2.6억 탄소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49.2%에 해당하며, 이 중 AnnexⅡ 국가들은 112.9억 탄소톤을 배출하

여 1990년 배출량 대비 15.2% 증가하였다. 특히 Non-AnnexⅠ 국가들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데, 1990년 64.7억 탄소톤 수준이던 배출량이 

2007년에는 136.8억 탄소톤으로 111.4% 증가하였다. 

18)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체계에 대한 인위적인 간

섭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UNFCCC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결

정하는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5년 제1차 

COP를 시작으로 현재 2009년 12월 제15차까지 이어지고 있다.  
19)  (이산화탄소),  (메탄), (이산화질소),  (수소불화탄소),  (과불화탄소),   

(육불화유황).
20) 기후변화협약상 AnnexⅠ 국가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

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

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

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이 포함된다. 
AnnexⅡ 국가는 AnnexⅠ 국가들 중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서 24개 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이 포함되며, Annex B는 교토의정서상 구분으로서 

AnnexⅠ국가목록에서 벨라루스, 터키, 미국을 제외한 국가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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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가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MtCO2e)

구분 1990년 2005년 2006년 2007년
변화율

(1990~2007)
세계 20980.5 27147.0 28028.0 28962.4 38.0%

AnnexⅠ 13898.6 14158.4 14148.6 14259.1 2.6%
AnnexⅡ 9800.8 11324.9 11212.2 11291.6 15.2%

Non-AnnexⅠ 6471.5 12047.8 12898.7 13681.3 111.4%
Annex B 8792.2 8096.8 8146.5 8162.1 -7.2%

OECD 11072.6 12922.2 12865.6 13000.8 17.4%
Non-OECD 9297.5 13284.0 14181.6 14939.6 60.7%

EU-15 3087.9 3262.0 3263.7 3199.8 3.6%
EU-27 4059.4 3970.2 3987.7 3926.4 -3.3%

아프리카 546.2 828.0 847.0 882.0 61.5%
중동 588.2 1236.2 1308.7 1389.0 136.1%

구소비에트연방 3653.1 2310.6 2396.1 2411.6 -34.0%
라틴아메리카 604.1 943.6 978.3 1016.0 68.2%

아시아(중국 제외) 1279.1 2608.4 2739.5 2898.4 126.6%
중국 2244.0 5099.1 5645.2 6071.2 170.6%

자료: IEA(2009).
  

한편, 교토의정서상의 구분인 Annex B 구성 국가의 배출량은 1990년 87.9억 

탄소톤에서 2007년 81.6억 탄소톤으로 7.2% 감소하였다.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EU 회원국이었던 15개국의 배출량은 1990년 약 30.9억 탄소톤에서 2007년에 32억 

탄소톤으로 3.6% 증가하여 EU 27개국의 배출량 추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21)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그룹은 중국, 

21) EU의 회원국이 현재의 27개국으로 구성된 시점은 2006년 이후이나, EU 회원국 중에서도 경제

력이 좀더 높아 EU의 감축목표설정 과정에서 감축할당량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EU 15개국과

의 비교를 위해 표에서는 EU-27의 배출량도 같이 명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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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아시아이며, 특히 중국은 1990년 대비 2007년의 배출량이 170.6% 증가한 

60.7억 탄소톤으로 세계 전체 배출량의 21%를 차지한다.  

나. 주요 배출권 수요국의 배출 현황 및 감축목표

국제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주요 배출권 수요국들의 배출 현

황과 이들 국가들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알아보자.

1) 유럽연합

먼저 EU 27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55.6억 탄소톤

에서 2007년 50.5억 탄소톤으로 약 9.3% 감소하였다. 그러나 EU 15개국 기준에

서는 약 4.3% 감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신규회원국 편입에 따른 배출량 절감 효과

가 큰 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문별로는 2007년을 기준으로 에너지산업이 총배출량의 31.9%인 약 16억 탄

소톤을 배출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통(19.5%), 기타

(13.4%), 제조업 및 건설(12.7%) 순이다. 에너지산업과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

출량은 1996년 대비 2007년에 각각 4.2%, 13.9% 증가하였으며, 그 외 부문의 배

출량은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U 이사회는 2009년 4월「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Climate action and 

renewable energy package)｣를 기후변화법령으로 채택하고, “Triple 20”을 제시하

였다.22) 이를 통해, EU의 기본적인 중기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20%임을 밝힌 바

22) Triple 20이란 에너지 소비효율성 20% 제고, 온실가스배출량 20%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20% 
증가의 세 가지 목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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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EU의 연간 온실가스 총배출량 
(단위: MtCO2e)

주: * EU-15에 포함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임.
   ** LULUCF(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경 및 삼림)는 제외.
자료: EEA(2009).

표 3-2. EU-27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MtCO2e)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에너지산업 1,583 1,591 1,611
제조업&건설 654 653 643

교통 972 978 983
산업공정* 420 418 431

농업 466 463 462
폐기물 146 144 141
기타 765 755 676

주: * 산업공정이란 에너지 연소 이외에 에너지 이용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임.
자료: Eurostat.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배출국가의 감축노력에 따라 2020년까지 중기 

감축목표가 최대 30%까지,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목표는 95%로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미 상공회의소(2010)에 따르면 EU27은 2020년에 BAU(Busines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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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l)로23) 약 5,210MtCO2e의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1990년 기준배출량이 

5,564MtCO2e이었음을 고려하면, 20%를 감축목표로 할 경우 759MtCO2e을, 30%

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1,305MtCO2e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2) 미국

미국에서 배출되는 주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서 2007년의 경우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의 85.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메탄이 7.8%, N2O가 4.3%, 

그리고 HFCs, PFCs, SF6가 2.1% 등의 순이다. 1990~2007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량은 20.2% 증가하였으나, 그 밖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HFCs의 배출량은 같은 기간 중 240% 증가하였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은 같은 기간 16.8% 증가하였다. 

산업분야별로는 에너지 산업분야가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200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가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비롯되었다. 농업분야는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5.8%), 산업공정(5.0%), 폐기

물(2.3%), 솔벤트/기타(0.1%)의 순이다.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규모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3%를 상쇄

하는 규모이다. 2007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7,107,161.7Gg CO2 eq(71억 

716만 톤) 규모로서 1990~2007년간 16.8%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 산업분야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에너지산업이며(18.8%), 산업

공정 분야는 8.8%, 농업은 7.5% 증가하였다. 반면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은 같은 기간 중 6.5% 감소하였으며, 솔벤트/기타 분야 역시 0.4% 감소하였다. 

23) LULUCF를 제외한 배출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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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미국의 산업분야별 온실가스 배출현황(1990~2007년)

산업 분야
Gg CO2 eq

1990~2007 증가율(%)
1990년 2007년

에너지 5,193,603 6,170,343 18.8
산업공정 325,243 353,780 8.8

솔벤트/기타 4,404 4,387 -0.4
농업 384,153 413,065 7.5

LULUCF -827,212 -1,019,675 23.3
폐기물 177,087 165,587 -6.5
기타 NA NA NA
합계 5,257,278 6,087,487 15.8
합계

(LULUCF 제외) 6,084,490 7,107,162 16.8

주: 1. LULUCF는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의 약어임. 
  2. Gg은 Gigagram을 의미하며, 1Gg은 1,000톤에 해당함. 
자료: UNFCCC(2010). 

미국은 최근 관련 법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각 

법안들은 총량적인 감축 목표량을 정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2009년 하원을 통과한 Waxman-Markey 법은 

경제 전반의 감축 목표량을 2012년까지 2005년의 3%, 2020년까지 20%, 2050년

까지 83%로 설정하였다. 한편 2010년 공개된 Kerry-Lieberman 법안은 2013년까

지 2005년 수준의 4.75%, 2020년까지 17%, 2030년까지 42%, 2050년까지 83%

로 감축목표량을 설정한 바 있다. Kerry-Lieberman 법안이 제시한 감축비율을 적

용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3년까지 약 3억 3,400만 톤, 

2020년까지 약 12억 821만 톤, 그리고 2050년까지 약 58억 9,900만 톤으로 추산

된다(PEW Cent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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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4번째로 많은 일본은 부속서Ⅰ국가로서 2012년까

지 온실가스 1990년 대비 6%를 감축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2010년 3월 발표한 

｢지구온난화대책에 대한 기본법(Basic Act on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에서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기후변화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서 일본은 2020년까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

준 대비 25% 감축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80%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LULUCF를 제외한 일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8년에 12억 8,200만 

tCO2eq을 기록하였다. 이는 1990년 총배출량과 비교하여 6.2% 증가한 것이다. 특

히 같은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94.7%인 12억 1,400만 

tCO2eq을 기록하였다. 이는 1990년 이후로 6.2% 증가한 것이고, 전년대비 6.6% 

증가한 것이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에너지부문이 총배출량의 

9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공정 5.9%, 농업 

2%, 폐기물 1.6%, 솔벤트 및 기타제품 소비 0.01% 순이다. 2008년 토지이용변경 

및 임업에 의한 흡수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6.1%를 차지하였다.

2008년 에너지부문의 배출량은 11억 6,000만 tCO2eq으로 1990년 이후로 7.6% 

증가하였고, 2007년과 비교해서는 6.5% 감소하였다. 2008년 에너지부문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연료연소가 99.9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공정부문의 

배출량은 7,530만 tCO2eq으로 1990년 이후로 6.4%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4.3% 

감소하였다.24) 농업부문의 배출은 2,580만 tCO2eq으로 1990년 이후로 17.5%, 전년

24) 이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시멘트생산에서 석회암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이 광물생산이 
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HFCs 소비 19%, PFCs 소비 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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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일본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tCO2eq, %)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에너지부문 1,078.8 1,156.4 1,190.6 1,226.7 1,208.3 1,241.7 1,160.5
산업공정 70.8 124.1 97.1 77.2 79.5 78.7 75.3

솔벤트 및 기타제품 소비 0.3 0.4 0.3 0.3 0.2 0.2 0.2
농업 31.3 30.1 27.7 26.6 26.5 26.1 25.8

토지이용변경 및 임업
(흡수원) -63.4 -73.9 -80.3 -86.1 -81.9 -81.8 -78.8

폐기물 25.6 28.8 28.5 23.7 22.4 22.2 20.1
순배출량/Removals
(LULUCF 포함) 1,143.5 1,265.9 1,264.0 1,268.4 1,254.9 1,287.2 1,203.0

총배출량
(LULUCF 제외) 1,206.8 1,339.8 1,344.3 1,354.5 1,336.8 1,369.0 1,281.8

자료: 일본 환경성(2010. 4),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 of Japan 2010”. 

대비 1.2% 감소하였다.25) 토지이용변경 및 임업에 의한 순흡수는 7,880만 tCO2eq

으로 1990년 이후로 24.4% 증가하였고, 2007년과 비교해서는 3.7% 감소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는 흡수원은 산림분야로, 2008년 산림분야의 흡수량은 

7,990만 tCO2eq을 기록하였다.

1990년 이후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전력수요의 증대로 인한 

에너지산업에서 화석연료 소비의 증가로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에 전년보다 이

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금융위기에 의한 

경기침체로 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중기감축목표인 1990년 대비 25% 감축을 위해서는, 2020년 BAU를 

1,170MtCO2eq으로 전망할 경우 218MtCO2e의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25) 1990년 이후로 배출량이 감소한 원인은 경작지의 감소에 따른 쌀 경작으로부터의 CH4 배출 감

소와 경작지에 사용되는 화학비료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농업용 토양에서 배출되는 N2O 배출량

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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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ㆍ뉴질랜드

가) 호주

호주는 UN기후변화협약에서 Annex 1국가로 분류되었으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는 등, 기후변화 협약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기후변

화의 대응과 관련된 입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Rudd 수상의 취임 이후이다. 우선 2007년 ｢국가 에너지 보고법(NGER: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탄소배

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될 수 있는 법제환경적 기반을 형성하였고, 2008년 9월에

는 기후변화의 대응에 의한 호주의 영향과 중기 국가 온실가스배출 목표에 대한 

정책보고서인 Garnaut Climate Change Review를 발간한 바 있다. 

호주는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60% 온실가스 감축의 장기적 목표와 2020년

까지 2000년 대비 5∼2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중기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세계 최대 석탄수출국인 호주는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이는 

1차 에너지 공급의 40% 이상이 석탄을 통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전력 생산에 있

어서도 석탄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2008년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49.5Mt CO2-e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90년 배출량 418.4MtCO2-e에 비해 31.4% 증가한 것이다. 부문별로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인 부문은 에너지부문으로 전체 배출량의 75.8%를 차지하였으며, 

1990년 289.3MtCO2-e에서 2008년에는 416.6MtCO2-e으로 44% 증가하였다. 다

음으로 많은 배출량을 보인 부문은 농업(15.9%), 산업공정(5.7%), 폐기물(2.6%) 

순이다.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에너지부문이 견인하고 있는데, 에너지부

문의 배출은 발전, 연료연소 등의 고정에너지(71%), 수송(19%), 탈루성배출(9.6%)

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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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호주의 부문별 배출량

부문
배출량(MtCO2-e) 변화율(%)

(1990-2008)1990년 2007년 2008년

전체 에너지
     고정에너지
     수송
     연료의 탈루성 배출

289.3
194.9

62.1
32.3

408.4
289.2

79.7
39.6

416.6
296.4

80.2
39.9

44.0
52.1
29.2
23.8

산업공정 24.4 31.3 31.1 27.7
솔벤트 및 기타 제품 소비 IE1) IE IE IE
농업 86.8 87.6 87.4 0.7
폐기물 17.9 14.0 14.4 -19.6
Total(LULUCF 제외) 418.4 541.3 549.5 31.4
LULUCF 46.1 339.5 68.5 48.6
Net Total(LULUCF 포함) 464.5 880.8 618.1 33.1

주: * included elsewhere - emissions are included in industrial processes for confidentiality reasons.
자료: Australia Government, National Inventory Report 2008.

2020년 BAU를 727MtCO2-e으로 전망할 때, 기준연도인 1990년 배출량이 

418MtCO2-e이었으므로, 최소 257MtCO2-e에서 최대 356MtCO2-e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나)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수정법｣26)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2020년

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10~20% 감축하고 2050년까지 5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뉴질랜드는 작은 인구규모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의 0.2~0.3% 

정도로 미미한 비중이나 1인당 배출량은 선진국 중 12번째로 높다.27) 

26) Climate Change Response(Moderated Emissions Trading) Amendment Bill.
27)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2008, New Zealand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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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순배출량(1990∼2008년)

자료: New Zealand Government, New Zealand’s Greenhouse Gas Inventory 1990-2008. 

뉴질랜드의 200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4,658.7 Gg CO2-e으로 1990년  

60,773.6 Gg CO2-e에 비해 22.8% 증가하였다. 1990년에서 2008년간 총배출량의 

연평균 성장률은 1.3%를 기록하고 있다.28) 

뉴질랜드의 온실가스별 배출은 1990년 이후로 현저하게 변화되어 왔다. 1990년

에 CH4와 CO2가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되었으나, 2008년에는 CO2가 뉴질랜드 온

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였다. CH4는 1990년 25,456.4 Gg 

CO2-e에서 2008년 25,816.2 Gg CO2-e으로 1.4% 정도 증가한 반면, CO2는 같은 

기간 24,893.3 Gg CO2-e에서 36,063.2 Gg CO2-e으로 44.9%나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뉴질랜드 배출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농업이다. 2008년 뉴질랜드 농업부문 배출은 1990년 31,865.4 Gg CO2-e에서 

9.3% 증가한 34,826.3 Gg CO2-e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8년 총배출량의 46.6%

를 차지한 것이다. 뉴질랜드의 총배출량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농업비중

28)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1990년에 29,707.3 Gg CO2-e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18,774.6 Gg CO2-e 증가한 48,482.0 Gg CO2-e을 기록하였다(6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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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총배출량의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월등히 높다. 뉴질랜드의 농업부문 배출은 주로 반추동물에서의 CH4와 동물배설물 

및 질소비료 사용에서 배출되는 N2O에서 나타난다.29) 

뉴질랜드에서 농업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에너지부문

이다. 에너지부문은 2008년 총배출량의 45.3%인 33,838.8 Gg CO2-e을 차지하였

다. 이는 1990년 23,042.7 Gg CO2-e에서 46.9% 증가한 것으로, 주로 발전용전기, 

지열생산, 수송분야에서의 배출량 증가에 기인한다. 에너지부문의 배출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인데, 이는 전력생산의 69%가 수력ㆍ풍력ㆍ지열 

등 재생가능자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30) 

2020년 BAU를 87Mt CO2-e으로 전망할 때, 기준연도인 1990년 배출량이 

61Mt CO2-e이었으므로, 최소 6Mt CO2-e에서 최대 13Mt CO2-e의 온실가스를 감

축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표 3-6. 뉴질랜드의 부문별 배출량(1990∼2008년)

부문
배출량(Gg CO2eq) 1990년과의 비교 

(Gg CO2eq)
변화율

(%)1990년 2008년

에너지 23,042.7 33,838.8 +10,796.1 +46.9 
산업공정 3,385.8 4,292.0 +906.2 +26.8
솔벤트 및 기타 제품 소비 41.5 31.0 -10.5 -25.4 
농업 31,865.4 34,826.3 +2,960.9 +9.3
폐기물 2,438.2 1,670.7 -767.5 -31.5
Total(LULUCF 제외) 60,773.6 74,658.7 +13,885.1 +22.8
LULUCF -31,066.3 -26,176.8 +4,889.5 +15.7
Net Total(LULUCF 포함) 29,707.3 48,482.0 +18,774.6 +63.2

자료: New Zealand Government, New Zealand’s Greenhouse Gas Inventory 1990~2008.

29) 2008년 뉴질랜드 총 N2O 배출량의 96%인 11,434.1 Gg CO2-e과, 총 CH4 배출량의 

90.6%인 23,392.2 Gg CO2-e이 농업부문에서 배출되었다. 
30) Ministry for the Environment(2008), New Zealand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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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토 메커니즘과 국제배출권거래제도

1) 개요

국가별 감축목표에 따른 국제배출권의 잠재수요는 국제배출권거래제도에 의

해 국제탄소시장의 형태로 발현되게 된다. 교토 의정서는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제6조),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제12조) 

및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제17조) 등의 유연성체제

(Flexibility Mechanism)31)에 기반한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탄소배출 감

축에 따른 비용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표 3-7. 교토 유연성체제의 주요 내용

제도 주요 내용 거래 대상 거래 기준 거래 당사자

ETS 국가별로 부과된 배출할당량의 매매
를 허용함.

배출권
(allowance) 할당량(quota) 다자/양자간

JI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함.

크레디트
(credit) 프로젝트 다자/양자/단독

CD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감
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함.

크레디트
(credit) 프로젝트 양자간  

자료: 이길남ㆍ윤영한(2008). 

2) 탄소배출권 거래 현황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규모는 급속히 성장해오고 있다. 물량기준으로

는 2005년(710MtCO2e)에서 2009년(8,700MtCO2e)까지 5년간 1225.4% 확대되었

고, 금액기준으로는 약 109억 달러에서 1,437억 달러로 1318.3% 증가하였다. 

31) UNFCCC(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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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 거래시장의 규모는 전체 거래량 시장의 84.6%에 달

하는 7,362MtCO2e이었으며, 금액으로는 85.5%에 해당하는 약 1,228억 달러였다. 

두 번째로 큰 시장은 2차 CDM시장으로 2009년의 거래량은 전체시장의 12.1%인 

1,055MtCO2e, 거래금액은 약 175억 달러(전체금액의 12.2%)였다. 좀 더 세분하

여 살펴보면, 배출권 할당 거래시장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EU ETS가 전체 거래

량의 85.9%(6,326MtCO2e), 거래금액의 96.5%(1,185억 달러)에 달하고, 그 밖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에서는 2차 CDM 

사업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78.8%, 거래금액의 8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

를 이어 1차 CDM, 자발적 시장, JI 순이다. 특히 2007년까지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

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1차 CDM 사업이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거래량 기준으로 2007년 대비 61.8% 감소한 반면, 2차 CDM 사업은 

2007년 240MtCO2e에서 2009년 1,055MtCO2e으로 약 440%만큼 크게 증가하였다.32) 

라. 탄소배출권 수요ㆍ공급 전망

2012년 이후 국제 배출권 수요와 공급은 교토체제가 만료되는 2012년까지의 

기후변화협상과 CDM 개혁 논의결과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 그 전망이 매우 불투

명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국제적 논의에서 이전보다 선제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2012년 이후 체제의 성격과 방향성에 있어 우리나라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시키기 위해, 현재로서 전망 가능한 2012년까지의 국제배출권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포스트교토체제 논의의 출발점이 어떠한 상황이 될지를 살펴보자. 

32) 주로 VER(Verified Emission Reduction)이 거래되는, 즉 CER의 원소유주와 구매자간 거래

가 이루어지는 1차 CDM 시장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거

래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Issued CER 위주로 CER 구매자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2차 CDM 시

장은 배출권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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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현황

(단위: MtCO2e, 백만 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거래량
거래
금액

거래량
거래
금액

거래량
거래
금액

거래량
거래
금액

거래량
거래
금액

배출권 
할당 

거래시장

EU ETS 321 7,908 1,104 24,436 2,060 49,065 3,093 100,526 6,326 118,474
NSW 6 59 20 225 25 224 31 183 34 117
CCX 1 3 10 38 23 72 69 309 41 50

RGGI* na na na na na na 62 198 805 2,179
AAUs na na na na na na 23 276 155 2,003
소계 328 7,971 1,134 24,699 2,108 49,361 3,278 101,492 7,362 122,822

프로젝트 
기반 

거래시장

1차
CDM 341 2,417 537 5,804 552 7,433 404 6,511 211 2,678

2차
CDM 10 221 25 445 240 5,451 1,072 26,277 1,055 17,543

JI 11 68 16 141 41 499 25 367 26 354
자발적 
시장

20 187 33 146 43 263 57 419 46 338

소계 382 2,894 611 6,536 876 13,646 1,558 33,574 1,338 20,913
합계 710 10,864 1,745 31,235 2,984 63,007 4,836 135,066 8,700 143,735

 

주: * 지역온실가스협약(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은 2009년 1월 1일 시작된 미국의 

지역 배출권거래제도임. 
자료: The World bank(2007~10).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급속

히 감소하였다. 경기침체로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는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 

기업들은 무상으로 받은 할당배출권 판매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했다. 2008~12년 

기간에는 잠재적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공급면에서 

GIS(Green Investment Scheme)33)의 배출권(AAU)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CER과

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3) GIS는 Annex Ⅰ국가에 속한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붕괴로 인해 온실가스가 자연

적으로 줄어들자, 그들의 할당배출권을 판매해서 얻은 수입을 자국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용도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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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2008~12년 탄소배출권 수요ㆍ공급 전망
(단위: MtCO2e)

잠재적 수요 잠재적 공급

EU 890 GIS 1,800 이상

정부(EU-15) 350 러시아 100
민간(EU ETS) 540 우크라이나 400-500

일본 300 동유럽 1,325
정부 100
민간 200

그외 Annex B 국가 32 CDM&JI 1,225 범위: 1,155-1,290
정부 25 CDM 1,030 975-1,085
민간 7 JI 195 180-205
합계 1,222
정부 475
민간 747

자료: The World bank(2010).

2. 간접연계의 대상: 국제오프셋

본 절에서는 국제 탄소배출권의 공급측면을 살펴본다. 간접연계는 각국 간의 공

통 크레디트제도의 존재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공통 크레디트로 인정받

고 있는 CDM과 JI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향후 CDM 개혁의 부진 혹은 

개도국 세분화가 진행될 경우 새로운 국제오프셋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

한 오프셋 메커니즘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본다.  

가. 오프셋과 연계의 관계

‘탄소상쇄’ 혹은 간단히 ‘상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오프셋(offset)은 연계

(linkage)와 상호 불가결한 개념이다. 온실가스는 a지점에서 감축되건 b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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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되건 지구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만일 한 기업이 a지점에서는 배출을 

하고 b지점에서는 동일한 양을 감축한다면, 그 기업의 추가적인 배출량은 0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b지점에서의 감축량이 a지점에서의 배출량을 ‘상쇄’시킨다고 말

한다. 

이를 배출권 시장에 적용하여 오프셋과 연계의 관계를 알아보자. A시장의 감축대

상 기업이 A시장과 연계된 B시장에서 생성된 배출권을 구입하여 A시장의 규제당국

에 제출함으로써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것이 연계였다. 이는 달리 보면, 배출권의 거래

를 매개로 하여 상쇄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시장에서의 감축을 자국 시장에서의 상쇄로 인정할지가 바로 연계라 할 수 있다. 

연계와 마찬가지로 오프셋도 국내오프셋(domestic offset)과 국제오프셋(international 

offset)이 가능하다. 현재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크레디트 시스템인 교

토메커니즘의 CER과 AAU는 대표적인 국제오프셋이라 하겠다.

이 절에서는 CER과 AAU시장의 현황과 전망 중심으로 국제오프셋을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CER의 경우에는 중국의 CDM 관련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데, 

이는 중국이 CER 공급측면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른다는 점 외에 중국이 우리나

라에 가지는 지리적ㆍ경제적 중요성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AAU의 경우에는 구소련 연방국가들에게 할당된 잉여 배출권(hot air)을 중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CER: 중국의 CDM 정책을 중심으로

1) CER 시장 현황

교토의정서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디트(AAUs, CERs, 

ERUs, RMUs)는 모두 등가로 거래되어 호환(fungibility)이 가능하다. 다른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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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은 기본적으로 Annex Ⅰ 국가들의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에 근거하고 

있는 데 반해, CDM에서 발생하는 크레디트는 1990년 배출량에 추가적으로 공급

되는 순공급에 해당한다. 즉 의무감축대상이 아닌 곳에서 크레디트가 발생되어 결

과적으로 배출권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34) CDM의 목

적은 비부속서Ⅰ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속서Ⅰ의 당사국들이 교토의정서 제3조하에

서 수량적 배출량 제한과 감축을 위한 약속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35) 그러므로 CDM은 적절히 운영될 경우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윈윈(win-win) 체제이다. 

2010년 11월 현재 UN에 등록된 CDM 사업은 2,470건으로 중국 1,006건

(41%), 인도 549건(22%) 순이며, 이러한 CDM 사업의 지역적 편중성은 CER 발

행규모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은 사업 등록건수에서 전체의 2%를 차지하나, 발행규

모에서는 5,824만 CER로 전체의 13.0%에 해당하는 비중을 보여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3. 국가별 CDM 사업 UN 등록건수 현황

 

34) 이재협(2007), p. 321.
35) 교토의정서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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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국가별 CER 발행 현황
(단위: 천CER, %)

국가 발행된 CER 비중

중국 229,969 51.1
인도 79,542 17.7
한국 58,243 13.0

브라질 43,236 9.6
멕시코 6,940 1.5
칠레 4,939 1.1
기타 27,037 6.0
합계 449,906 100.0

자료: 유엔기후변화협약(http://cdm.unfccc.int).

표 3-11. 분야별 CDM 사업 등록 현황

(단위: 건, %)
산업 분야 건수 비중

에너지산업(재생에너지 포함) 1,873 63.4
폐기물 취급 및 처리 487 16.5
제조업 144 4.9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143 4.8
농업 128 4.3
화학산업 68 2.3
광업/광물 30 1.0
에너지 수요 28 1.0
할로겐화탄소 및 육불화황 생산/소비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24 0.8
조림 및 재조림 17 0.6
금속공업 8 0.3
수송 3 0.1

자료: UNFCCC 홈페이지(http://cdm.unfcc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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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등록된 CDM 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에

너지산업이 1,873건으로 전체 사업의 63.4%를 차지하여 압도적 비중을 보이고 있

으며, 폐기물 취급 및 처리 관련 사업이 487건(16.5%), 제조업이 144건(4.9%)으

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는 CDM 집행위원회의 승인 감독이 강화되면서 동 위

원회가 선호하는 온실가스 발생이 없는 재생에너지사업을 제외한 여타 사업의 등

록 실패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전망

최근 분석에 따르면,36) 세계 CDM 시장에서 CER 공급에 대한 전망은 계속 떨

어져 2012년까지 9.7억~10.9억 CER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이 하락한 요

인으로는 최근 CDM 사업규모의 축소, 경기침체에 따른 output 감소, 절차의 비효

율성에 따른 사업 등록 지연, 자금 확보의 어려움, 2012년 이후 교토체제에 대한 

불명확성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CER에 대한 수요는 EU ETS의 항공부문 추가규

제, 미국(RGGI 등)의 CER 구매 규모 등에 따라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현재 탄소시장에서 최대 CDM 사업 투자 유치국이자 배출권 판매국으

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나, 2013년부터 시작될 EU ETS 3기에서 중국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CER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어 중국으로의 투자 편중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ETS 3기

에 CER에 대한 질적 제한 조치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별ㆍ산업별ㆍ시

간별 질적 제한의 가능성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한

국을 포함한 OECD, 중국, 인도에서 시작되는  ,   계열의 사업과 조림

/재조림 사업은 CER 발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6) The World Ban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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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EU ETS 3기의 CER 질적 제한(Quality Restriction) 조치

제한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국가
- OECD
- 중국
- 인도

- 선발 개도국
- 최빈개도국
- 소도서국가
- 아프리카 국가

산업

- 
-  (아디프산)
- 조림/재조림

-  (그 외)
- 대규모 수력
- 매립지 가스

- 재생에너지
-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시간
- 2012년 이후 시작한   

경우

- 2012년 이전에 시작,  
단, 2012년 이후 CER  
발행한 경우

- 2012년 이전에 CER  
발행한 경우

자료: Ming-Yee Lim(2010).

3) 중국의 CDM 사업과 관련정책

가) 배경 및 현황

중국 정부는 일련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서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

는 내용은 제외하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경제발전과 빈곤퇴치

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으므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정책들은 중

국의 경제발전에 부담이 되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려는 의도도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중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 사업은 중국의 환경적 이점37)을 이용하여 선진국과 탄

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37) 중국은 면적이 넓어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실험에 유리하다는 장점과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시장

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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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DM 사업 현황을 크게 9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0년 11월 

현재 중국 정부가 승인하여 발표한 CDM 건수는 2,731건으로 2006년 19건 대비 

약 144배 증가하였다. 승인된 전체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1,926건으

로 전체의 70.5%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에너

지 절감 및 효율 제고 사업이 17.9%, 메탄 회수 및 이용 사업이 6.8%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CER 발행규모, 즉   배출 감축량은 승인된 사업 비중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가장 감축량이 큰 사업은 화학적 오염물질 감축 사업으로 전

체 CER 발행규모의 46.8%에 해당하는 6,680만 탄소톤 수준이다.38) 두 번째로 

감축량이 큰 사업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2,689만 

탄소톤을 감축하여 전체 감축량의 1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승인

한 2,731건의 CDM 사업 중 현재 UN CDM 이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은 998건

이며, 그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787건으로 등록 전체 사업의 78.9%를 점하고 

있다. 

UN에 등록된 중국 CDM 사업의 투자국별 연간 예측 배출 감축량은 영국이 가

장 많은 27.6%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일본(18.5%), 이탈리아(12.2%), 네덜란드

(10.7%) 순이다. 기타 국가에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주

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국 CDM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들 역시 영국, 네덜란

드 등의 은행, 투자펀드 및 정부관련 회사가 주를 이루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이 상사, 전력회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38) 화학적 오염물질 감축사업은 주로 HFC-23 분해사업을 의미하는데, 수소불화탄소(HFC)는 지구

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11,700으로 매우 높아 동 사업을 통해 발

생이 기대되는 CER이 크다. 참고로 지구온난화지수란 특정한 온실가스 1kg이 대기로 방출되어 

일정기간 동안 기온을 상승시키는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이산화탄소 1kg이 100년 동안 대기온

도를 상승시키는 정도를 1로 보았을 때 HFC는 11,70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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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중국의 분야별 CDM 사업 현황

(단위: 건, 천tCO2e)

분야 승인건수 등록건수 CER 발행규모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고 489 86 13,911

메탄 회수 및 이용 185 57 8,543

쓰레기 소각 발전 10 5 899

신재생에너지 1,926 787 26,890

 분해 28 25 17,924

조림 4 3 0

대체 연료 44 17 7,451

화학적 오염물질 감축(HFC-23) 11 11 66,798

기타 34 7 377

전체 2,731 998 142,792
자료: http://cdm.ccchina.gov.cn. 

그림 3-4. 중국 CDM 시장에 대한 국별 참여 현황

자료: 교토메커니즘 정보 플랫폼(200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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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정책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가 된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및 조림사업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였다. 1990년 

국무원은 기후변화 정책 및 조치를 제정하고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변화 협조 T/F를 설치하였으며, 1993년에는 UN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였고, 

1998년과 2002년에 교토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각각 완료하였다. 2005년 10월

에는 ｢CDM 프로젝트 운영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CDM 프로젝트 최대 유치국으

로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2007년 6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중국 국가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발표

하여 UN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의무를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해외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 도입하기로 하였다. 동 정책의 포괄적인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제,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기후변화 관련 과학기술과 연구수

준 제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함양, 기후변화 대응기구와 관련제도 수립 

등이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① GDP당 에너지 소비량을 2005년 대비 20% 낮

추고, ②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전체 에너지 비중에서 10%로 높이며, ③ 산림복

개율 20% 달성하여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증가 수준을 0.5억톤에 머무르도록 하

고, ④ 사막화된 초지 5,200만ha를 본래의 초지로 환원시키는 것 등을 구체적 목표

로 설정하였다. 또한, 중국은 UNFCCC에 온실가스 배출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보

고하지 않으나, 2010년 1월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수준과 비교할 때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45%까지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의 CDM 관리체제는 국가기후변화대책 협조위원회, CDM 사업 심사이사

회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DM 사업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말 국가개혁위원회 산하에 CDM 관리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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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전문가 그룹 조직, CDM 사업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 상황 감

독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CDM 프로젝트 운영관리 방법󰡕에 따라 중

국 내 CDM 사업의 허가조건39)이 존재하며, 중국이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CDM 사업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의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 청

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메탄가스 및 석탄층 가스의 회수ㆍ이용에 

관한 사업 등이다.40) 

이러한 CDM 사업으로 발생되는 탄소배출권(CERs) 이전에 따른 수익은 중국

정부와 CDM 사업 시행기업의 소유가 되며, 그 배분율은 대상 온실가스 또는 사

업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41) 

중국 내 CDM 사업 신청은 ‘신청 → 전문가 평가 → 국가 CDM 심사 이사회 

회의 → 등록’의 절차를 거치며, 이사회에서 CDM 사업 심사시 중요하게 검토하

는 부분은 ① 사업자의 자질 및 사업 설계서의 수준, ② 배출감축량의 계산 및 

CER의 거래 가격, ③ 자금의 조달 및 기술이전의 효과, ④ 예상 크레디트의 기간 

및 모니터링 계획, ⑤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에 대한 공헌도 등이다.

39) 중국내 CDM 사업의 허가조건은 ① 중국 법률ㆍ법규, 지속발전 전략 및 정책,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 등에 부합할 것, ② 공약과 의정서 규정 외에 어떠한 새로운 의무도 부담하지 않을 것, 
③ 선진국이 CDM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은 현 정부의 발전원조자금 및 공약하에서 부담하는 자

금 의무를 초과할 것, ④ CDM 사업 활동은 환경관련 기술이전을 촉진할 것, ⑤ 중국내 중국회

사 또는 중국자본이 지배권을 가지는 회사가 외국기업과 공동으로 CDM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 ⑥ CDM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는 CDM 사업 설계문서, 기업자격 현황 증명문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개황 및 자본조달 현황관련 설명 등을 제출할 것 등이다. 

40)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으면서 발전, 철강, 시멘트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과다 사용과 환

경오염 문제 해결이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종합에너지 이용효율이 33%
대로 선진국 대비 10% 정도 낮아 철강 등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분야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

하는 사업이 필요하며,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등 풍부한 청정에너지가 있어 이 분

야의 향후 개발 여지도 매우 큰 상황이다. 
41) 수소불화탄소( ) 및 과불화탄소( ) 계열의 사업이 이산화질소() 계열의 사업에 비해 

시행기업 배분율이 낮은 이유는 감축시설에 대한 투자 대비 배출감축량이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와 의 지구온난화지수는 각각 11,700과 9,200인 데 반해 는 31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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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중국 CDM 관리체제

기관명 주요 기능

국가기후변화대책

협조위원회(NCCCC) ⇒
ㆍ국가 기후변화정책 제정

ㆍCDM 정책 및 관리기준 제정

ㆍCDM 심사이사회 구성원 비준

CDM 사업 심사이사회

(National CDM Board) ⇒

ㆍ의  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ㆍ부의장: 외교부

ㆍ구성원: 국가환경부, 중국기상국, 재정부, 농업부

ㆍ기  능: ① CDM 사업 심사

② NCCCC에 CDM 집행현황 보고

③ CDM 사업 운행규칙 및 프로세스 제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주관기구(DNA) ⇒

ㆍCDM 사업 신청 접수

ㆍ과학기술부, 외교부와 공동으로 CDM 사업 비준

ㆍ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승인서 발행

ㆍCDM 사업 실시에 대한 감독

⇓
CDM 관리센터

자료: CDM 프로젝트 운영관리방법(2005).

   표 3-15. 탄소배출권(CERs) 이전수익의 배분율

(단위: %)

구분 중국정부 시행기업

수소불화탄소( ) 및 과불화탄소( ) 계열의 사업 65 35

이산화질소() 계열의 사업 30 70

기타 중점영역 및 조림 사업 2 98

자료: CDM 프로젝트 운영관리방법(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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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구권 국가와 AAU

1) 개요

잉여 배출권(hot air)은 러시아를 포함한 과거 동구권 국가들(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에게 할당된 AAU(Assigned Amount Unit, 이산화탄소 1톤

에 해당) 가운데 잉여분을 지칭한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국가들은 대규모의 구

조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산업 시설이 문을 닫거나 가동

률이 크게 떨어졌다. 교토 의정서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기에 참여한 구소련 국가

들은 최초 의무이행기간(2008~12년간) 중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위축

되면서 실제 배출량은 목표 배출량을 크게 밑돌게 되었다.  

구소련 국가들의 잉여배출권이 국제탄소시장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

이 발생하였다. 이 국가들에게 잉여배출권은 매력적인 수입원인 반면, 잉여배출권

이 국제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국제탄소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배

출감축의무 부담을 완화시켜 온실가스 감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가 대두되었다. 더욱이 이 국가들의 AAU 초과분은 단순히 경제침체로 인한 것이

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나 JI(Joint Implementation) 등 교토 

프로젝트 메커니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획득된 것이 아닌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잉여배출권의 수익이 환경개선을 위해 사

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환경단체들

은 일정한 환경개선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한 잉여배출권 거래를 강력하게 반대하

고 나섰다.

2007년까지는 주로 선도거래에 의해 이 국가들의 잉여배출권이 거래되었으나, 

2008년부터 현물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단, 상기한 문제로 인해 JI, GIS(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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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Scheme)를 통해 잉여배출권을 판매한 국가가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

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추세이다. 잉여배출권의 주요 구매자는 

정부 구매프로그램, 탄소펀드, 그리고 배출권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 등이다. 

잉여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UN은 국가간 배출권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거래기록(International Transaction Log) 시스템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헝가리 등과 연계 구축을 완료하

였고,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2) 잉여배출권의 국제거래제도

가) GIS(Green Investment Scheme) 

상기한 바와 같이 잉여배출권 거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란에 대응하여 제시

된 주요한 방안이 GIS(Green Investment Scheme)이다. 이는 러시아가 교토 의정

서 비준 과정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로서, 핵심은 잉여배출권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판매 국가의 환경개선 활동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Gorina(2006)에 따르면, GIS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형

태는 AAU 거래의 조건으로서 구체적인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AAU 판매 수익을 투자하도록 하는 ‘경성’ GIS이다. 즉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연성’ 

GIS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를 정량화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AAU 거래와 연결 짓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관련 교육 지원, 역량강화 사업, 경

쟁력이 뒤처지는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연성 

GIS는 탄소감축에 대한 기여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관련 시설 및 기반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기반 GIS는 판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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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에너지 효율화와 도시 교통정책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것 역시 온

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가 쉽게 정량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넷째, 다자간 GIS는 일단의 구매자가 공동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GIS는 잉여배출권 거래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과도한 

AAU 거래를 억제할 수 있다. AAU 판매 수익을 정해진 분야에 집중시킬 수 있으

며, AAU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2008~12년간 잉여배출권 판매

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경우, 그 효

과가 2008~12년을 넘어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GIS는 UN 기후변화협약 및 마라

케시 협정의 규정이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어 보다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며, JI

에 비해 대규모 프로젝트 조성에 유리한 편이다(Gorina 2006). 

그러나 GIS는 기후변화협약 내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GIS를 실시하

는 당사자들이 내용을 설계해야 하는바, 이것이 유연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설계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GIS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제도를 구축해야 하므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GIS의 시

행이 어렵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와 거의 모든 중동유럽 국가들이 GIS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제도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GIS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국

가는 아직 많지 않다. 또한 연계되는 투자의 성격이 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온실

가스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다소 약점이 있다. 

GIS의 시행 관련 제도적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국가는 체코, 폴란드, 라트비

아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수의 중동유럽 국가들은 아직 GIS 시행 준비 단

계에 있다(World Bank 2010). 일본 기계공업연합회의 2009년 보고서(산업연구원. 

2009)에 따르면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등은 관련 제도를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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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JI(Joint Implementation)

한편 GIS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방안이 JI Track 1이다. JI는 교토의정서 제6조

에 의해 정해진 사항으로서, 탄소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Annex 1 국가가 다른 

Annex 1 국가의 배출삭감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삭감분을 투자유치국의 배출 

틀 내에서 투자국으로 이전하여 투자국의 온실가스 삭감 목표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1년 마라케시 협정의 일부로서 UN은 두 가지 종류의 JI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상기한 Track 1은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이 상호 협의를 마친 조건하에

서 크레디트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반면 Track 2는 공동실시감독위

원회(JISC)의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서 CDM 개발자들이 따르는 절차와 비슷하며, 

UN의 자격규정에 합치되지 못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B에서 투자대상국으로서 중동유럽과 러시아 등 경제체제 이행국가들을 명시한바, 

JI에 의한 프로젝트사업은 주로 이 국가들에서 수행된다. JI 프로젝트를 통한 온실

가스 감축분에 대해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는 크레디트가 부여된다. 

ERU는 투자유치국이 보유하고 있는 AAU에서 해당량을 전환시킴으로써 발생되

며, ERU는 AAU와는 달리 EU ETS에서 사용 가능하다. 

JI는 기후협약 내에서 관련 기준과 절차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GIS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고,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

제로 GIS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은 반면, JI 프로젝트는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JI는 GIS에 비해 유

연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으며, 따라서 프로젝트 규모도 작은 편이다. 특히 

Track 1보다 Track 2의 시행을 위해서는 더 오랜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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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잉여배출권 보유 및 거래 현황

가) 수급 현황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의 AAU 초과 보유분(의무 감축량 대비)은 

2008~12년에 걸쳐 연평균 약 14.7억 AAU(이산화탄소 1.47Gt에 해당)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을 포함할 경우 초과 보유분은 연평균 1.6억 AAU로 크

게 감소한다. 가장 많은 초과분을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로서 연평균 11.3억 AAU

의 초과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다음으로 우크라이나가 연평균 4.8억 

AAU, EU 10(중동유럽 국가)이 연평균 4.1억 AAU의 잉여분을 축적하게 될 것으

로 추정된다. 이들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그 밖의 국가들은 대부분 

AAU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미국은 연평균 부족분이 13.1억 AAU

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EU 15, 캐나다, 일본 등이 뒤를 잇고 있다(EU. 

2010). 이러한 수치를 종합해보면, 국제시장에서 소련,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중동

유럽 국가들이 주된 공급국가인 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 EU 10이 주요 수요국가

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2010)의 추산에 따르면, 2013~23년간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이 일정한 

비율로 AAU 초과분을 사용할 경우 총 초과분 사용량은 1990년 선진국 배출량의 

4%를 차지하며, 당초 목표 감축량은 4%만큼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CDM 

크레디트 사용은 AAU 초과분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부정적

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단,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참여할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AAU 초과분은 급격히 감소하며, 그 영향은 당초 목표 감축량의 0.4%를 축

소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다.

AAU 시장은 2008~09년간 약 일곱 배 증가하였다. 2008년 AAU의 시장규모

는 2억 7,6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약 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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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2008~12년간 AAU 과부족분 전망 

(단위: 백만 AAU)

국가
감축 

목표(%), 기준년 1990년
2008~12 
연평균 
배출량

2008~12 
연평균 목표 

배출량
과부족분

EU 15 -8 4,266 4,244 4,151 3,924 -227
EU 10 -7 1,494 1,320 979 1,388 410
러시아 0 3,323 3,326 2,190 3,323 1,133

우크라이나 0 921 922 443 921 478
아이슬란드 10 3 3 4 4 -1
노르웨이 1 50 50 54 50 -3
스위스 -8 53 53 53 49 -5

뉴질랜드 0 62 62 78 62 -16
호주 8 516 416 536 557 21
일본 -6 1,261 1,272 1,340 1,186 -154

캐나다 -6 594 592 721 558 -162
미국 -7 6,135 6,135 7,017 5,706 -1,312

초과분(+) 또는 부족분(-)
미국 제외 12,543 12,261 10,549 12,022 1,474
미국 포함 18,678 18,396 17,586 17,728 162

자료: UNFCCC GHG inventory data.

였다. 이는 EU ETS(2009년 약 1,185억 달러)에 비교하면 아직 매우 적은 수준이

지만, 미국의 RGGI(2009년 약 22억 달러)와 유사한 규모이다. 이처럼 시장규모가 

급속히 증가한 배경에는 일본이 체코 및 우크라이나, 그리고 슬로바키아로부터 대규모

의 AAU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거래 가격은 단위당 10유로 정도가 일반적이었으며,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은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World Bank 2010). 

한편, 프로젝트와 연계한 거래의 경우, GIS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고 있

으나, JI의 경우 2008년 3억 6,700만 달러, 2009년 3억 5,400만 달러를 기록하였

다(World Bank 2010). 2010년 6월 현재 UNFCCC에 의해 승인된 JI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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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2건이며, 이 가운데 17건이 Track 2, 155건이 Track 1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유치국은 11개국으로서,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다. 이 가운데 체코 공화국이 가장 많은 70건(모두 Track 1 사업)을 추진 중이

다. 그다음으로 중동유럽 국가 가운데 우크라이나(22건), 폴란드(14건) 등의 순으

로 많은 JI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비(非)중동유럽 국가 가운데는 독일(14건)과 

프랑스(9건), 그리고 뉴질랜드(6건)가 JI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UNFCCC 웹페이지).

러시아는 2010년 6월 현재 추진 중인 JI 사업이 한 건도 없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0년 6월 현재 39개의 JI 프로젝트 제안서를 심사 중이며, 3,000만 ERU 규모

의 JI 프로젝트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것이 승인될 경우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최

초의 JI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Point Carbon 2010. 5. 12). 

표 3-17. 투자유치국별 JI 프로젝트 건수(2010년 6월 7일 현재)

국가 Track 1 Track 2 합계

우크라이나 12 10 22
불가리아 7 1 8

체코 공화국 70 0 0
에스토니아 7 0 7

헝가리 10 0 10
리투아니아 0 6 6

폴란드 14 0 14
루마니아 6 0 6
프랑스 9 0 9
독일 14 0 14

뉴질랜드 6 0 6
계 155 17 172

자료: UNFCCC 웹페이지(http://unfccc.int/2860.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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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국별 거래 현황 

AAU 거래는 2010년 들어 중동유럽 국가들이 GIS 체제를 마련함에 따라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체코 공화국은 2010년 5월 200만 AAU를 세계은행에 판매

하였으며(Point Carbon 2010. 5. 28), 판매 수익 가운데 8억 6,500만 달러는 체코 

국내의 GIS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거래는 세계은행이 수행한 

최초의 GIS 기반 AAU 거래로서 의미가 있는데, 세계은행이 체코 공화국의 GIS 

관련 체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세계은행은 CDM 및 JI에서 발생하는 

크레디트만을 매입하고 있다. 폴란드 역시 GIS 체제를 마련함에 따라 2009년 11

월 스페인에 2,500만 유로 규모의 AAU를 판매한 바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향후 

AAU 판매가 더욱 활발해질 것임을 시사하였다. 

루마니아의 경우 JI Track 1과 2와 관련된 절차를 이미 마련하여 6건의 JI 프로

젝트를 승인받은 바 있으나, GIS와 관련된 체제의 구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산업연구원 2009). 루마니아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정한 

배출 한도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가지고 있으며 잉여배출권 판매

량을 2015년까지 약 27억 달러(20억 유로, AAU 한 단위당 10달러 기준) 증가시

킬 계획이다. 따라서 루마니아 역시 AAU 거래를 원활화하는 방안으로서 GIS 체

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AAU의 주 매입국가로서 거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폴란드는 

2010년 3월 및 4월 일본기업에 각각 2,800만 유로, 1,300만 유로 규모의 AAU를 

판매하였으며(Point Carbon 2010. 4. 22), 헝가리는 2010년 3월 초 처음으로 80만 

톤의 CER을 EU 역외국(일본으로 추정)에 판매하였다(EURACTIV 2010. 3). 한편, 

슬로바키아는 2010년 3월 5,000만 유로 상당의 AAU(1,500만 AAU)를 4개의 일

본기업에 판매하였다(Point Carbon 2010. 5. 25). 이는 JI와 연계되지 않은 AAU로

서, 상기 거래와 더불어 ‘녹색’ AAU가 단위당 14유로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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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헝가리와 EU 역외국(일본)의 CER 거래는 해당 CER이 이미 헝가리 기

업들이 EU의 ETS에서 오프셋으로 사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논란을 야기하였다. 

EU는 이미 사용된 CER(used CER)의 EU 역내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EU 역

외 판매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일본은 EU 역외 국가 가운데 최대 수요자로서 이

미 사용된 CER의 거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국제배출권거

래협회(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는 사용된 CER을 역외에 판

매할 경우 이것이 다시 EU ETS로 재반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EU가 이미 사용된 CER의 거래를 규제할 것을 촉구

하였다. 헝가리는 일본과 JI 및 GIS에 관한 협력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07년 

11월 JI에 관한 절차를 제정하였으나(산업연구원 2009), 동 거래는 이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4) 향후 전망 

최근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2008~12년간 GIS의 예상 공급량은 1,800 MtCO2e, 

JI의 공급량은 195MtCO2e으로 예상되는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

상된다(교토의정서에 서명한 국가 가운데 EU-15, 일본 등의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따른 수요는 총 1,222MtCO2e 정도로 전망된다(World Bank 2010). GIS 공급량 

가운데 약 50%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GIS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중동유

럽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AAU의 가격이 CER에 비해 싸고 보다 용이하게 구매자

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AU를 막대한 국가적 수익원으로 인식한 중

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GIS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제도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급 초과 사태는 교토의정서의 기본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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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려가 높다. EU(2010)의 추산에 의하면, 현재와 같이 AAU의 100% 차기연도 

이월이 허용될 경우, 선진국 감축 목표치를 6.8%포인트 감소시킬 것이다(예를 들어 

감축 목표치 13.2%를 6.4%로 감소시킨다). 따라서 2012년 1차 교토의정서 기한이 

종료된 이후 AAU의 이월을 중심으로 국가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AAU 판매를 통해 획득한 수익 활용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일본과 우크라이나 간에 발생한 AAU 판매 수익금

의 사용으로 촉발된 문제이다. 즉 일본이 우크라이나로부터 3,000만 AAU를 구매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급한 돈이 환경친화적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

인되지 않은 채 ‘사라져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자, 일본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 것이다(Point Carbon 2010. 4. 27).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 대 국가, 또는 국가 

대 기업 AAU 거래 내용이 투명성 있게 공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바, AAU가 어

느 정도 환경 친화적인 목적과 연계되어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

렵다. 실제로 AAU의 낮은 가격과 활용 용이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AAU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최근 GIS 프

로젝트의 면밀한 설계와 투명한 관리 절차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World 

Bank 2010). 이는 CDM이나 JI와는 달리 양자간의 협의에 의존하는 GIS의 성격

상 앞으로도 빈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서 향후 국제협상에서도 주요한 관심사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2년 이후 AAU 거래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이월 제한 등

의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협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AAU에 대해 큰 수요가 있는 일본 등의 국가와 막대한 양의 AAU를 보유한 중동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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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국제오프셋시장

1) 자발적 탄소시장

자발적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상의 규정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탄소 크레디트

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탄소감축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배출권

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크게 거래소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시카

고기후거래소(CCX)와 당사자간 장외거래(Over the Counter: OTC)로 구분되고 있다.

2009년 세계 탄소시장은 물량기준 8,719MtCO2e, 금액기준 1,440억 달러의 거

래를 기록하였다. 이 중 자발적 탄소시장은 각각 93.7MtCO2e, 387.4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과 비교해서는 경기침체로 각각 26%, 47% 감소하였다. 자

발적 시장의 거래물량은 2005년 이후, 거래금액은 2006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가장 많은 양의 거래는 OTC 시장에서 이루어졌으며(54%), 

나머지 중 대부분의 거래는 CCX(45%)에서 이루어졌다. OTC 시장은 전체 자발적 

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CCX 거래는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탄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자발적 시장은 전체 탄소

시장의 1.1%(물량기준), 0.3%(금액기준)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OTC 시장에서 거래된 자발적 탄소 크레디트의 평균가격은 2008년 $7.3/tCO2e

에서 2009년 $6.5/tCO2e로 낮아졌다. CCX 평균가격도 2008년 $4.4/tCO2e에서 

2009년 $1.2/tCO2e로 낮아졌다.

Ecosystem Marketplace에 의하면 자발적 탄소시장의 거래량은 2012년 약 400 

MtCO2e, 2015년 800 MtCO2e, 2020년에는 1,200 MtCO2e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또한 ICF 컨설팅은 2010년까지 400 MtCO2e 증가, Trexler는 미국 내

에서만 2011년까지 250 MtCO2e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42) 이와 같이 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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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

거래량(MtCO2e) 거래금액(백만 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자발적 배출권 장외시장(OTC) 43 57 51 263 420 326

CCX 23 69 41 72 307 50

other exchanges 0 0.2 2 0 2 12

전체 자발적 탄소시장 66 127 94 335 728 387

전체 세계 탄소시장 2,986 4,840 8,719 64,046 135,143 144,284

자료: Ecosystem Marketplace(2010), State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s 2009, 

기관의 거래량 전망치는 각각 다르지만 자발적 시장이 향후 급성장할 것이라는 점

에는 모두 일치하는 견해를 보인다.

한편 자발적 탄소배출권은 다양한 표준(standards)이 있는데, 2009년 현재 

VCS(voluntary carbon standard)가 35%로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Ecosystem 

Marketplace에 의하면 향후에도 VCS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Gold Standard, CAR(Climate Action Reserve), CDM 등의 순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3-19.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량 전망

연도 거래량

2012 400 MtCO2e

2015 800 MtCO2e

2020 1,200 MtCO2e

자료: Ecosystem Marketplace(2010), State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s 2019.

42) 에너지경제연구원(2008), ｢자발적 탄소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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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유연성 메커니즘

앞서 구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외에도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구성과 관련

하여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Sectoral crediting & trading),43) REDD crediting44) 등 신규메커니즘 도입에 대

한 논의도 현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 

따르면 NAMA란, 개도국이 기술, 재정, 능력 배양을 지원받아 자발적으로 국가별 

수준 및 역량에 부합하게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도

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연비 효율성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등 각종 

정책 및 자발적 감축행동을 등록한 후 국제기구에 의해 MRV 검증을 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15차 당사국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NAMA는 개도국의 온실

가스 감축 역량과 국가 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표 3-20〕의 세 가지 유형으로 크

게 구분된다. 현재 NAMA는 개념 정립단계에 불과하나 개도국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선진국 역시 post-2012를 위한 메커니즘의 하나로 도입을 긍정적으

로 검토하고 있다. 

43) EU 주도의 선진국에서 제안한 거래방식으로 기존의 국가단위 온실가스 감축에서 탈피하여 국가

가 산업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메커니즘이다. 동 제도의 거래

방식은 Sectoral crediting과 Sectoral trading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Sectoral crediting은 

개도국이 산업별로 감축량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배출권 구매의무를 부과받지 않는 “No-lose” 
baseline을 적용한 후 이를 초과한 감축 달성시 국가가 사후에 배출권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반

면 Sectoral trading은 EU ETS 등 기존의 총량거래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와 유사하게 국가

가 산업별로 사전에 배출권을 할당받아 거래하는 구조이다.  
44) 삼림벌채 및 훼손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삼림관리ㆍ보전활동에 대해 인센티

브 수단으로 배출권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업주체는 삼림관리 및 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삼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BAU 온실가스 흡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차

이에 대해 배출권을 발급받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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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NAMA 유형

Unilateral NAMA Supported NAMA NAMA crediting

내용 자발적 감축활동 선진국 지원 감축활동 배출권 부여

MRV 자발적 보고
선진국과의 합의에 따른 

양자적 기준 시행
국제적 기준에 따른 

다자적 시행

자료: 외교통상부.

3. 간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가 동일한 크레디트 제도의 배출권

을 오프셋으로 인정하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간에 간접연계가 성립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먼저 왜 단기연계전략의 기본방식이 간접연계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본격적인 연계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을 알아보기로 한

다. 이론에서는 우선 언제 오프셋과 연계를 할지에 대한 기본조건을 살펴보고, 어

떻게 국제오프셋 크레디트 가격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 후, 어떠한 오

프셋시장과 연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 단기연계전략으로서의 간접연계

1) 단기에 있어 간접연계의 중요성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계는 정치적ㆍ제도적 차원에서 제약적인 부분들을 

동반한다. 특히 총량제한 제도간의 직접연계는 배출량 목표치에 대한 상호인정, 특

정 설계요소들 간의 조화, 연계된 제도의 향후 변경시 절차에 대한 합의, 향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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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목표에 대한 설정 등을 요구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협상이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

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접연계는 간접연계방식에 비해 덜 매력적이고 더 많은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량제한제도들과 공통된 크레디트제도 간의 직

접연계 그리고 총량제한 제도들간의 간접연계는 총량제한제도 간의 직접연계가 가

지는 비용절감이나 다른 장점들을 가지면서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결론적

으로, CDM과 같은 크레디트제도를 통한 간접연계방식은 단기적으로 국제 기후정

책구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느 시스템이건 상대의 배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각 시스템이 제3의 공

통 시스템에 직접 연계되어 있다면 간접적 연계가 일어나게 된다. 두 시스템 각각

과 공통시스템 간의 거래의 결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시스템 중 하나의 발전은 다

른 시스템에서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과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한 시스

템에서의 배출권 가격 및 배출량의 변화는 간접적으로 연계된 다른 시스템의 배출

권 가격과 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접연계는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첫째, 두 개 이상의 총량제한 제도가 공통

의 크레디트 시스템에 대해 각각 일방향 연계를 했을 때 가능하다. 둘째, 공통 크레

디트 시스템과 무관하게 총량제한 제도들 간의 연계만으로도 발생가능하다. 즉, 다

수의 시스템들이 각각 양자간 연계되었을 때 역시 이들 시스템들 간에 간접연계가 

발생하게 된다.45) 이러한 종류의 간접연계는 모든 시스템들이 직접 다자간 연계된 

효과와 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장에서는 두 개 이상의 총량제한 제도들

이 공통의 크레디트 시스템을 오프셋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고려하기로 한다.46) 

45) 예를 들어, 시스템 A가 시스템 B와 양방향 연계되어 있고, 시스템 B는 시스템 C와 양방향 연계

되어 있다면, 시스템 A와 시스템 C가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다 해도 이들 세 시스템 간에는 가

격수렴이 일어나게 된다.
46) 총량제한 시스템이 크레디트 시스템에 일방향으로 직접연계되어 있는 경우, 그 형식은 직접성을 

띠지만 크레디트 시스템하에서는 배출원에게 목표치 달성(배출권 제출)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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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오프셋 크레디트의 일차적 구매주체는 (i) 개별 국가에서 시행하는 배출권

거래제에 의해 감축의무를 부과받은 기업 혹은 (ii)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감축수단으로 국제오프셋을 활용하는 국가이다.47) 

이러한 공통 크레디트 제도를 통한 간접연계의 경우 한 시스템에서의 설계변수, 

특히 가격상한과 같은 비용억제 메커니즘은 총량제한 거래제 적용국가들 간의 크

레디트 구입을 위한 경쟁을 통하여서만 간접연계된 다른 시스템의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총량제한 시스템들 간의 간접연계가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완전 

비용효과적인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지 않는다 해도, 이러한 간접연계는 여전히 비

용절감과 직접연계들이 가진 다른 장점들을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간접연

계방식은 총량제한적 거래제 설계요소들 간의 조화정도가 직접연계방식에 비해 훨

씬 느슨하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의 효력은 CDM과 같은 국제 크레디트 시스템

의 효과성과 광범위한 수용 정도에 달려 있다.

2) 개별 ETS에서의 국제오프셋 허용 동향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에 대한 유연성체제 허용 외에도 개별 국가 혹은 지역

차원에서 국제오프셋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EC는 연계결정(linking directive 

(2004/101/EC))을 통해 EU ETS 참여자가 2005년부터 시작되는 감축의무 준수를 

위해 CERs을, 2008년부터 시작되는 의무준수를 위해 ERUs를 사용할 수 있음을 

단순한 형태의 간접연계로 분류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류는 크레디트 시스템으로의 일방

직접연계가 간접연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효과인 것에 기초하고 있다. 즉, 크레디트 가격

이 허용량(allowance) 가격보다 낮을 경우, 총량제한 시스템하에 있는 규제대상 기업은 크레디트 

시스템의 크레디트를 구매할 유인이 발생해 총량제한 시스템하의 허용량 가격을 낮추고 크레디트 

시스템의 크레디트 가격을 높여 두 가격이 수렴을 가져오게 되는 효과가 있다.
47) 물론 기업의 크레디트 구매 목적이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발적 수요도 가능하며,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구매하는 민간 투자자도 수요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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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했다. 동 결정은 이러한 연계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첫째, 원자력 시설, 

토지이용 변경, 삼림 활동 등을 통해 발생된 CER과 ERU는 인정하지 않았다. 둘

째, CER과 ERU 사용에 양적 제한을 두었다. 즉, 각 회원국의 CER과 ERU의 총

사용량이 당 회원국의 교토 목표 감축치 준수를 위한 필요량의 절반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48) 이러한 연계의 효과는 CER 가격추이가 Phase II EU ETS 배출

권 가격을 따르는 것에서 보듯이 이미 CER 2차 시장에서 명확히 나타나 있다.

한편 미국의 지역 배출권거래제도인 RGGI의 실행을 관장하는 ‘모델룰(the 

Model Rule)’도 여러 유형의 일방향 연계를 허용하고 있다. 감축대상 배출원은 퀄

리파이드된 국내오프셋 프로젝트로부터 나온 크레디트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그 

사용량에는 제한이 있으며 그 제한은 일반적 RGGI 배출권 가격에 의존한다 

(RGGI 2007a). 오프셋의 사용이 배출원 배출량의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RGGI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특정한 기준가격 이상이 될 경우 배출원들

은 CER과 EU-ETS와 같이 타국의 총량제한 시스템으로부터의 배출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기준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

며 2005년 기준으로 톤당 11달러 정도이며 매년 2%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하

지만 배출원은 여전히 배출량의 최소 90%는 RGGI 배출권으로 커버하도록 요구

된다.

이러한 개별국가 차원에서 국제오프셋의 허용은 정부들의 연계에 대한 강한 의

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혹은 도입이 전망되는 각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이

와 같은 여러 국제 오프셋시장과의 연계를 진행 및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전개될 기후변화협상 결과에 상당부분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48) 이러한 양적 제한치 결정을 위한 방법은 EC(2007a) paragraph 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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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ETS 사례분석

EU ETS는 사실상 규모면에서 현재 국제탄소시장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역사면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실험을 통하여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오프셋과 관련된 EU ETS의 고려점 및 분석은 향후 우리

나라 및 다른 국가들의 국제 오프셋 관련 규정의 벤치마크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오프셋은 국제적 연계의 주요 수단으로 그 사용과 관련하여 EU는 현재까지 크

게 네 가지 분류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즉 ① 각 기업

들에게 오프셋 사용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 ② 오프셋이 가능한 사업을 평가하

는 기준, ③ CDM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EU ETS 내 오프셋 사업의 인

정 여부, ④ JI 및 CDM 크레디트의 이월(banking) 정도와 post-2012 시기에 원활

한 오프셋 사용을 위한 방안과 같은 네 가지 분류에 대하여 몇 가지 옵션을 두고 

환경적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및 정책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정책 평가가 이루어졌

으며, 그 결과는〔표 3-21〕과 같다.     

표 3-21. 정책 옵션의 적격심사(screening) 결과

분류 Option 효과성 효율성 일관성
평가
결과

1. 권리
(Entitlements)

현상태 유지 X △ X 폐기

각 기업에게 무제한적 권리 부여 X X X 폐기

2기 수준하에서 EU합의2)에 따른 
권리 부여

O O O 유지

EU평균수준에서 부문(sector)별로 
차등적 권리 부여

O X △ 유지

2. 기준
(Standards)

현재 네거티브 리스트 유지 X △ △ 폐기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 합의된 리스
트 작성

O O △ 유지

포지티브 리스트 사용 O X O 유지

요소 할인율
3)
을 적용한 기준 사용 O X △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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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계속

분류 Option 효과성 효율성 일관성
평가
결과

3. EU 
ETS내 
부가적인 사업

자국 사업에 대한 사용은 회원국 
재량에 따름

사전심사 불요 유지

EU수준의 합의된 방법으로 사업승
인 & 크레디트 발행

사전심사 불요 유지

4. 이행기 및 
예측가능성

각 기업의 이월(banking) 정도는 
회원국 재량에 따르되, 국가 총이
월량은 현상태 유지

사전심사 불요 유지

이월은 2012년 이후에 EU ETS내
에서 합의된 최고치를 채택

사전심사 불요 유지

국제적으로 승인 안 된 사업에 대
해 EU차원의 합의 요구

사전심사 불요 유지

국제협정에 따라 오프셋 사용 사전심사 불요 유지

JI/CDM 사업국과의 양자협정에 
따라 크레디트 사용

사전심사 불요 유지

주: 1) O는 적격심사 기준에 합치, △는 중립, X는 불합치를 의미함. 
   2) EU의 합의란, 2010년 3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Europe 2020 전략”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방법

으로 총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
   3) 요소할인율이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감소되는 배출량과 동일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 EU가 기

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배출량과의 차이에 따라 비율로 결정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에서 저자가 재정리.

총 15가지의 정책 옵션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한 12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영향 

분석이 이루어졌다. 각 정책이 환경적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 비용, 경쟁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표 3-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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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정책 옵션의 영향 분석 결과

Option 환경적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 
비용

경쟁력 고용

2기 수준하 EU합의에 따른 권리 0/+ + + 0/+ 0
EU평균수준에서 부문(sector)별로 차등적 
권리 부여

+ 0/+ - 0/+ 0/+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 합의된 리스트 작성 0/+ 0/+ + 0 0
포지티브 리스트 사용 + + - 0 +
요소 할인율을 적용한 기준 사용 -/0 -/0 - 0 0
자국 사업에 대한 사용은 회원국 재량에 따름. - - - - 0
EU수준의 합의된 방법으로 사업승인 & 크
레디트 발행

0/+ 0/+ - 0 0

각 기업의 이월(banking) 정도는 회원국 재
량에 따르되, 국가 총이월량은 현상태 유지

0 0 0 0 0

이월은 2012년 이후에 EU ETS 내에서 합
의된 최고치 채택

+ + 0/+ + 0

국제적으로 승인 안된 사업에 대해 EU차원
의 합의 요구

+ - - 0 0

국제협정에 따라 오프셋 사용 + + 0 0 0
JI/CDM 사업국과의 양자협정에 따라 크레
디트 사용

+ + - -/0 0

주: +는 긍정적 영향, 0은 중립적 혹은 부정적 영향 없음, -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에서 저자가 재정리.   

다. 간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1) 국제 탄소오프셋시장과의 연계의 기본조건

오프셋의 허용 혹은 오프셋시장과의 일방연계는 감축수단의 하나로, 그 일차적 

목적은 감축비용절감에 있다. 국제오프셋 허용을 통한 타국 배출권거래제와의 간

접연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언제 국제오프셋시장과의 연계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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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는 감축수단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책

들의 활용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감축비용최소화 조건이다. 즉, 최

소의 비용으로 동일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들과 이들 정책간의 조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부문을 적용되는 감축수단에 따라 나누었을 때, 배출권거래제가 적용

되는 부문(예, 산업부문)과 탄소세가 적용되는 부문(예, 수송ㆍ가정부문) 등으로 구

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조합(policy mix)이 최적으로 설계되어 부문 간 이중부

담이 없는 경우 감축비용의 최소화는 배출권거래제 적용부문에서의 한계저감비용

(MAC: marginal abatement cost)과 탄소세 적용부문에서의 한계저감비용이 일치

할 때 달성된다. 즉, i와 j를 임의의 두 부문이라고 할 때, 

  .

만일 i 부문의 한계저감비용이 j 부문의 한계저감비용보다 낮다면, i 부문의 감

축목표를 늘려 더 배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계저감비용이 더 높은 수준까지 이

르게 하고, 대신 j 부문의 감축목표는 더 줄여 한계저감비용이 보다 낮은 수준에 

이르게 함으로써 상기의 최적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49)

감축수단을 일국 내에서 찾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을 경우, 대표적인 국제적 

감축수단이 바로 국제오프셋 구입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이다. 교토체제에서 CDM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CER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오프셋 크레디트의 구입을 감축수단으로 고려할 경우 감축비용 최소화 조건은 

다음과 같아진다.

49) 기억할 것은 임의의 부문 i와 j에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즉 이하의 논의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간접연계 일반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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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배출권거래제와 여타 부문간의 비용최소화 조건과 마찬가지로, 감축수단으로 해

외 오프셋 크레디트가 사용될 경우, 국내 부문별 한계감축비용은 해외 오프셋 크레

디트 가격()과 동일한 수준일 때 비용최소화 조건이 달성된다. 

식(1)의 조건은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오프셋 크레디트를 통한 감축이행을 고려할 

경우, 어떤 오프셋을 허용하는 크레디트 시장을 활용할지는 결정할 때 경제성 면에

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즉 오프셋 크레디트 구입을 통한 감축이행은 

국내 감축수단이 적용되는 부문에서의 한계저감비용보다 낮을 경우에 이뤄져야 한

다. 또한, 해외 오프셋 크레디트가 국내 한계감축비용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해

외 오프셋 크레디트의 구입을 통한 감축이 경제적으로 나은 방법일 것이다. 

 2) 간접연계하에서 탄소가격의 결정50)

두 총량제한 시스템간의 간접연계는 양쪽 시스템 모두가 공유하는 크레디트 시

스템과 일방향 연계가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 그러한 일방향 연계의 결과, 두 간

접 연계된 시스템은 제3의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크레디트를 서로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이런 간접연계는 더 높은 가격의 시스템으로의 크레디트 유입을 통

해, 두 총량제한 시스템의 배출권 가격의 차이를 줄이게 한다. 즉, 일반적인 연계의 

특징인 탄소 가격수렴현상은 간접연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특별히 두 총

량제한 시스템의 연계 전 가격보다 낮은 크레디트의 공급이 충분한 경우, 세 시스

템간의 가격은 완전히 수렴하게 된다.

크레디트 공급 측면은 한계생산비용이 낮아 공급이 원활한 경우와 한계생산비

용이 높아 원활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고, 연계전략의 주체는 크레

50) 본 절은 Flachsland et al.(2009a)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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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크레디트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

어 살펴보고자 한다. 

크레디트 수요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해당 오프셋 크레디트를 허

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연계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양적ㆍ
질적 제한을 두고 있는지, 오프셋시장을 공유하는 각국의 감축목표 즉 기초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각국의 국가 한계감축비용은 얼마나 높은지 등에 의해 결정된다. 

가) 가격의 완전수렴

오프셋을 허용하는 임의의 i국의 크레디트 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은 선형으로 표

현된다고 가정하자.

    

P는 배출권가격이고, 는 i국의 수요이며, 는 i국의 목표 감축량을 표현해 

클수록 감축목표가 더 엄격한 경우를,  


는 i국의 한계저감비용을 표현해 

가 작을수록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국가를 나타낸다. 

A국이 이 오프셋시장과 일방연계가 되어 있는 중에 새롭게 B국이 동일한 국제

오프셋 크레디트를 허용한다면, 이때의 크레디트 총수요곡선은 다음과 같다.51)

            

크레디트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고 하자.

    

51) A국을, B국을 제외한 모든 오프셋시장 연계국으로 해석하면 본 모형을 다국가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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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공급시장이 경쟁적이라고 하면 


는 크레디트 생산을 위한 고정비용

을, c는 한계생산비용을 나타낸다. 이때 크레디트의 균형가격(P)과 i국이 구매하는 

크레디트의 양(
)은 각각

   

    ,         
    ············ (2)

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우선 A국과 B국의 한계저감비용이 동일한 경우를 생

각해 보자. 즉, A국와 B국의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고 하자(  ). B

국이 A국보다 더 엄격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 )를 〔그림 3-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국은 B국이 당 오프셋시장을 허용하기 전보다 높은 오프셋가격을 ( ⇒ ), 

B국은 오프셋시장을 허용하기 전보다 낮은 배출권 공급이 가능해짐(⇒ )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식(2)에서,   일 때 균형 크레디트 구입량은 B국이 

A국보다 크다는 것, 즉 
  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계저감비용이 동일

한 경우 감축목표가 더 엄격한 국가가 더 많은 크레디트를 구매하게 된다.

그림 3-5. 공통 오프셋을 통한 간접연계: 완전가격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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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A국과 B국의 감축목표가 동일하지만(  ), B국의 한계저감비

용이 A국보다 더 큰 경우(  )를 생각해보자. 식(2)에서   이면, 


  

임을 알 수 있다. 즉, 감축목표가 동일한 국가들이 간접연계된 경우 한

계저감비용이 더 높은 국가가 더 많은 크레디트를 구매하게 된다.

〔그림 3-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수요곡선은 중간이 꺾인 직선의 형태이다. 

공급함수의 기울기가 충분히 완만하여 꺾인 수요곡선의 아랫부분을 지나게 되는 

경우 연계국들간의 탄소가격은 동일하다. 즉, 공통 오프셋에 간접연계로 인해 연계

국들의 탄소가격은 오프셋 크레디트 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계저감비용이 유사한 국가들 간에 

공통 크레디트 시스템으로 간접연계를 할 경우라도, 간접적으로 연계된 국가들이 

자국보다 높은 감축목표로 인해 국제오프셋에 대한 수요가 큰 국가들이라면 감축

목표가 유사한 국가들과의 간접연계되는 경우에 비해 높은 가격에 더 적은 크레디

트를 구입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축목표가 유사한 국가들 간에 간접연계가 

된 경우, 상대국가가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경우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가격에 더 적은 크레디트만 구입가능하다. 따라서 감축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한

계저감비용과 국제오프셋 수요의 크기가 유사한 국가들 간에 크레디트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상기할 것은 공급함수의 기울기는 크레디트의 한계생산비용을 나타내

어 완만한 기울기는 크레디트의 공급이 원활한 경우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크레디트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해당 크레디트 시스템을 통한 크레디트 공급이 

얼마나 원활한지를 표현한다. 가령, CDM 프로젝트를 통해 크레디트가 발생할 경

우, CER 등록을 위한 행정비용이 높다거나 프로젝트 인증 가능성이 높을 경우 보

다 가파른 공급곡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 CDM의 제도개혁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급곡선의 완만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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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계국간 탄소가격의 불완전 수렴

탄소가격의 불완전 수렴에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 가능성인 크레디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52)를 살펴보자. 

(1) 크레디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경우에는 제한된 공급물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국가

의 발생으로 인해 연계국간 탄소가격의 수렴이 완전하지 않게 된다. 이는 각국의 

탄소시장이 직접양방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통합된 시장이 아닌 분리된 시장

으로 작동하여 각국의 탄소가격이 상이하게 유지가능하기 때문이다.〔그림 3-6〕은 이 

중 A국과 B국의 한계저감비용이 동일하고 B국의 감축목표가 더 엄격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크레디트 공급이 제한적일 경우, 시장균형 가격은 최대지불의사(maximum 

willingness to pay)가 높은 B국의 수요곡선과 크레디트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

그림 3-6. 공통 오프셋을 통한 간접연계: 불완전가격수렴

52) 엄밀하게 말해, 불완전 가격수렴이 발생하는 조건은   


  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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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결정된다. 즉 공통 크레디트시장의 모든 공급은 보다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는 

B국의 수요로 흡수되고, A국은 자국 내의 감축수단만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결국 B국의 간접연계로 A국은 B국이 공통 오프셋시장에 진입하기 이전 감축비

용( )보다 높은 감축비용( )을 지게 된다(   ). 이러한 결론은 B국이 

A국보다 높은 최대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해당하는 것으로, 두 

국가의 감축목표가 같고 B국의 (연계 전) 한계저감비용이 A국의 그것보다 높을 

때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A국의 기업이 해당 오프

셋 크레디트 시장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투자해서 일정한 크레디트를 획득하

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란 것이다. 즉 동 기업은 획득한 크레디트를 오프셋시장에 판

매하여 얻는 이익이 A국에서 부과한 감축의무 준수를 위해 A국에 제출하는  이익

보다 커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오프셋시장에 판매된 크레디트는 국가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는 B국에 의해 구매되어 A국의 기업이 획득한 크레디트는 결국에

는 B국이 구매하게 된다.

(2) 오프셋 사용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탄소가격의 불완전 수렴은 크레디트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 외에 한 

국가가 취하고 있는 크레디트 수입제한규정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그림 

3-7〕은  B국이 크레디트 수입제한을 채택한 경우를 표현하고 있다. 

이때 최대지불의사가 높은 B국은 수입쿼터(max )까지 크레디트를 구입하게 되

고, 나머지 크레디트 공급을 A국이 구입하게 된다. 이러한 B국의 수입제한규정은 B

국에게는 B국의 쿼터규정이 없을 때보다 감축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A국에게

는 B국의 수요감소로 A국의 크레디트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감축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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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공통 오프셋을 통한 간접연계: 사용제한규정 시

3) 탄소오프셋과 탄소누출

지금까지 우리는 간접연계가 연계된 국가들의 탄소가격을 수렴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과 연계가 없는 경우에 비해 비용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았다. 

간접연계는 이러한 비용효율성 외에도 환경효과성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국제오프셋의 인정은 일국의 감축목표를 해당국가 내에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비

판이 있음에도, 개도국의 감축노력을 유도하여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환경효과성이 나름 인정되고 있다. 

또 다른 환경효과성으로 중요한 것이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이다. 이론

적으로 두 국가의 탄소가격 차이가 클수록 탄소누출의 유인은 커지게 된다. CDM

시장과 같은 국제오프셋시장은 그 비용효율성으로 인해 선진국의 탄소가격을 인하

시키고, 이는 다시 탄소누출의 유인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개도국과 선

진국이 공통의 오프셋시장을 공유할 경우 탄소가격 수렴으로 인해 탄소누출의 유

인은 사라질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접연계에 의한 탄소가격의 수렴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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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에 의해 완전한 형태가 될 수도, 불완전한 형태가 될 수도 있어, 탄소누

출 유인제거도 역시 완전한 형태가 될 수도, 불완전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Kallbekken 2007).

탄소누출은 특히 무역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간에 민감한 문제이다. 

이러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일정한 국제오프셋시장을 공유할 수 있을 때 탄

소누출 및 경쟁력문제(competitiveness concern)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오프셋 크레디트의 공급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것이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급이 원활할수록 가격수렴이 완전할 가능성이 높아 탄소누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크레디트 공급의 원활화는 크레디트 발생을 위한 프로젝트 

평가과정이 느슨해지는 것과 연결될 경우,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에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전략적 시사점: 국제오프셋의 세분화

가. 한국과 국제오프셋

교토체제에서 우리나라는 비의무감축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 교토의정서가 채

택되던 때에 비해 더욱 신장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세계 수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이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포스트교토체제에서 한국의 감축의무 분담요구가 선

진국을 중심으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감축의무 분담 압력에 대한 선제

적 대응차원에서 국제오프셋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감축의무국이 아니고 아직까지 할당량 기반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국내에 형성되어 않다는 점으로, 국제오프셋시장에서 공급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세계 4위의 CDM 프로젝트 추진국인 우리나라는 2005년 울산 HFC(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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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우리나라 CDM 사업 등록 현황
(단위: 건, 천tCO2)

구분
2009년 12월 

28일 현재
2010년 6월 21일 

현재
증감률(%)

CDM
등록 건수

세계 1,976 2,250 13.9

우리나라
(점유율)

35
(1.77%)

39
(1.73%)

11.4
(-2.1)

CER
등록량

세계 335,028 368,286 9.9

우리나라
(점유율)

14,865
(4.44%)

14,909
(4.05%)

0.3
(-8.8)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

불화탄소) 분해사업, 온산 아질산질소 감축사업 등을 시작으로 2010년 6월 21일 

현재 39건이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CDM 등록 건수53)는 많지 않지만 

규모가 커서 CER 발행물량은 중국, 브라질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CDM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위해 해외시장에 판매된다는 측면에서 

국제시장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외 CDM 사업에서 발

생한 배출권을 유럽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등)와 일본 등 선진국에 판매하는 형

태로 프로젝트 탄소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이 신청한 해외 CDM 사업은 2010년 5월 현재 총 23건으

로 이 중 12건이 등록되어, 연간 495만 톤의 감축효과54)가 있다. 총 23건 중 한전 

및 전력사에서 등록한 사업은 9건으로 모두 풍력발전사업이다.55) 

53) 중국이 871건으로 38.7%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이 기타국가 534건, 인도 

512건, 브라질 173건, 멕시코 1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4) 등록된 사업 기준. 
55) 한바란ㆍ김민희(2010), ｢CDM사업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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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CDM 사업 추진 사례

사업명 업체 추진 현황 감축량(톤/연) 위치

풍력발전 5기 한전 2008년 10월 UN 등록   54,000 중국 파력극

풍력발전 1기 한전 2009년 1월 UN 등록   27,390 중국 다륜

매립지 가스사업 KM그린 2009년 1월 UN 등록 148,000 베트남 호찌민

자료: 한바란ㆍ김민희(2010), ｢CDM사업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우리나라는 국제적 연계 혹은 국제오프셋의 활용에 있어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

나, 이에 대한 관심은 점차로 구체화되고 있다.56) 국내 탄소시장의 국제 배출권거

래 시장과의 연계는 지금까지 CDM 시장을 통하여 EU ETS와 그 외 의무감축국

들과, KCER시장은 CCX와 직접 일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다. KCER은 그 특성에 

따라 국내 RPA사업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고 VER형태로 CCX시장 등에 판매할 

수도 있으며, CER로 변환하여 해외 CDM 시장에도 수출할 수 있다.57)  

나. 개도국 세분화 논의

기후변화협상에서 국가별 세분화(differentiation)란 기후변화 정책결정자들에게 

국가별 환경에 기초, 국가별로 그룹화하여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하에 감축약

속 또는 행동의 적절성, 감축행동의 지원에 대한 적격성 등을 알려주는 데 그 목적

56) 가령, 한국정부가 2010년 11월 17일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국제배출권 연계를 고려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동 법률안 제17조에서 국내 배

출권시장의 국제 배출권시장과의 연계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외 배출권 단위의 거래는 동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

용되며 국내 배출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57) 2009년 1월 대표적인 자발적 해외 탄소시장인 CCX(Chicago climate exchange)와 최초로 

연계된 바 있다. 아직 여러 개선점들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KCERs 해외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과 본격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주 한경지역에서 6MW급 풍력을 이용한 

계통연계형 발전사업’ 프로젝트가 CCX로부터 총 11,100tCO2의 offset을 발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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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1992년 UNFCCC하에서는 협약당사국을 Annex Ⅰ 국가, Annex Ⅱ 국

가, 여타 당사국 등 3개 범주로 세분화하였다. 하지만 CO2 배출량과 경제발전 속

도 등의 국가 간 차이로 인하여, UN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던 지난 20년과 비

교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가별 책임과 대처역량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따

라서 기존의 국별 세분화방안에 관심이 고조되고, 특히 최근 선발 개도국들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의 빠른 경제발전으로 감축의무가 없던 개도국들 

중 일부 국가의 의무감축국으로의 편입여부가 주장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중국 및 G77으로 대표되는 개도국그룹의, 일부 선진국의 부속서1 

국가재편 논의는 선진국의 확실한 재원ㆍ기술이전에 대한 의무이행이 선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논리에 의해 본격적인 논의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당시 사용한 산업화 개념을 적용하면 1990년 

당시 Annex 1 국가에 적용된 구속력 있는 감축공약 요건보다 높은 국가에 해당되

어, 개도국 세분화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세분화 압력은 포스트교토체제가 안정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다각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 세분화 압력의 전략적 활용

만일 이러한 세분화 압력이 더욱 거세져 세분화가 현실화될 경우, 이에 대한 복

안으로서 세분화 압력을 오히려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간접연계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통 크레디트 시스템을 통한 간접연계는 

우리나라보다 한계저감비용과 국제오프셋에 대한 수요가 낫거나 비슷한 수준의 국

가들과 이루어질 때 감축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개도국 세분

화 압력에 대한 대응차원과 우리나라의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비용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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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차원에서 국제오프셋시장 세분화(offset market differentiation)의 활용을 제안

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오프셋시장을 공유할 경우 오프셋시장을 통한 비용절감

의 이익이 연계국들에게 불균등하게 분배된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계저감비용이 높거나 감축목표가 더 엄격한 국가가 더 큰 이익을 누리게 된다.58) 

교토체제에서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들이 대체로 감축의무국에 비하여 한계저감비

용이 낮고(자발적) 감축목표도 덜 엄격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연계이익의 불균

등 분배는 개도국의 간접연계노력을 유도하는 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감축목표와 한계저감비용을 가지는 국가들끼리 공통으로 인정하는 국제

오프셋이 그 수준에 따라 나누어질 경우, 연계이익은 연계국들 간 동일하게 분배되

어 감축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개도국들의 연계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국가 간 

감축목표의 차이가 큰 경우, 각국별 국제오프셋 허용 비율의 조율을 통하여 공통 

크레디트 수요에 대한 국가 간 균등화가 가능할 것이다. 

한계저감비용의 차이는 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과 같이 두 가지 차원의 국제오프셋시장의 세분화를 통하여 가능할 수 있다. 첫째, 

단일한 공통의 크레디트 시스템, 가령 CDM을 활용하는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에 허용되는 프로젝트의 종류와 투자대상국가를 분리하는 것이다. 즉 사업적 위험

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크레디트나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프로젝트에서 발생

한 크레디트는 선진국이 공유하는 오프셋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받

아들여지는 현행 CDM사업들은 선진개도국이 공유하는 오프셋시장에서 인정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는 현재 CDM사업의 지역적 편중성과 프로젝트 편중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명분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58) 극단적인 경우 어떤 국가는 국내탄소가격상한효과 외에 연계를 통한 어떤 이익도 보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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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접근할 수 있는 크레디트 시스템의 이원화 혹은 

다원화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비용부담의 형평을 최우선으로 할 경우에는 선진

국과 개도국 간 분리된 오프셋시장의 유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리된 오

프셋시장이 실제 행정과정에서도 분리될 필요는 없다. 단지 크레디트 발생요건의 

차이로 크레디트 한계생산비용을 차별화시키고 해당 크레디트 사용가능국에 대한 

제약만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국제 오프셋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선진국은 크레디트 한계생산비용이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크레

디트를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 및 지역에서 발생되는 크

레디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는 공통된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의 원칙과도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국제오프셋 시장의 세분화는 감축비용의 분담 측면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국제오프셋 시장의 세분화에 대한 

국제적 호응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대한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설득

논리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감축노

력 참여라는 점에서 명분이, 개도국에 대해서는 CDM 사업의 편중성과 행정적 비

효율성 등으로 인한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또한 동구권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AAUs의 해소가 포스트교토체제 논의

진행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나, AAUs에 대한 접근을 선발개도국들에 허용함으로써 

동구권 국가들의 호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설득논리로, 탄소누출 차원에서 상호 분리된 오프셋 시장이 선진국과 개

도국이 공히 공유하는 오프셋시장의 경우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고

려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관련된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기본적인 제도적 방향

이 정립된 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단, 탄소누출의 위험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오프셋시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연계하고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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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의 한계생산비용이 높지 않도록 유지하여 완전한 가격수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때의 단점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비용부담이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느슨

한 크레디트 발생기준으로 환경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점에서, 국제오프셋시장의 세분화는 탄소누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 

라. 소결

간접연계는 감축비용을 낮추어 의무부담부문에 감축정책의 순응성을 높일 수 

있으며 탄소누출 및 경쟁력문제 해결수단으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

음 장에서 살펴보듯이 이 모든 측면에서 간접연계보다는 직접연계가 더욱 효과적

이다. 간접연계가 독특하게 가지는 장점은 연계의 방향성이 일방향이라는 데 있다. 

즉 간접연계에서는 직접연계에서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 연계국의 정책주권이 유

지 가능하다. 새로운 국제기후변화규범의 형성초기단계에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유

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율성이 확보되는 간접연계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고 하겠다. 

대표적 다자간 협의체인 WTO 논의의 진전이 지연됨에 따라, 양자간 협약인 

FTA가 활성화되어 왔다. FTA의 충격을 완화하여 국내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면

서도 시장개방화의 효과를 얻기 위해, 우리나라는 FTA 추진 시 충격이 상대적으

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칠레와 FTA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양자간 협상 및 

시장개방의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로 활용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환경협력 및 

국가감축비용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연계가 요구되는바, 이로 인한 충격 최소화를 

위해 간접연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연계의 활용은 향후에 탄소관세(carbon tariff) 등과 같은 무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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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국들의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또한 선진국의 개도국 세분화 압력이 거세질 

경우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으로 국제오프셋시장의 세분화를 생각해 보았다. 개도

국 세분화 압력에 대한 국제 오프셋 시장의 세분화 요구는 ① ‘공통되지만 차별화

된 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② 선진국으로서는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타협점으로 용인 가능하다는 점, ③ 선발개도국으로서는 개도국 세분화가 불

가피할 경우 현행 CDM 체제에 비해 감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 ④ 후발

개도국으로서는 현행 CDM 체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 및 지역적 편중성 문제 해소

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설득논리와 실익이 있을 것이다. 

국제오프셋시장의 세분화는 선발개도국 간 공통 오프셋시장 성립의 형태일 수 

있을 것인바, 공동연계국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계저감비용과 감

축목표의 유사성이 될 것이며, 무역관계의 보완성과 대체성에 대한 고려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범위를 정할 때 필요한 이론적ㆍ실증적 근거를 꾸준히 개

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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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설계변수59) 

국제배출권 거래의 궁극적 목표는 글로벌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최소

의 비용으로 주어진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전 세계적 탄소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른 국가와의 배출권거래 

시스템 연계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성이 있으나, 동시에 잘못 설계

된 연계제도는 환경적 효과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바,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시장주도적인 제도이지만,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제도 설계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배출권거

래시장이 자연발생적인 시장이 아니란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장기에 있

어 연계대상이 될 총량제한 거래제를 설계변수별로 나누어 연계 시 발생하는 문제

점과 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중장기 연계전략의 대상이 될 주요국의 

총량제한방식의 배출권거래제 내용을 설계변수를 중심으로 살핌으로써 개별 국가

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연계전략 수립 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직접연계에 따른 결과를 부분균형이론으로 설명한

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 있어 연계시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고려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책자율성 확보차원의 연계전략수단인 연계효과 조정 메

커니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59) Tuerk et al.(2009)은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변수를 그 효과의 정도가 심각하여 연계에 장애가 

될 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이 중 연게시 조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설계

변수들로 MRV 규칙, 이월 규정, 등록소(registries), 신규진입자와 퇴출자 관리규칙, 이행기간, 
할당방식 등을, 연계의 중요한 장애가 될 만한 설계변수들로는 감축목표, 강제 강도, 오프셋 크레

디트 허용, 집약도 목표, 비용억제 수단(cost containment measures)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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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Provisions)

배출권 거래의 시행에 앞서 배출권 거래를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는 시

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배출권의 거래를 방지할 수 있으며, 

배출권의 수급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배출권 대상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제도를 총괄하는 배출권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규

제 대상 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reporting)해야 한

다. 해당 업체들은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 배출원의 목록과 기준 배출량, 정기적인 

배출량 자료, 에너지원별 배출량, 생산량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배출권거레제도의 책임기관은 참여자들이 보고한 배출량 감축 실적이 실제 

감축량과 일치하는지를 검증(verification)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는 물론, 

현장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신뢰할 만한 MRV의 구축은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의 전제조건이며, 상호신뢰할 

만한 MRV는 연계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환경순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MRV의 제도적 차이가 반드시 연계의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안정적 MRV 요구사항들이 이미 교토의정서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

문에, 교토의정서나 이와 비교 가능할 만한 후속 협정에 의해 교환단위가 인정되는 

거래제도들 간의 거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프셋 크레디트의 경우도 MRV의 

엄격성과 발생에 있어서의 추가성 보장이 연계의 선결조건일 것이다. 

상이한 MRV와 추가성 원칙의 정도가 연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지는 당 연계

가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연계가 

전체 시스템 내에 제한된 양의 AAU만 존재하는 것과 같이 시스템 전체의 배출상

한이 있는 가운데 작동하는 ETS라면 덜 문제가 되겠지만, 연계될 제도들이 그러한 



제4장 중장기 연계전략: 직접연계  129

공통의 틀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MRV 규정의 차이는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교토의정서 내에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단 하나 존재

한다. EU는 LULUCF 크레디트에 대한 인정을 동 크레디트의 MRV 관련 규정의 

신뢰성 결여를 이유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나. 이월 및 차입

배출권의 이월(banking, 예치라고도 번역된다)은 한 기간 중 목표한 감축량을 

초과할 경우 이를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월은 기본적

으로 참여자들로 하여금 차후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과도할 경우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유동성에 제약을 줄 

우려가 있다. 교토 메커니즘은 AAUs에 대해 이월한도를 두지 않는 반면, CERs과 

ERUs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 

배출권의 차입(borrowing)은 미래 시점의 배출권을 현재로 끌어와서 현재 이행

기간의 배출권 청산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차입은 참여자의 감축 정보 부족, 미래 

배출권에 대한 정부의 추가발행 부담, 그리고 감축노력의 지연 혹은 저해의 유인이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EU ETS의 경우, 시범 운영 기간인 1기에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었다.60) 하지만 동 기간 동안 배출할당량의 과다 배분뿐 아니라 이

월의 불허용으로 인해 배출권이 초과 공급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거래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1기 말에 이렇게 초과 공급된 배출권의 사용가

치가 0으로 수렴함에 따라 심각한 가격폭락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

60) 단, 프랑스에서는 배출권 할당량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이월만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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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ETS 2기에는 차기 배출권 이월을 허용하여 배출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

하였으나 1기와 마찬가지로 배출권의 차입은 제한하고 있다.

이월은 대부분의 ETS에서 허용되는 데 반해, 차입은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연계협상 시 조화가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등록 및 신규 진입퇴출자 규정

등록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신규 진입자와 퇴출자

에 대한 규정 차이는 연계제도간 전체 캡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들

이 배출권을 무상배분하지 않는 곳의 공장을 닫고 무상배분하는 국가에서 새로 사

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연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역시 존재

한다. 연계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 차이는 결국 그러한 차이가 배출권 가격에 영향

을 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이행기간 차이

이행기간의 차이는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켜 유리할 수 있다고도 주장

된다(Sterk 외 2006). 한 시장에서 이행기간 만료시 일시적인 배출권 부족은 이행

기간 중에 있는 다른 시장에서의 수입으로 완화가 될 수 있다. 무상배분인지 경매

방식인지 하는 배출권 할당방식은 그 자체로서의 문제보다는, 어떠한 경매방식이 

채택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잘못 설계된 경매는 탄소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계된 시스템의 탄소가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만큼 

배분방식은 분배적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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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출권 할당방식 

총량적인 감축 목표량이 설정되면, 이를 다시 산업 분야별로 배분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가 된다. 배분 방식은 크게 무상할당방식과 유상경매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상할당은 할당을 위한 공식과 기준이 필요한데, 불변실적 기준 무상분배방식

(Grandfathering)과 실적조정 무상분배방식(Updat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용건 

2010). 전자는 과거 일정기간 또는 기준 연도의 배출량, 투입열량, 산출물 등의 평

균이나 최고치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치적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

이 있지만, 배출을 많이 한 자가 이익을 얻게 되므로 배출삭감에 대해 역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적조정 무상분배방식은 할당의 기준이 되는 실적을 기간에 따라 

조정ㆍ적용하는 방식이다. 즉 해당연도 대비 전(前)년 또는 전(前)기간, 또는 해당

연도의 투입열량이나 산출물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배출

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으로서 배출 원단위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유인을 

제공하지만, 상이한 배출원들에 대한 원단위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무상할당 방식은 기본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서 상기한 바와 같이 단점이 노출

되므로, 최근에는 경매에 의한 판매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61) 

배출권 배분 시에는 피해 분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온실가

스 감축에 따른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일반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총 배

61) 경매는 ETS를 보다 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유도함으로써 초과 이익 발생을 방지하고, 경매수익으

로 여타 환경사업에 투입할 수 있으며,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배출권거래제도들은 시행초기에는 정치적 

순응성을 위해 무상할당을 주된 배분방식으로 활용하지만, 점차적으로 경매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EU ETS의 경우 제1기에 5%, 제2기에 10%의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할당하였으며, 이후에는 경매비중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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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권의 일부분을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 무상 배분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법안들은 지역발전업체(LDCs)에 대한 배출권 무상 배분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비용전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거래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출 경쟁에 노출된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이를 줄

여나가는 미국의 연방 ETS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상이한 할당방법 자체가 연계의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사용하고 있

는 경매의 방식간 조화여부가 연계여부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경매방식은 배출권 가격뿐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적절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령, 경매방식의 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로 경매응찰자 간 공모

(collusion)가 가능한 경우, 그러한 문제는 연계된 ETS에 전이될 수 있을 것이다. 

 

바. 대상 온실가스 종류 및 대상 산업

배출권거래제도는 감축 규제대상이 되는 온실가스의 종류를 정하고, 이들의 감

축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따라서 감축 및 거래 대상이 되는 온실

가스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감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로서 이산화

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프레온 가스

(PFC, HFC, SF6)를 지정하고 있으나, 배출권거래시장에 따라 포괄하는 온실가스

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다. 

모니터링과 배출량 산정 시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당하는 양으로 전환하여 산정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상 온실가스의 차이가 연계의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로 확대할 

경우에는 대상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과 배출량 관리 및 감시 체계 구축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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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산업부문은 일반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 공급을 담당

하는 가치사슬의 상위부문과 화석연료를 생산에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하

위부문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발전시설과 같이 상위부문과 하위부문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야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부문은 관련 업체 수가 상

대적으로 적어 관리하기가 쉽고, 용이하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점이 있

다. 연계의 효과를 고려할 때,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산업에서 발생하는지 

보다는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상산업이 무엇인지가 연계의 직

접적인 장애요소는 안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배출권 시장만을 고려하였을 경

우에 한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연계대상국가와의 무역관계 및 국제시장

에서의 경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 감축목표의 상대적 엄격성

저감비용구조와 맞물려 목표수준은 감축비용의 국제적 분배를 결정한다는 측면

에서, 감축목표의 상대적 엄격성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연계

는 국가들이 상호간의 감축노력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감축목표의 상

대적 엄격성은 연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전반에 

걸친 국가감축목표가 연계에 충분한 요소가 아닐 수 있다. 일국의 배출권거래제가 

모든 영역에 배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ETS 내에서의 감축목표는 

국가 감축목표보다 덜 혹은 더 엄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감축목표에 대한 기준으로는 절대량, 일인당 배출량, GDP 대비 배출량 

집약도, BAU(Business As Usuals)와 같은 경제성장률 등이 고려되고 있다. 절대

량 방식에 따를 경우 감축 목표량의 절대적인 수치가 설정되는바, 목표량의 규모와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U, 미국 등의 많은 거래

제도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GDP 대비 배출량 집약도(혹은 원단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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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성장에 대한 제약가능성이 적어 선진국보다는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개도

국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원단위로 목표량을 설정할 경우 배출권 총량

에 불확실성이 생기므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근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저해요인

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감축목표 설정방식은 연계협상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계협상 시 먼저 감축목표 기준에 따른 감축량 산정방식의 객관적 기준 

마련과 방식의 차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62) 

아. 강제의 엄격성

강제의 엄격성은 시장 참여자 수준에서의 신뢰성을 고양시키는 데 중요하며, 특

히 탄소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자. 오프셋(offset) 허용 범위

앞 장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오프셋은 특정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하에서 감축

의무를 지닌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배출권 이외에 다른 부문에서 발생되는 배출

권을 의미한다. 오프셋이 중요한 이유는 오프셋이 감축 의무를 지닌 업체들의 감축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프셋은 주로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통해서만 발생되도록 규정되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취지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기업이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프셋 매입을 통해 금전적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개의 배출권거래시스템은 오프셋 

거래를 허용하되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RGGI

62) 이는 이하 집약도 사용여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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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산화탄소 오프셋 배출권의 사용을 해당 기간 동안 업체의 총 준수의무량의  

3.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EU ETS 역시 오프셋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63) 

오프셋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오프셋과 국내에서 생성되어 활용 가능한 

국내오프셋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국제오프셋은 상기한 바와 같이 교토의정서에

서 인정되는 CER과 ERU가 있다. 국내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

시키는 국내오프셋은 감축 의무가 있는 배출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

한다. 또한 감축 의무가 없는 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저감할 유인이 발생된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오프셋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배

출권제도하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은 떨어지며, 이로 인해 업체들이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보다는 배출권 매입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 

오프셋 크레디트 허용 여부와 범위의 차이가 장애가 될 수 있다. 일국에서는 인

정되지 않더라도 연계상대국에서는 인정되는 오프셋이 있다면 그 오프셋은 연계시

장에서의 탄소가격에 영향을 주어 양국 모두에서 사실상 허용되는 것처럼 사용되

게 된다. 가령, 미국 Waxman-Markey법안에서 허용하려는 국내 농업과 산림 산업

과 관련한 오프셋이나 개도국에서의 REDD 크레디트에 대한 인정들은 EU에서 허

용하지 않는 크레디트이다. 허용여부 외에도 Waxman-Markey에서 국제 오프셋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조치도 연계탄소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할

인이 없는 제도는 제도 간 차익을 얻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다.64) 

63) 특히 EU ETS는 원자력 발전과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를 이

용한 사업에서 나오는 CER과 ERU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방사능 누출과 같은 또 다른 환경문제를 발

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64) EU와 US의 경우에는 EU 입장에서는 US의 REDD 크페디트와 같은 오프셋 허용과 가격상한

에 대한 인정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다. 반면 US는 EU의 크레디트 100% 인정을 받아

들이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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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집약도 사용여부

집약도 사용여부는 경쟁력, 목표 순수성, 유동성 충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집약도 사용국가의 기업들은 생산을 증가시킬 유인이 있어 결국 배출량을 증가시

킬 유인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집약도에 기반한 할당은 생산증가를 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량 목표제를 하고 있는 제도와 비교할 때 이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여 경쟁력 우려를 일으키게 된다(Fischer 2003). 만약 집약도 기반 시스템이 절

대량 목표제하에서 배출권의 순수입국가 되는 경우라면 집약도 목표제를 선호하고 

증산을 통하여 환경적 효과성을 양보하게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집약도 목표제는 할당이 사후적으로 조정된다는 데 있다. 조정

시기에 연계상대국에 유동성 충격을 줄 수 있다. 현재까지 집약도 기반 거래제를 

계획하고 있는 나라로는 캐나다와 일본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2013년 이후에는 

절대량 목표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Kimura and Tuerk 2008) 캐나다도 장기

적으로는 절대량 목표제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Canada 2008). 

카. 비용억제수단(cost containment measures)

비용억제수단은 정책당국이 자국 내 감축의 일정수준을 달성하고자 할 때 외국

의 크레디트 수입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어느 것이 적절한 제한인가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연계를 저해할 수 있다. 고율의 차입허용은 감축을 지연시킬 수 

있어 결국 미래 감축비용을 매우 높일 수 있고, 따라서 정부로 하여금 목표를 느슨

하게 할 유인을 유발하여 제도의 환경 효과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차입을 

허용하는 국가와 허용하지 않는 국가와의 연계는 합쳐진 제도에서의 환경 효과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요구하게 된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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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서 가격상한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 상한은 그 나라뿐 아니라 전체 연

계대상국에도 적용된다. 가격상한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탄소가격이 상한 

이상일 경우 상한제하에서의 기업은 연계된 기업에 배출권을 팔 유인을 가지게 되

어 통합된 제도의 환경건전성이 저해된다. 

2.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현재 EU ETS는 가장 규모가 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에

서 비용최소화를 추구하는 여타 국가 및 지역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

가. 제도현황

 

1) 개요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는 EU 27개 회원국이 

배출총량상한제(cap and trade)66)하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1998년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포스트 교토전략(Climate Change-Towards an EU 

Post-Kyoto Strategy)에서 발의되어 2003년 EU 지침인 Directives 2003/87/EC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2005년 1월 정식 출범하였다.

EC가 대상산업과 같은 EU ETS 설계의 중요 측면들을 결정했지만,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 상당한 자주권과 책임을 가졌다. 가령, 얼마나 많은 배출권을 할당할 

65) 하지만 현재까지 높은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는 Lieberman-Warner 법안밖에 없었다. 
66) 배출총량상한제(cap and trade)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정한 뒤, 기업이 자신의 배

출총량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이 절감분을 타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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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어떻게 배출권을 할당할 것인지, 배출량의 모니터링-검증-보고의 감독 등

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EU ETS는 각 시스템의 특정한 성격들을 조화시키려

는 중앙권위가 있으면서 한 회원들의 배출권이 다른 모든 회원들에 의해 인정되는, 

각 회원국 시스템들간의 다자적 연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 ETS의 생성 및 발전과정은 포스트 2012 국제적 정책 구조

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겠다. EU 회원국들간의 연계에 추가해

서, EU ETS와 노르웨이 ETS 간의 양방향 연계, EU ETS와 아이슬란드 및 리히

텐슈타인 간의 연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sector coverage

EU ETS 3기(2013년 1월 1일 발효)부터 적용될 지침67)에서는 ETS 배출시설 

산업분야와 대상 온실가스를 확대하였다. 새롭게 편입된 분야 및 대상 온실가스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1. EU ETS의 추가 대상범위 및 대상 온실가스

산업 활동
대상 

온실가스

ㆍ1차 알루미늄 생산 
  CO2,

PFCS

ㆍ20MW  초과하는 열투입량을 가진 연소 설비를 사용하는 2차 알루  
 미늄 생산 CO2

ㆍ합금, 정제, 주물 등의 생산을 포함한 비철 금속의 생산 또는 처리

ㆍ1일 20톤 초과의 용해 능력을 가진 유리면, 암면, 슬래그면을 사용  
 하는 광물면 절연 자재 제조

CO2
ㆍ20MW 초과하는 열투입량을 가진 연소 설비하 석고의 건조 또는 하소,  
 플라스터 보드와 기타 석고제품의 생산

  

67) EU Directives 2009/29/EC의 Anne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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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산업 활동
대상 

온실가스

ㆍ질산 생산

ㆍ아디프산 생산

ㆍ글리옥살 및 글리옥살산 생산

  CO2,
N2 O

ㆍ암모니아 생산

ㆍ1일 100톤 초과 생산능력으로 분해, 개질, 산화 또는 그와 유사 과정을  

  통한 유기화합물 생산

ㆍ1일 25톤 초과 생산능력으로 분해, 개질, 산화를 통한 수소 및  합성가스 생산

ㆍ소다회 및 중탄산나트륨 생산 

CO2

ㆍ항공 부문 CO2

자료: EU 지침 2009/29/EC의 Annex Ⅰ을 저자가 정리함.

3) 배출권 단위의 정의 및 인정방식

EU ETS에서 사용되는 배출권 단위는 EUA(EU Allowance)이며, 1EUA는 배

출권 거래기간 동안 1톤의   또는 1t로 환산된 다른 온실가스(즉 e)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EU는 CER과 ERU도 크레디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EU ETS에서 배출권 총공급량은 할당배출량(cap)과 프로젝트 크레디트

의 합으로 도출된다. 

4) 감축목표량 및 초기할당량배분의 산정방식

ETS 3기부터는 배출총량에 대한 규정이 이전보다 엄격해져 기존에 개별 회원

국별 배출총량에 대해 주어지던 재량권이 없어지고 EU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배출

총량이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경매68)를 주된 할당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배출총량

68) EU ETS 1기에서 경매제를 도입한 국가는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4개국으로 그 

비중은 전체 배출권의 0.2% 수준이었다. 2기에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매제 도입국가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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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3기의 기본적인 목표는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수준의 20% 감

축, 2050년까지 1990년 배출수준의 50% 감축이다.  EU 배출총량은 ETS 2기에 

회원국들이 발행한 배출권의 평균총량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매년 1.74%씩 배출총

량이 삭감되도록 하여 2020년의 총할당량 목표치는 최대 1,720MtCO2e이 되도록 

한다. 또한 2012년부터 항공 부문이 EU 역내외 관계없이 EU ETS에 편입되는데, 

총 할당량은 2004~06년 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2012년에는 기준치의 97%

(할당량의 85%는 무상배분, 15%는 경매), 2013~20년에는 기준치의 95%(경매 비

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를 배출 상한선으로 결정하였다. 

EU ETS 2기까지 배출권은 무상할당이 기본 방식이었으나, 무상할당방식은 국

가별, 업종별, 신규 및 기존업체 간, 효율적 기술을 가진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 등 이질적인 주체들에게 일관되며 공평한 할당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EU 지침 2009/29/EC에서는 기존에 선택사항이던 경매제

를 ETS 3기의 기본 할당방식으로 채택하였다. 경매는 경제적 효율성과 단순성이

라는 장점 외에, EU 회원국들 간 할당기준을 통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매 

비율은 발전부문은 2013년 이후 100% 경매, 그 외 부문에서도 점차적으로 경매 

비율을 높여 2027년에는 전량 유상할당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표 4-2. 3기 이후 분야별 경매 비율

분야 2013년 2020년 2027년

전력공급산업 100% 100%
새로운 회원국의 전력공급산업 30% 100%
기타 20% 70% 100%

역외이전(carbon leakage)의 위험이 있는 분야 100%까지 무상배분

국으로 늘어나면서 비중도 전체 배출권의 3.1%로 높아졌는데, 이를 통해 6,500만EUA의 경매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EU 국가들은 약 1억 유로의 재정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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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국에 의해 경매될 수 있는 할당량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배분되는데, ① 
할당량의 88%는 2005년 비준된 배출권 또는 2005~07년 평균 배출권을 기준으로, 

② 할당량의 10%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인당 국민

소득이 낮은 회원국들에게, ③ 나머지 2%는 교토의정서하 기준연도 배출량의 

20% 감축을 달성한 국가들에게 주어진다. 반면, 2013년에 EU ETS에 가입하는 

신규진입자69)들은 신규진입자 보유분으로부터 배출권을 여전히 무상으로 할당받

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신규진입자 보유분은 EU 전체 배출권의 5% 수준이 

될 것이며, 3기가 마감되는 시점에 남아 있는 신규진입자 보유분은 기존 회원국들

의 경매를 통해 배분된다. 그리고 회원국은 적어도 경매 수익금의 50%를 온실가

스 저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5) 이월 및 차입 허용방식

EU ETS 2기에서와 마찬가지로 3기에도 이월만 가능하며 차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6)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provisions) 방식

2009년 현재의 EU ETS 지침에서 MRV 방식에 관한 내용은 제14조 및 제15조

와 Annex Ⅳ, Ⅴ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동 조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독ㆍ보

고ㆍ검증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별 구체적인 MRV 방식

은 상이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감독 및 보고 방식(Monitoring & Reporting)은 

완비성ㆍ일관성ㆍ투명성ㆍ진실성ㆍ비용효율성ㆍ신뢰성ㆍ감독 및 보고되는 배출

량 수준 향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감독에 필요한   배출량은 

69) 개정된 ETS 지침에서 신규진입자란 ① 2011년 6월 30일 이후에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허가를 

받은 배출원, ② EU위원회에 의해 승인받은 새로운 활동과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배출원, ③ 기

존설비의 10% 이상 확장이나 실질적인 배출량 증가가 배출원의 설비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의 확

장과 같이 2011년 6월 30일 이후 ‘의미 있는 확장’이 진행중인 배출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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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Activity data×Emission factor×Oxidation factor)에 따라 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배출량 보고시 배출원에 대한 정보와 

배출량 산출 공식에 이용된 자료들을 포함해야 한다. 검증(verification) 방식에서

는 앞서 언급된 원칙 외에 정확성과 구체성도 검증 프로세스 수립에 중요한 기준

이 되며, 대부분의 회원국은 검증이 국가인정기구에 의해 인정된 독립된 제3자 기

관에서 수행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MRV 방식에 대한 EU 차원의 규정(regulation)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7) 오프셋

EU ETS는 EU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비EU 부속서B 국가들과의 협정을 통해 

배출권의 상호인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2기부터는 CDM 및 JI 크레디트를 인정

하되 크레디트 총량사용을 총배출권의 6%까지로 제한하였다. 2009년도 지침에서

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크레디트 사용의 권리를 확대키로 하여, 

2008~12년 기간 동안 EU ETS에서 이용가능한 크레디트 중 사용하지 못한 크레

디트 3기로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크레디트의 사용은 2008~20년 기간에 

걸쳐 EU 전체 배출감축량의 50% 내 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최빈국의 CDM 사업

에서 발행된 CER은 국제 합의안에 상관없이 인정된다. 

8) 패널티

할당량만큼의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국가에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3기의 경우 

단위당 100유로이다. 

나. 국제적 연계 가능성 및 전망

ETS 지침 제25조70)는 EU ETS와 제3국가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연계하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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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배출량 할당과 

탄소거래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시작된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에서도 EU ETS의 국제적 연계를 통해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이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표 4-3. EU ETS 거래기별 주요 내용

구분 1기(2005~07) 2기(2008~12) 3기(2013~20)

대상
가스 



-  ,  , ,  , , 
단,   이외의 것에 대한 ETS 참여여부는 개별회원국의 선택
사항임

대상
범위

- EU 25개국, 약 11,500개 
 사업장
- AnnexⅠ에 지정된 시설물

- 총 30개국
- 석유화학, 알루미늄, 항공부문 등 

다수부문 추가
- 소규모 업장에 대한 선택(opt-out)허용

기간
목표

- ETS 제도 확립을 위한 
시범운영기간

- MRV 등 인프라 구축
- 배출권 총량의 연도별 평균

규모는 2,298MtCO2e

- 교토의정서 1차 의무 감축
기간 목표 달성

- EU 자체 승인목표 달성
 (전체 시설물 기준으로 연간 

2,083MtCO2e으로 1기대비
9.4% 감축)

-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
출수준의 20%까지 감축

  (2013년 이후 2기 할당량 중간 
값 기점으로 매년 1.74% 감축)

- 2020년 총할당량은 1,720MtCO2e 
으로 추정됨.

초기
할당
방식

- 과거실적 기준과 벤치마크를 통한 무상할당
- 국가별로 일정비율(1기: 5%, 2기: 10%)까지 경매를 

통한 유상배분 선택적 허용

- EU 차원의 단일 할당치만 설정
- 경매를 주된 할당방식으로 선정
  (전력부문은 2013년부터 전량 경매)

벌금 40 Euro/t 100 Euro/t
100 Euro/t

(유럽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
이월/
차입

불가 - 다음 거래기로의 이월은 가능하나 차입은 허용 안 됨.

검증
제도

MRG(Monitoring &
Reporting Guideline)
2004

- MRV 규정을 2011.12.31. 까지 채택
- 검증기간 인정기준을 2011.12.31. 까지 채택

offset CDM CDM, JI 

70) 제25조 1항: Agreements should be concluded with third countries listed in Annex B to 
the Kyoto Protocol which have ratified the Protocol to provide for the mutual recog-
nition of allowances between the Community scheme and other greenhouse gas emis-
sions trading schem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set out in Article 300 of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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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10년 현재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표의 

절반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배출권거래 관련 전문기관들의 ETS 전망을 살펴보면, 

2기에 사용되지 않은 신규진입자의 유보분을 포함하여 평균 3억 EUA 그리고 

CDM 및 JI 크레디트가 함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3기에서는 2기

에 비해 cap을 줄이고 경매 비율을 높임에 따라 EUA 가격 및 CDM/JI의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미국에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연방차원의 법안이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상

원을 통과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단지 이미 제시된 다양한 중재

적 성격의 법안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이 기존에 제시한 내용, 즉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제조업을 비롯한 전산업을 포괄하는 총량제한 거래제도(Cap and 

Trade)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형태로 주목받은 연방안을 먼저 살펴본 후, 이러

한 연방안의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연계대상으로 고

려될 수 있는 미국의 배출권거래제인 미국 지역차원의 거래제,  RGGI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가. 연방안 

1) 개요 

2009년 6월 미 연방하원을 통과한 청정에너지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ACESA)71) 또는 약칭 Waxman-Markey 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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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법안)은 탄소거래시장과 관련하여 총량제한 거래제도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안은 미연방의회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안을 승인한 최초의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으며, 상한 적용 대상(covered entity)은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17%, 그리고 2050년까지 83%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미 연방상원 법안인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미국력법(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 또는 일명 케리-복서(Kerry-Boxer) 법안(이하 K-B 법

안)은 W-M 법안을 바탕으로 배출권 배분, 오프셋, 전략적 비축분 등에 대해 다소

간의 수정을 가하여 상원에 상정된 법안이다. 특히 감축상한 적용 대상의 감축 목

표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로서 W-M 법안에 비해 다소 높게 정해졌다. 

요컨대, W-M 법안이 포괄적인 청정에너지 기후법이라면, K-B 법안은 온실가스 

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전의찬ㆍ이상훈 2009). 

K-B 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수정안으로서 민주당 존 케리(John Kerry) 

상원의원과 무소속 조 리버먼(Joe Lieberman) 상원의원은 2010년 5월 12일 새로

운 ‘American Power Act’ 또는 케리-리버먼(Kerry-Lieberman) 법안(이하 K-L 법

안)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제조업계와 공화당의 거센 반발로 인해 민주당이 주도하

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안의 상원 통과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상기

한 법안들에서 크게 후퇴하는 내용을 포함한 ‘타협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으며,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에는 총량제한 거래제도 방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까지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W-M 법안과 이후 공개된 K-B 및 

71) 동 법안은 그 밖에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청정 에너지 R&D 사업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안은 상한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 간의 배출권(allowance) 거래를 

허용한다. 상한 적용 대상은 2012~16년간 단계별로 확대되며, 2016년에는 미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4.5%를 포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상한 적용 대상은 연간 2만 5,000 톤(이산화

탄소 배출량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다. World Resources Institute(WRI)의 

추정에 따르면, 동 법안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은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0년 

28~33%, 2050년 75~81% 수준이다(Larsen, Kelly and Hellmay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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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 법안의 주요 내용은 그 중요성과 어떤 방식으로든 향후 관련법에 반영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하에서는 상기 3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72)   

2) 포괄대상 

대상 온실가스의 종류와 배출권 단위는 W-M, K-B, K-L 법안 모두 동일하다. 

즉, 배출 규제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로서 교토의정서가 지정한 6가지 종류의 가스

와 NF3이며, 환경청(EPA)은 다른 가스를 온실가스로 지정하여 추가할 권한이 있

다. 대상산업은 이산화탄소 1톤에 상응하는 온실가스에 대하여 1단위의 배출권을 

부여받는다. 온실가스 총량은 대상산업의 전년도 직접 배출량 또는 대상산업 다운

스트림 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상산업 분야는 배출 상한의 상향 조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데, 진행 

단계별로 적용 대상산업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각 산업은 지정 전까지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W-M 법안의 경우, 대상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2만 

5,000t으로 2012~16년 사이에 단계적 대상산업 분야를 확대하여 2016년 이후에는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4.5%를 배출하는 대상에게 배출 상한이 적용된다.73) 

미국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추산에 따르면, W-M 법안의 단

72) 본 절의 작성을 위해서 Holt and Whitney(2009), Larsen et al.(2009), 1SKY(2009), 
The Economist(2009), PEW Center(2009), Frenkil(2009), PEW Center(2010), Romm 
(2010), 전의찬ㆍ이상훈(2009) 및 각 법안의 원문을 참고하였다. 

73)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2012년에는 배출 상한이 총 배출량의 66.2%를 포괄한다는 가정하

에 모든 발전업체, 연간 2만 5,000t 이상을 배출하는 양의 액화천연가스ㆍ석유ㆍ석탄액화연료 생

산자 및 수입업자, HFC를 제외한 프레온 가스류 생산자와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4년

에는 배출 상한이 총 배출량의 75.7%를 포괄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2만 5000t 이상을 배출하는 

산업 배출원(석유 및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재료로 하는 연소는 불포함)과 그 밖의 에너지 집

약적인 모든 산업분야(유리, 세라믹 등)를 추가한다. 대부분의 산업 분야가 2만 5000t 이상의 온

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2014년에는 사실상 모든 제조업이 배출 제한의 대상이 된다. 그리

고 2016년에는 배출 상한이 총 배출량의 84.5%를 포괄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4억 6,000입방피

트 이상을 공급하는 지역 천연가스 공급회사(Natural Gas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LDCs)가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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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이 포괄될 것으로 예상 된다

(Holt and Whitney. 2009).74) K-B 법안 역시 이와 대동소이하나, 소규모 정제회

사는 2015년부터 배출 상한 적용 대상이 된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K-L 법안 

역시 2만 5,000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13년에는 우선적으로 발전업체, 운송연료업체가 상한 대상으로 지정되며, 2016

년에 지역 천연가스 공급회사 및 산업 배출원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나온 연방안에는 MRV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데, 이에 대한 사

항은 보다 하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감축목표량 및 할당량 배분방식 

미 연방법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경제전반의 목표량과 배출 제한 대상

의 감축 목표량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기간별로 2012년이나 2013년의 단기, 2020

년과 2030년의 중기, 2050년의 장기로 나뉘어 제시되어 있다.75) 

법안이 제시한 목표 감축량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W-M 법안에 따르

면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이 실시한다. 국립과학원의 제안사

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회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K-B 법안은 이에 더하여 정부 부처들이 정기적으로 국

내외 정책을 검토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배출권의 할당은 기본적으로 제도 초기에 무상할당 방식으로 시작하여 점차적

으로 경매 중심으로 이행되는 형식이다. 또한, 경매 시에는 경매 최저가가 명시되

어 있고, 이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매년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도록 규정하고 있

74) 2016년에는 총 7,400개의 업체가 동 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 기준을 1만 톤으

로 낮출 경우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대상은 7,000개 가량이지만 배출량 면에서는 미국 전

체 배출량의 0.7%에 불과하다.
75) 구체적인 목표치는〔표 4-4〕참고.



148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다. 특히 W-M 법안과 K-B 법안에서는 감축목표 이행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방지

책으로 무상할당을 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 집약도 및 수

출경쟁도가 높은 산업체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이다.76) 특히 이러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는 온실가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 탄소 

관세(carbon tariff)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77)  

4) 이월 및 차입 허용방식 

배출권 및 오프셋의 이월 및 차입 허용방식은 세 법안 공히, 이월은 무제한적으

로 허용되는 반면 차입의 경우는 시간과 규모에 제한을 둔다. 차입은 이자가 있는 

차입과 없는 차입으로 구분된다. 무이자 차입은 상한 대상 업체가 바로 다음 연도

의 배출권에 한하여 이를 무이자로 차입하여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차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면, 이자가 있는 차입의 경우 당해 

연도 준수 의무의 15%에 한하여 1~5년 후의 배출권을 차입하여 사용하도록 허용

한다. 이 경우 차입한 배출권에 대해 매년 8%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후자는 배출

76) W-M 법안에 의하면 매출액 대비 에너지 또는 온실가스 집약도가 5% 이상이며 수출입 비중이 

15% 이상인 업종(또는 에너지 또는 온실가스 집약도가 20% 이상인 업종)에 대해 온실가스 규

제에 따른 비용 지원의 방법으로서 배출권을 무상 분배하도록 하였다. 전체 배출권에서 이러한 산

업체들에 주어지는 배출권의 비중은 2016년 13.4%(7억 2,900만 톤)에서 2030년 6.7%(2억 

2,260만 톤)로 점진적으로 감소된다. 한편 K-B 법안에 따르면, 2016년 11.8%(6억 4,800만 

톤)에서 2030년 5.3%(1억 8,900만 톤)로 축소된다.
77) 이 외에도 감축목표 이행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방지책 중 배출권 할당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발전업체가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연간 전송량이 400만 MWh 이하의 소규모 지역 천연가스 공급업체(LDCs)에 대한 

무상할당, ②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청정 운송장비 기술 투자에 대한 무

상할당, ③ 정책변화에 따른 가구의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배출권 경매수익을 활용한 1가계당 수

입을 기준으로 각 주에 배출권 배분, ④ 배출권 경매수익을 활용한 저소득가정 지원, ⑤ 경매수익

을 활용한 실직자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특히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관련 직업 교

육 지원, ⑥ 사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대상(early actors)에 대해 시행 초기에 총 배출권 가운

데 1%(약 4,600만 톤)를 무상 제공(K-B 법안은 이를 증량시켜 1.7%(7,800만 톤)를 제공), 
⑦ 삼림파괴 방지 및 기후 적응 활동에 대한 배출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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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대상별 배출권(allowance) 배분(W-M 법안) 
(상: 2016년, 하: 2030년)

자료: Holt and Whitney(2009).

권을 차입할 수 있는 기간은 확대하는 대신에 차입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전

자는 차입할 수 있는 대상 기간은 차년도로 한정하는 대신 차입 규모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두 가지 차입방식은 상호 대체적인 특성을 가지며, 기업들이 선택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U ETS가 차입 대상 기간에 제한을 두는 무이자 차입만 

허용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법안은 차입 대상 기간에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하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차입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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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적 비축분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분기별로 전략적 비축분 경매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비축분은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확보 가능한 배출권을 증량시킴으

로써 확보하며, 상한 대상 업체만 전략적 비축분 경매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

다. W-M 법안은 배출권당 최저가가 2012년 28달러에서 2014년까지 물가상승률

을 반영하여 상승하도록 하며, 2016년부터는 3년치 평균 가격 대비 60% 이상 높

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반면, K-B 법안은 2012년에는 동일하게 28달러로 시작하고 

2013~17년간에는 전년도 경매 시작가격에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5% 인상, 2018년 

이후에는 전년도 경매 시작가격에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7%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 

K-L 법안은 시작 연도인 2013년의 최저가격을 25달러로 정하고 이후에는 물가인

상분을 제외하고 5%씩 인상하도록 규정하였다.

연간 전략적 비축분 경매에서 판매될 수 있는 배출권의 규모는 2012~16년간 

당해 연도 총 배출권량의 5% 이하, 2017~50년간 10% 이하로 제한된다. 반면, 

K-B 법안은 2012~16년간 15% 이하, 2017~50년간 25% 이하로서 더 많은 양을 

규정하고 있다. 

W-M 법안에 의하면, 상한 대상 업체가 매년 동 경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배출권 규모는 당해 연도 의무량의 20% 이하로 제한되며, 이는 K-B 법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K-L 법안은 연도에 대한 규정 없이 15% 이하로 제한하

고 있다. 

6) 오프셋

오프셋시장은 특히 총량제한 배출권 시장의 비용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W-M 법안에서 오프셋시장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매년 활

용 가능한 국내오프셋과 국제오프셋은 각각 10억 배출권, 총 20억 배출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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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다. 국내오프셋 공급이 부족할 경우 해외 오프셋 사용량을 15억 배출권까지 

증량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PA 등의 연구에 따르면, 동 법안이 규정한 

오프셋시장이 가동될 경우 배출권 가격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Holt and Whitney 2009). 

한편, K-B 법안은 매년 활용 가능한 오프셋의 총량을 W-M 법안과 동일하게 

20억 배출권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용 가능한 국내오프셋은 75%(15억 배출권), 해

외 오프셋은 25%(5억 배출권)로 책정하고 있으며, 국내오프셋 공급이 부족할 경우 

해외 오프셋 사용량을 12.5억 배출권까지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K-L 법안은 오프셋 총량, 국내 및 해외 오프셋 배분 비율은 동일하게 명시하였

으나, 국내 공급 부족 시 사용할 수 있는 해외 배출권 총량 한도를 10억 배출권으

로 규정하고 있다.78)

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1) 개요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79)는 미국 북동부와 중부 대서양연

안 10개 주80)가 참여하는 최초의 이산화탄소 총량제한 거래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 

78) W-M 법안에 의하면, EPA는 최소 5년마다 오프셋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해야 하며, 오프

셋 크레디트의 발행에 앞서 오프셋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reversal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고 및 원인 조사 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K-B 법안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

고 있으나, EPA를 명시하지 않고, 대신 대통령이 적절한 연방 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규를 공

포한다고 명시하였다. K-L 법안도 위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프셋 인정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의 종류에는 ① 탄광, 쓰레기 매립지, 그리고 석유 및 가스 공급 시설의 메탄가스 배출, 
② 농업, 목초지, 방목장 등의 배출 가스 고정화(sequestration) 및 관리, ③ 토지 이용의 변화와 

삼림 활동으로 인한 탄소 비축량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 
79) 본절은 RGGI(2007), RGGI(2008), RGGI(2009), RGGI의 웹페이지(http://www.rggi.org), 

조용성 외(2008)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80) 2005년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버몬트 주가 공동으로 RGGI를 수립

하였으며, 2007년 메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주가 추가적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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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발효되었다. 10개 주는 공동으로 지역 총량제한 거래 프로그램을 설계하

고, 우선 감축 대상으로 발전부문을 선정하였다. 

RGGI에 속한 각 주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이 정해지고, 이를 근거로 

“CO2 Budget Trading Program”을 수립하였다. 각 주의 프로그램은 공통의 

“Model Rule”에 근거하여 서로 연결된다. 즉, 규제 대상이 되는 각 주의 발전시설

들은 10개 주 내에서 발생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바, 10개 주는 단일한 이산

화탄소 거래시장으로 통합된 것이다. 

RGGI 소속 10개 주의 2007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억 7,000만 톤으로서 

같은 해 미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8%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RGGI는 

2018년의 배출량을 2009년 배출량에 비하여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으므로, 이에 따르면 2018년의 연간 배출 규모는 2009년에 비해 약 1,880만 톤 감

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2) 포괄 대상

RGGI의 배출 제한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CO2이며, 최초의 시행 대상은 발전

으로 한정된다. 10개 주 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25MW 이상의 발전소가 의무

적으로 CO2 감축 대상이 되고, 10개 주 내에 이에 해당하는 발전소는 약 225 개

로 추산되며, 각 주별로 발전시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95%를 포괄하게 된다. 

또한 10개 주 내에서 해당 발전시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양은 10개 주가 배출하

는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의 1/4에 달한다(RGGI. 2009). 향후 RGGI는 다른 산업 

부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3) 배출권 단위의 정의

RGGI에서 배출권의 기본단위인 1배출권(allowance)은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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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연방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권 단위와 동일

하다. RGGI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별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이 정해지면, 주 정

부별로 상한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발행한다. 주 정부는 해당 주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배출권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  

4) 감축목표량 및 할당량 배분방식 

RGGI의 총량적인 감축목표량은 2018년의 배출량이 2009년 배출량에 비하여 

10% 감축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2009~14년간에는 연간 배출량을 1.88억 톤

(2000~04년간 연평균 배출량보다 약 4%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며, 이는 대략적으

로 볼 때 현재 배출량을 2014년까지 유지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2015~18년간에는 

매년 2.5%씩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초기 단계에 

시장에 신호를 주어 발전소들로 하여금 급격한 가격 변동 없이 탄소저감 기술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주별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량은 과거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협상을 거쳐 결정되었다. 

그림 4-2. RGGI의 연도별 이산화탄소 목표 배출량 

(단위: 美 톤(short ton))

자료: RGGI(http://www.rgg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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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GI의 중요한 특징은 배출권의 무상 배분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 주는 경매를 통해 대부분의 배출권을 배분한다. 10개 주가 맺은 협정에 의

하면, 각 주가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최소 25%는 소비자 수익 프로그램에 사용

되어야 하며, 나머지 75%의 배분에 대해서는 각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주들은 거의 모든 배출권을 경매에 붙이고 있다. 뉴욕, 메사추세츠, 버몬

트,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메인 주 등은 100% 경매를 공표한 바 있으며, 메사추

세츠,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주는 이를 주법에도 반영시키고 있다. 경매 

수익은 에너지 효율성, 청정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기본 경매 단

위는 1,000배출권(allowances)으로서 1년에 총 4회 분기별로 실시된다. 최초 경매 

시 최저가격으로 배출권당 1.86달러를 설정하였으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가격조

정분 등을 고려하여 점차 상승하게 된다. 각 경매별 최저가격은 사전에 공개된다. 

단일 업체가 1회의 경매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수량은 해당 경매에 나

온 총 배출권의 25%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RGGI는 조기감축배출권(Early Reduction Allowances)을 규정하고 있

다. 조기감축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도 출범 전에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이행한 업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배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조기감축배출권은 상기한 경매를 통한 배분에 해당되지 않는 별도의 배분 장치로

서, 상한에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5) 이월 및 차입

RGGI는 이월을 제약 없이 자유롭게 허용한다. RGGI는 배출권의 차입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복수연도 기간의 준수기간 부여를 통해 한시

적으로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즉 RGGI는 대상 업체에 대해 3년간의 준수기간

(compliance period)을 부여(배출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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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다. 이를 통해 발전업체들이 수요 변동, 유가 상승 등 돌발적인 변화에 보

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실상 3년 기간 동안 차입을 허용한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초기 배분은 거의 전적으로 경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6) MRV 방식

RGGI는 규제 대상이 되는 업체로 하여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기록하고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RGGI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추적 시스템(RGGI COATS: RGGI CO2 Allowance 

Tracking System)을 보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각 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

출권 보유량 등을 기록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배출권의 배분, 거래 등을 용

이하게 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 시스템은 일반 대중이 배출권 시장 활동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인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RGGI COATS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주

의 배출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한다. 이는 RGGI의 자체적인 데이터 수집

이 아니라 미국 환경청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한다. 둘째, 각 배출원이 보유한 

배출권 규모를 기록한다. 각 배출원은 고유의 계정을 보유하며, 배출권 거래 시 이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각 배출원의 준수 상황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다. 각 배출원은 3년

간의 준수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할당된 배출량과 동일한 규모의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제재를 받게 된다. 넷째, 오프셋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RGGI COATS는 오프셋 프로젝트 신청 및 등록, 그리고 오프셋 프로젝트의 적합성 

보고서(Consistency Report)와 모니터링 및 인증 보고서(Monitoring and Verification 

Report)81) 제출 등에 사용된다. 

81) 오프셋 프로젝트 신청 시 프로젝트 스폰서(신청자)는 해당 프로젝트가 오프셋 프로젝트 승인 규정

에 적합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적합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적합성이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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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프셋

RGGI는 상한 대상이 되는 발전 산업 이외 분야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해 

오프셋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RGGI 규제 대상이 되는 발전업체는 감축 의무의 

일부를 오프셋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 이산화탄소 오프셋 배출권의 사용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체의 총 준수 의무량 가운데 3.3% 이하로 제한된다. 단, 가격 폭

등과 같은 특수한 조건하에서는 5~10%까지 증량될 수 있다. 오프셋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 감축 또는 격리 프로젝트는 매립지 메탄 포집 및 소거, SF6 배출량 감

축, 조림에 의한 탄소 격리, 빌딩 분야에서의 최종 사용 에너지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감축, 농업 부문의 메탄 배출 방지 등 5개 분야이다. 이상의 5개 분야는 

RGGI에 가입한 각 주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추후 새로운 분야의 

추가가 가능하다. 오프셋으로 인정되는 프로젝트는 RGGI에 가입한 주 내에 위치

하거나, 그 주들과 MOU를 체결한 미국 내 다른 주나 기타 사법권에 위치해야 한다. 

RGGI가 규정한 오프셋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추가성(additionality) 원칙

이다. 넓게 보아 추가성이란 RGGI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간주되는 오프셋 프

로젝트로 인한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RGGI가 

없었더라도 존재 가능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추가성이 

없으므로 오프셋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RGGI는 추가성을 판정하기 위해 

벤치마크 표준과 실적(performance) 표준을 도입하였다. 벤치마크 표준은 해당 프

로젝트가 일상적인 시장조건에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질적 방법으로 판정하는 방법

이다. 반면 실적 표준은 일상적인 시장조건하에서의 배출량, 시장침투율, 에너지 

효율성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성을 인정하는 양적 판정방법이다. 

게 되면, 신청자는 그 프로젝트가 달성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이나 탄소 격리량을 주기적으로 보고

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보고서가 모니터링 및 인증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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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RGGI 개요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참여방식 - 10개주 내 대상기업의 강제적 참여

거래제도 - Cap and Trade 방식

포괄대상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대상 온실가스 확대 예정 

포괄대상 산업분야
- 발전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25 MW 이상의 발전소 
- 10개주의 발전소 가운데 95% 포괄, 10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4 포괄  

배출권 단위 정의 - CO2 1톤 = 1단위 배출권

총 감축목표
- 기준년: 2009년. 2000~04년간 연평균 배출량보다 약 4% 높은 수

준으로 설정 
- 배출 상한: 2009~14년간 1.88억 톤, 2015~18년간 매년 2.5% 감축 

각 주별 감축목표 - 협상을 통해 결정 

할당량 배분방식
- 무상배분 배제, 거의 100% 경매 방식
- 배출권의 최소 25%는 소비자 수익프로그램, 75%는 주별 재량

이월/차입
- 이월은 무제한 허용, 차입은 한시적으로 허용(복수연도 기간의 준수

기간 부여)
MRV - 이산화탄소 배출권 추적 시스템(RGGI COATS) 

오프셋
- 각 업체 준수 의무량의 3.3%까지 사용 가능 
- 추가성(additionality)이 오프셋 인정의 중요한 기준

다. 전망 및 시사점

현재까지 미국의 연방차원 기후 법안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기존의 법안 

내용을 다소 완화한 케리-리버먼 법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미국 정계는 이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 공화당과 

업계의 저항82)이 커지자 민주당의 케리 상원의원과 리버먼 상원의원은 2010년 6월 

82) Point Carbon의 9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 업계는 기후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009년 1월 이후 약 5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및 발전 업체들을 비롯하여 미

국 상공회의소, Business Roundtable, 전미 화학업 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그리고 미국 제조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등이 민주당이 내놓은 

기후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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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K-L 법안을 수정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여 상원 통과를 시도하였다. 특히 

산업 전반에 걸쳐 총량제한 거래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의식

하여 발전시설에 대해서만 탄소 배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원에 배

포하였다.83) 한편 공화당의 리처드 버(Richard Burr)와 색스비 체임블리스(Saxby 

Chambliss) 상원의원은 총량제한 거래 방식을 삭제한 새로운 법안(Next Generation 

Energy Security Act)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 내에는 이미 CCX(Chicago Climate Exchange) 등의 자발적 거래

시장에 포드, 듀폰, IBM, 모토롤라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수 참여 중이며, 탄

소거래시장 사업에 이미 투자 중인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바, 총량제한 거래 

방식이 폐기될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또한 미국의 기후 법안 도입이 이와 같

이 난항을 겪는 상황은 다자간 기후변화협약 체제 자체에도 위협을 가하는 만큼, 

미국이 이에 대해 신속하고 발전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

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타협적인 방안으로서 총량제한 거래제도를 도입

하되, 장기적으로 점진적인(piecemeal) 방식으로 제조업 분야를 포함시키고 당분간

은 발전 분야만 포함시킬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총량제한 거래 방식이 도입될 경우 생산비용 증가분이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는 우려 때문에 제3의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일각에

서는 경매를 통한 배출권 거래는 허용하되, 경매를 통한 수익을 정부가 취하는 대

신(정부는 이를 환경보호, 소비자 지원 등의 사업에 지출한다), 이를 소비자에게 

83)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 법안은 “Clean Energy Jobs and Oil Spill Accountability Act”로 

불리며, Cap-and-Trade 방식을 통해 발전 시설의 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17% 감축시킨다

(2005년 기준)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은 활용 가능한 오프셋의 범위를 기존의 K-L 
법안에 비해 상당히 축소하여 농업 및 목재업 분야의 오프셋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 그러나 배포된 법안의 분량이 50페이지에 불과하여 상세한 규정은 미정인 상태로 남아 있으

며, 특히 국제 오프셋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Point Carbon 2010. 6. 30, 201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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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배당금(dividend) 형식으로 동등하게 나눠주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Boyce and Riddle 2009). 

미국의 배출권거래제와 연계전략 수립 시, 연방차원 거래제의 형성이 지연되는 

경우 지역차원 거래제인 RGGI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 내에서 수립된 

최초의 의무적인 총량제한 거래 프로그램으로서 향후 연방차원의 거래제 출현을 

위한 벤치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 내에서 추진 중인 유사 프

로그램에도 모델 사례로서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경매 중심의 배출권 배분 방법은 

대부분의 유사 제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RGGI는 배출 규모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RGGI의 배출 규모는 2005년 1억 8,440만 톤으로서, 우리나라의 

2004년 배출규모 추정치인 4억 톤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감축량이 지나치게 많

아서 발생하는 연계 리스크의 문제나, 감축량이 지나치게 적어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미국 연방차원의 거래제가 구체화되기 전 시범적 연계로 활용할 수 있다. 

4.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가.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현재 일본이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도로는 자발적 참가 배출량거래제도

(JVETS), 국내 크레디트제도, 통합배출권거래제도(TETS: Trial Emission Trading 

Scheme) 등이 있으며, 이들의 특징은 자발적인 참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자발적 거래제도에 관한 정부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행이 계획되어 있으나, 

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감축목표 기준을 절대량 기준이 아닌 효율성 기준으로, 

또한 그 설정방식도 강제적 할당이 아닌 자발적 목표설정 방식 등이 고려 중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84)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일본의 운영 중인 자발적 거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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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본 배출권거래제도의 벤치마크로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자발적 참가 배출권거래제도(JVETS)

JVETS(Japan’s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는 2005년 4월에 배출

권거래제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지원하

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향후 일본의 강제적 거래제도의 배경과 형태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배출량 감

축을 위해 CO2 배출감소시설의 설치비를 보조하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각 참가

자는 일정량의 배출 감소목표를 이행하고,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보조금을 반환

하도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JVETS의 시행 결과를 보면, 제1기∼제3기의 경우 참여자들이 감축목표

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85) 

한편, JVETS는 기업의 참여범위와 국제배출권 거래시스템과의 연계성, 기업이 

아닌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 감축 등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JVETS 제1기에서 제5기까지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을 산업 분류해 보면,86) 상대

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전력,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

종에 속해 있는 기업의 참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내 배출권 거래

84) Point Carbon (2010. 10. 25).
85) 제1기(2005년 모집, 2006년 시행) 참여 31개의 사업장은 8% 초과달성한 29%를 감축, 제2기

(2006년 모집, 2007년 시행) 참여 58개 사업장은 19%를 초과한 25%를 감축, 제3기(2007년 

모집, 2008년 시행) 참여 55개 사업장은 총 38만 2,625톤을 감축하여 당초 목표인 8.2%를 훨

씬 초과한 23%를 감축하였다. 그러나 제3기에서의 배출권 거래는 23건에 거래량은 3만 4,227
톤으로, 제1기(8만 2,624톤)와 제2기(5만 4,643톤)에 비해 건수와 거래량 면에서 현저히 감소하

였다. 제4기와 제5기의 배출량 감축결과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86) 비철기계와 기타 제조업 부문이 24%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다음이 식품과 음료 19%, 사무

실, 호텔, 슈퍼마켓, 대학, 병원 등이 18%, 화학 13%, 세라믹 7%, 기타 제조업 7%, 섬유 6%, 
종이와 펄프 4%, 기타 2% 등의 순(Mitsubishi Research Institute, Inc. 2009, 10, 
‘Administrative struct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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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국제배출권 거래시스템의 연계가 부족했으며, 자발적 참여와 감축목표 미

이행시에도 패널티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 다른 문제점

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수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대신 다른 사업장에서의 탄소배출을 증가시

켜 결국에는 총배출량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표 4-6. JVETS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실시시기 2005년 4월부터 실시

방식 Cap and Trade
참가형태 자발적

대상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만 해당

배출량 할당 기준연도 배출량(지난 3개년 배출량의 평균치)

참여형태

․ 목표보유참여자

- 감축목표 달성을 이행하는 대신 사업장의 효율성 개선과 할당량 

배정을 위해 보조금을 받음.
․ 거래를 위한 참여자

- 배출권 거래만을 위해 참여

- 보조금 및 할당량 배정 대상은 아님.

참가자의 신청방법
보조금의 신청액당 CO2 배출삭감 예측량이 큰 순서대로 보조금 총

액 내에서 우선 배분. 보조금은 설비투자의 1/3까지 지급

배출권 배분방법
참가기업이 사업소별로 삭감목표를 자발적으로 신고(‘설비보조금 

안 받고도 총량 1% 이상 삭감’이 참가조건)
준수기간 1년

offsets 교토 크레디트

MRV 참가자는 모니터링, 보고 가이드라인과 배출검증 가이드라인에 기초

하여 환경성에서 검증한 배출량을 보고해야 함 

이월, 차입 이월은 허용, 차입은 미허용

패널티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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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일본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데 앞서, 2008년 10월 

환경성의 JVETS와 경제단체연합회 자주행동계획(VAP), 경제산업성의 CDM 제

도(일본내 크레디트제도)87)를 연계하는 통합 배출권 거래시장을 출범시켰다.

통합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은 기업(목표설정 참가자)이 스스로 탄소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상한(cap)으로 두는 방식이다. 또한 배출량 거래만을 목적으

로 한 거래제 참가도 허용된다. 참가대상은 사업소, 개별기업, 복수기업 등 자발적 참

가 기업이며, 자주행동계획 참가기업의 경우 감축목표를 최근 실적 이상으로 하되 소

속 업종의 자주행동계획 목표치와 실적치 중 높은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고, 자주행동

계획에 참가하지 않은 기업은 최근 3년간의 평균치 대비 1% 이상을 감축목표로 설정

한다. JVETS 참가자는 기존의 JVETS 규칙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88)

감축목표는 배출량 총량 또는 에너지원단위에서 기업이 자주적으로 선택 가능

하다. 총배출량 목표를 설정한 참가자는 총배출량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허용량을 

사전에 교부받을지 또는 목표 초과달성시 초과분을 교부하는 사후정산을 할 것인

지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기간은 2008~12년(순환주기 1년)이며, 거래대상 배출권은 교토 크

레디트(CER) 이외에도 일본내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획득한 배출권(VER) 등도 

가능하다.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허용량의 이월과 차입을 허용하고 있

다. 2009년 3월 현재 약 523개사가 참가하고 있으며,89) 목표를 설정한 시범사업 참가

87) 일본 내 크레디트제도는 대기업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배출량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

소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 배출감축량(일본내 크레디트)을 대기업의 목

표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크레디트의 인증 업무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제3자 기관인 

‘국내 크레디트 인증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배출저감사업의 승인과 배출, 저감

량의 인증 및 관리, 심사기관의 등록 및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 도입되어, 
2010년 3월 현재까지 인증된 누계건수는 26건으로, 총감축량은 약 1만 톤이다(이수철 2010).

88) 노희진 외(2009), ｢해외 탄소배출권시장 동향 및 국내 육성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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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배출량은 2008년 1.7Mt 또는 일본 전체 배출량의 0.12%로 추정되고 있다.90) 

표 4-7. 통합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실시시기 2008년 10월

방식 Cap and Trade
참가형태 자발적(목표설정)

대상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감축목표 설정 총량/원단위 목표설정

기간 2008~12년(순환주기 1년)
오프셋 교토 크레디트, VERs

이월, 차입 이월, 차입 모두 허용

패널티 없음.

나. 의무적 총량제한방식 배출권거래제도

현재 검토 중인 일본의 의무적 총량제한방식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주로 논의되

고 있는 사항은 cap의 설정방법, 온실가스 범위, 참여대상, 비용 완화조치 등에 대

한 것이다. 

표 4-8. 일본 총량제한 거래제도의 주요 논의사항

구분 주요 논점 내용

대상기간
중기목표의 기간(2013~20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복수기간으로 나누어 단
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 그 후의 기간(2021~50년)에 대한 장기목
표도 검토

Cap의 총량
산업부문(manufacturing), 업무부문(businesses), 운송부문(transport)을 
기본으로 하고 기술동향(the state of technology) 등을 고려하여 설정 

89) 정성우(2009), ｢일본의 탄소거래시장 육성대책과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0) 김수이(2010), ｢해외 배출권거래제도 최근 동향과 국내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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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계속

구분 주요 논점 내용

대상가스
에너지원 CO2를 기본으로 하고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non-CO2 가스
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단위
Cap을 설정하는 대상으로 시설단위, 사업소단위, 기업단위의 배출량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검토

전력의 취급 직접배출(전력회사의 배출) 또는 간접배출(전력 사용자의 배출) 검토

Cap의 설정방법 무상할당(benchmarking 또는 grandfathering), 경매 검토

비용 완화조치
이월(Banking), 차입(Borrowing), 외부크레디트의 활용(교토 유닛과 같
은 해외크레디트, 국내감축 또는 흡수원으로부터의 크레디트), 기타 ETS
와의 국제연계 등

기타 미준수 시의 조치, 배출량의 모니터링, 산정, 보고, 검증, 등록부, 시장감독 등

자료: 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2010. 3), ‘The Current Status of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in Japan’.

이와 같은 논의사항에 따라 현재까지 검토된 일본의 총량제한방식 거래제도의 

주요 내용을〔표 4-9〕에 정리하였다.

표 4-9. 일본 총량제한방식 배출권거래제도 검토(안)

항목 내용

대상가스 - 교토의정서 6개 가스 원칙. 단, 제도 초기는 CO2+α가 현실적

제도기간․배분총량

- 다음과 같이 제도기간과 할당 총량을 설정

 ․ 제1기간: 2008~12년

 ․ 제2기간: 2013~20년(안)
 ․ 제3기간: 2021~50년(안)

준수기간․상각의무
- 각 연도 종료 후 해당연도의 배출량과 동일한 양의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상각)

미준수시의 처리
- 초과배출량에 대해 과징금 부과

- 차기 이후에 초과배출량을 메우도록 요구

유연성 조치
- 배출권 거래를 인정하는 것 외에 배출권 초과 감축량의 이월

(banking)과 차입(borrowing) 등 유연성 조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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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속

항목 내용

배출량의 모니터링과 

검증

- ISO 등 국제표준 책정의 동향을 바탕으로 지구온난화 대책법의 산정

ㆍ보고ㆍ공표나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의 모니터링ㆍ보고 가이드라

인의 적용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설계 및 검토

등록부
자발적 배출권 거래 등록부시스템을 기본으로 함. 국별 등록부와의 관

계 정리 등 필요한 개선을 함.

비용 완화조치

- 이월(banking) 인정

- 차입(borrowing)은 일정 제한량을 정해 인정

- 미국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장관리조직 설치도 검토  

외부 크레디트의 이용

- 가급적 인정하는 형태로 운영(차기 국제프레임워크에서의 국제교섭을 

고려해서 검토)
-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일본내 크레디트도 인정

국제적 연계 - 국제적 연계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

국제경쟁하에 있는

업종의 배려

- 동 제도의 실시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산업리스크가 크다고 인

정되는 업종 배려

- 유럽에서 검토 중인 무상배분, 국경조정 조치 등 검토

자료: 부기덕외(2010), ｢배출권거래와 탄소금융｣, 한국금융연수원.

다. 전망

일본의 탄소배출권거래 제도의 특징은 총량제한방식을 채택한 유럽의 배출권거

래제도와 달리 기업(단체)이 스스로 탄소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cap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배출량 거래만을 목적으로 탄소거래 제도에 참가하는 것

도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는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도보다 규제의 강도

가 완화되어 있고, 특히 기업의 자율성이 강조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자발적 참가를 전제로 한 제도는 참가기업과 거래량이 많지 않아 일본이 감

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벌칙이 없고 

인센티브도 충분치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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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본은 2011년 또는 

2012년에 의무적인 총량제한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현재 관련 

기본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일본 경제계(경단련)가 산업경쟁력 저하 문

제로 도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경제산업성도 산업경쟁력에의 영향을 우려하여 

도입에 유보적이다. 반면 환경성은 총량제한방식의 도입과 함께 탄소세 도입도 주

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기 정치적, 경제적 입장이 상이함에 따라 향후 기본법안

은 이를 고려한 절충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연계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과 운영상 차질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국가 

기본제도의 유사성과 상호협력 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지속적

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뉴질랜드와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가.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

1) 뉴질랜드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NZ ETS)는 2008년 1월 산림분야91)를 첫 참여대상으

로 시행하였다. 이는 산림분야가 뉴질랜드의 가장 큰 잠재적인 탄소 흡수원(sink)

으로,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

할(carbon reservoir 생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92)

91)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에서 산림분야는 배출권을 생산하는 상쇄배출권 공급자 역할뿐 아니라 직접

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한기주 외 2009).
92) 산림분야(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LULUCF)는 2008년 뉴질랜드 배출총량의 약 35%에 상당하

는 온실가스를 상쇄하였다(New Zealand’s Greenhouse Gas Inventory 199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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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ETS는 2002년 기후변화대응법(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을 통

해 발의되었으며, 이후 3차례의 수정안을 거쳐93) 2009년 11월 25일 기후변화대응 

4차 수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도의 

참여대상이 현재의 산림분야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까지 전 산업에 걸

쳐 시행될 예정이다. 

가) 참여 대상

2010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산업, 수송분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토지이용변

화 및 임업(LULUCF)은 제외), 2013년 합성가스와 폐기물, 2015년부터는 농업도 

포함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게 된다. 

 
표 4-10. 배출원의 부문별 참여 일정

시기 배출원 부문

2008년 산림

2010년

액체화석연료(주로 수송분야)

고정에너지(석탄, 천연가스, 지열자원(Geothermal fluid), used oil, 폐유, 중
고타이어, 원유제품)

산업공정(철과 강철, 알루미늄, Clinker or burnt lime, 유리, 금, 케이블)

2013년
폐기물

합성가스(HFCs, PFCs, SF6)

2015년 농업(비료사용 및 축산농가로부터의 배출)

자료: BUDDLEFINDLAY(2010. 3).

93) ㆍ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as at 08 December 2009). 
    ㆍClimate Change Response Amendment Act 2006. 
    ㆍClimate Change Response(Emissions Trading) Amendment Act 2008.   
    ㆍClimate Change Response(Emissions Trading Forestry Sector) Amendment Act 2009.  

 ㆍClimate Change Response(Moderated Emissions Trading) Amendment Ac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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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출권 가격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의 거래단위는 NZU94)이다.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인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뉴질랜드의 탄소배출권 가

격은 NZ$25(미화 18달러, 13유로)로 고정되며, 이 기간 동안 고정에너지, 산업공

정, 액체화석연료 부문에서의 참가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2톤당 하나의 배출권

(NUZ)으로 상각(surrender)하게 된다. 즉, 고정가격 NZ$25의 절반을 지불하면 된

다. 동 조치는 2012년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95) 

다) 배출권 할당

NZ ETS에서 NZU는 무상배분방식을 통해 할당된다. 배출권은 농업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사용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무상지원을 

축소하기로 하였다.96) 

부문별로 NZUs의 무상배분을 살펴보면, 산림의 경우, ETS에 자발적으로 참가

한 post-198997) 산림소유주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수목재배(tree growth)를 위해 

NZUs를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산업(industry)의 경우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집약적-무역노출업체(EITE: emission- 

intensive, trade-exposed industries)에 대해 국제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배출권

을 무상으로 배분한다. EITE에 대한 배출권 무상배분 규모는 각 산업의 평균배출

집약도98)를 기준으로 기준배출량(emissions baseline)의 60% 또는 90% 수준에서 

94) 1NZU = 1 Kyoto Unit = 1 tonne of Carbon Dioxide equivalent(tCO2e).
95) World Bank, 2010,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96) 고정에너지, 액체화석연료, 폐기물 부문은 무상배분을 받을 수 없다. 
97)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산림분야가 규제대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pre-1990 산림소유주들, 즉 1990년 이전에 개간한 산림의 소유주들은 벌목이나 전용에 따른 배

출량 규제를 받게 되는 강제적 참여대상인 반면, post-1989 산림소유주들, 즉 1989년 이후의 산

림 소유주들은 자발적 참여대상으로 흡수한 온실가스양만큼 배출권이 주어진다.  
98) 산업평균에 기초한 생산 unit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배출량/생산량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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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이는 2013년부터 매년 1.3%씩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농업부문도 산업부

문과 마찬가지로 무상배분은 평균배출집약도를 기준으로 기준배출량의 90% 수준

으로 배분하고, 2016년부터 매년 1.3%씩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와 같이 농업을 포함한 배출량이 많은 배출집약적 무역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집약도기준(intensity basis)에 따른 무상배분이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집약도기준

에 따른 무상배분은 생산증가에 대한 제약 없이 또는 국제시장에서 경쟁에 대한 

불이익 없이 효율성 개선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 오프셋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전 오프셋으로 우선 교토체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CERs

와 ERUs, RMUs가 있으며, 이들의 사용은 무제한적이다. 단, 핵발전프로젝트의 

CERs/ERUs과, 임시CER(tCERs), 장기CER(lCERs)99)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교

토의정서상의 감축실적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산림프로젝트와 

연계된  NZUs는 AAUs의 형태로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100) 

마) 이월 및 차입

차입은 금지되며, 이행기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배출권 이월이 허용된다. NZUs, 

뉴질랜드 AAUs, ERUs, CERs은 일반적으로 다음 이행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지만, 

수입된 AAUs는 이월될 수 없다. 

 99) tCERs과 lCERs는 산림분야의 조림과 재조림 CDM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배출 흡수에 대해  

발행되는 credit이다.
100) 수출 가능한 NZUs는 자동적으로 수출용 AAUs로 전환된다. 뉴질랜드의 주요 감축실적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① 2008년 풍력 및 매립지 사업에서 발행된 약 300만 ERU(금액으로는 3천

만US$)가 선도거래 형태로 유럽, 일본에 판매, ② 2009년 3월 일본에 5만AAU(AAU당 약 

8유로)를 판매한 첫 번째 AAU 선도거래 발생, ③ 2009년 국제 공공 및 민간 구매자들이 약 

US$14(10유로)로 추정되는 가격으로 현물시장에서 뉴질랜드의 산림 NZU를 총 60만까지 구

매, ④ 노르웨이 정부는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큰 거래에서 52만 AAU 구매 등을 들 수 있다 

(World Ban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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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패널티

NZ ETS에서 참가자가 감축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미준수 양에 대해서 배

출권당 NZ$30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도적으로 ETS하에서의 의무 수행을 위

반하는 경우 벌금 5만 NZ$가 부과되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나.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1) 호주의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호주 정부는 2008년 12월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녹서(Green Paper)’와 ‘백서

(White Paper)’를 발표하고, 2009년에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소오염감축제도 법안 2009(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Bill 2009)’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산업계의 반발로 CPRS 법안은 현재까지 호주 

상원에서 3차례 부결되었으며, 2010년 4월 호주 Kevin Rudd 총리는 배출권거래

제가 포함된 CPRS를 2011년 중반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중지하고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2013년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시작시점

이 불확실하며, 법안 내용도 2013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Bill 2009’의 내용에 근거하여 호주의 배출

권거래제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가) 참여 대상

호주의 배출권거래 참여대상 배출원은 매우 광범위하며, 호주 전체 온실가스 배

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배출원은 연료연소를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하

는 고정배출원, 수송, 탈루성배출, 산업공정, 폐기물, 임업(벌채 제외, 자발적 참여) 

등이다. 농업은 배출량 산정 및 감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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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대상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 5,000톤 이

상인 호주 내 1,000여 개 시설(facilities)과 사업장이다. 이들 시설과 사업장은 호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나) 배출권 가격 

배출권 AEU 한 단위는 탄소배출 1톤과 같으며, AEU는 자유로운 판매 및 양도

(1년에 1번)가 가능하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2011/2012년에는 톤당 10호주달러로 

고정가격을 유지한다. 2012/2013년부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2011∼2015년까지는 톤당 40호주달러의 배출권 가격상한을 설정할 예정이며, 5년

간 매년 5%씩 증가를 허용한다. 2015/2016년 이후의 가격은 미정이다.

다) 할당방법

기본적인 할당방안은 경매지만,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부문

에 대한 무상배분을 실시한다. 무상배분 대상은 배출집약도가 높고 무역에 노출되

어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 석탄화력 발전, 조림, 

합성화학물질의 파괴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 등이다. 특히 CPRS에서는 탄소배출허

용량의 66% 또는 95%를 배출집약적 무역업체에 무상배분한다. 한편 AEU의 65∼
70%는 경매방식이 될 것이며, 1년에 12번 개최된다.

라) 오프셋

CPRS에서는 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되지 않는 해외 감축실적은 사용이 금지된다. 

즉 CERs/ERUs 등은 무제한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AAUs 및 기타 ETS에서 사용

되고 있는 해외 배출권은 사용할 수 없다. 호주 배출권 AEUs는 해외 판매가 금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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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출량의 검증 및 보고 

배출량 검증은 감사 및 보증 표준 위원회(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에서 정하는 기준과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량 보고 체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할 예정이다. 연간 12만 5,000tCO2eq 이상의 대규모 배출원은 독립적 인증

기관의 인증을 거친 연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다. 또한 배출권 

감독기관에 참여사업장의 배출량에 대한 검증과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 전망

뉴질랜드의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초기에는 cap and trade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논의하였으나, 국민당이 이끄는 신정부가 2009년 이 제도를 총량(cap)이 

없는 집약도 방식(intensity-based)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뉴질랜드 ETS는 

2008년 1월 산림부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최종적인 제도 수립에 

대한 논의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호주의 경우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점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호주 정부는 

ETS 시행을 2013년까지 연기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상원에서 CPRS 법안의 통과가 3번 

부결된 바 있어, 4번째 법안 통과시도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국민당 연합은 

법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녹색당은 법안 내용이 호주

의 탄소 배출을 충분히 감축시키기에 미흡하다면서 법안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101)  

이와 같이 호주의 ETS 시행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향후 NZ ETS와 CPRS의 연

계 계획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호주는 장기적으로 외국의 배출권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구축할 계획에 있으며, 첫 대상은 NZ ETS와의 연계이다. 

이러한 거래제의 연계는 두 제도간의 전반적인 운영체계의 일관성을 전제로 한다. 

101) Point Carbon(2010. 4), ‘Australia to push back ETS t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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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NZ ETS와 CPRS 두 제도가 공정한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

로 충분히 유사하다면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표 4-11〕에서 살펴보면, 양

국의 제도는 상당 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문에서의 두 제도의 조화

(harmonising)를 위해 양국은 공동 작업그룹을 구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

재 두 제도를 조화시키기 위해 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가격상한, 거래가능한 

배출권의 연계, 배출집약적 무역업체에 대한 무상배분 방법, 제도 진입 시기 등이다.102)

공동 작업그룹에서의 논의 결과가 채택될 경우, 양국의 ETS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두 제도의 연계는 적어도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1. 뉴질랜드와 호주의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비교

뉴질랜드 호주

적용범위

참여
대상

전 산업(산림, 고정에너지, 액체화
석연료,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합
성가스). 농업은 2015년, 폐기물 
2013년에 포함

전 산업부문(농업과 기타 토지이용 
부문 제외), 산림부분은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 농업은 적어도 회계연도 
2016~17년까지 배제

대상
가스

6개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6개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참여형태 강제적 강제적

참여방식
cap and trade(수정안에는 in-
tensity-based, 총량은 없음) cap and trade

참여기준 각 분야마다 상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0톤 
이상인 시설(facilities)과 사업장

규제준수
기간

1차 의무기간: 2008-2012년
신규기간 시작 2013년

총량 5년 유지, 이후 10년 동안은 
총량 (gateway caps) 추가

고정가격 2012년까지 NZ$25/톤 2011/2012년 10호주달러/톤, 2015년
까지 가격상한 

배출권
배분

- 무상배분
- 경매계획 없음.

- 무상배분 
ㆍ탄소배출허용량의 66% 또는 95%

를 배출집약적 무역업체에 무상
배분

- 경매(1년에 12번 개최)

102) Bell Gully(2009), ‘NZ’s emissions trading scheme-still up in the air?’
(http://www.BELLGUL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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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뉴질랜드 호주

오프셋
허용(핵발전프로젝트의 CERs/ERUs, 
tCERs, ICERs은 제외), 산림과 연계
된 AAUs 허용 

허용, AAUs 금지

직접연계
NZUs는 국내거래만 가능(산림프로
젝트와 연계된 NZUs는 자동적으로 
수출용 AAUs로 전환될 수 있음)

금지(AEUs는 수출 금지)

이월, 차입
NZUs의 이월 허용(수입된 AAUs 
금지), 차입 금지

이월 허용, 차입은 배출량의 5% 내에서 
제한적 허용

보고
자발적으로 연간 배출량 보고(농업
은 2년간, post-1989 산림소유주 제외)

연간 125,000tCO2eq 이상 대규모 배출
원은 독립적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친 
연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 제출 의무

패널티
참가자들의 의무 불이행시 벌금 및 
징역형

참가자들의 의무불이행시 벌금(전년도 
평균 경매가의 110% 수준에서 결정)

자료: Point Carbon(2009. 11), ‘Emission trading schemes around the world’, Carbon Market Analyst
에서 정리.

6. 직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두 시스템간 직접연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쪽이나 양쪽 모두에서 상대 시스

템의 배출권을 자신의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수용해야 한다. 직접연계는 일

방형과 양방형이 가능하다. 시스템간의 직접-상호연계는 명시적 결정의 결과로만 

성립 가능한 반면, 직접-일방연계는 명시적 연계에 대한 결정없이 시스템간 간접연

계를 가져올 수도 있다.

1) 총량제한 시스템간 직접-일방연계

시스템 A가 시스템 B의 허용량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시

스템 A의 허용량 가격이 시스템 B의 허용량 가격보다 높을 경우, 시스템 A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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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시스템 B 참여자들로부터 허용량을 구입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 A의 

허용량 가격은 낮아지고 시스템 B의 허용량 가격은 증가하여 두 시스템의 가격이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는 A에서의 배출량을 증대시키고 B에서의 배출량은 

감소시키는 결과도 가져오게 된다. 이는 A에서의 높은 저감비용이 B의 낮은 저감

비용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A의 가격이 B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아

무런 거래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즉 A가 B의 허용량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일방

향 연계는 A의 허용량 가격이 B의 가격을 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2) 직접-상호연계

직접-상호연계는 두 개 이상의 총량제한 시스템들 간 가능한 연계형태이다. 총

량제한 시스템이 다른 총량제한 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된 허용량을 상호 인정하는 

경우 발생한다.

양방향 직접연계는 양쪽 총량제한 시스템들이 서로의 허용량을 인정함으로써 

허용량의 이동이 어느 방향으로든 가능한 경우이다. 양방향 연계는 양자 혹은 다자

적 형태를 띨 수 있다. 양방향 연계의 결과로 시스템들 간의 가격 차이는 낮은 가

격 시스템의 허용량이 높은 가격 시스템으로 판매를 이끌어 중간지점에서 연계시

스템 간 가격수렴을 가져오게 한다. 이는 또한 가격이 높은 시스템에서 배출량의 

증대를, 가격이 낮은 시스템에서는 배출량의 감소를 가져오게 한다.

정부가 시스템 간 거래에 제한을 두는 경우, 배출권 가격의 수렴은 제한적이게 

된다. 가령, 다른 시스템의 배출권 유입을 총량을 제한하여 자기 시스템 내의 순응

을 유도할 수 있다. 혹은 한 시스템의 참가자들이 다른 시스템의 배출권 거래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한 배출권에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

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시스템 간 사용되는 단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든지, 시스템 간 거래량을 줄이는 목적을 위해서, 혹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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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인한 순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직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103)

1) 벤치마크: 연계하지 않는 경우

한 국가 i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으나 타국가의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를 

하지 않는 경우, i국의 비용최소화 문제는 일반적인 배출권거래제 비용최소화 문제

와 동일하다. 가 i국의 감축량을 나타내고 가 i국의 감축목표를 나타낸다고 하

자. 감축비용 가 아래와 같이 감축량에 체증하고 한계저감비용을 이라고 할 

때, i국의 감축비용최소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in  

s.t.  ≥ 

i국의 균형 저감노력은 감축목표수준에 다다르고(   ), i국에서의 배출권 가

격은 저감노력의 그림자 가격(shadow price)인 라그랑주 승수(Lagrange multiplier) 

와 동일하게 된다(  ). 간단한 모형을 통하여 우리는 배출권시장간 연계

가 없는 경우 각국의 배출권 가격은 각국의 한계저감비용과 감축목표에 의해 결정

되며, 한계저감비용이 높을수록 혹은 감축목표가 엄격할수록 높은 배출권 가격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2) 직접 양방향 연계를 하는 경우

이제 총량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두 국가 A와 B가 직접 상호연계된다고 하

103) 본 절은 Rehdanz and Tol(2005)의 연구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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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04) 연계가 없는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국가 간의 조건이 완전하게 동

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의 두 국가의 배출권 가격은 상이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차이가 있을 때 두 배출권이 상호 인정된다면, 상대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높은 

국가는 배출권 수입국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가는 배출권 수출국이 된다. 

이때의 배출권 가격을 p로, 수입량을 M으로 표시하고 A국이 배출권 수입국이라고 

하면, A국의 비용최소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in    
s.t.   ≥ 

A국은 감축비용최소화를 위해 감축량()과 배출권 수입량(M)을 결정한다. 연

계가 없는 경우에서와는 달리, 감축비용에 배출권 수입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며

(pM), 자국 내 감축노력() 외에 수입한 배출권(M) 제출로도 감축목표( ) 달

성이 가능해진다. 

한편, 배출권 수입국 B의 비용최소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min    
s.t.   ≥ 

B국은 감축비용최소화를 위해 감축량()과 배출권 수출량(M)을 결정한다. 연

계가 없는 경우에서와는 달리, 감축비용에 배출권 수출에 대한 수입이 포함되며

(pM), 자국 내 감축노력() 외에 수출만큼의 감축을 추가적으로 하여 감축목표

( )를 달성하여야 한다.

두 개의 비용최소화 문제를 풀면 상호직접연계가 가능할 때 연계국 간의 배출권

104)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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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하나로 수렴되며, 이때의 배출권 균형가격(p*)과 거래량(M*) 그리고 각국

의 배출량()이 연계국들의 한계저감비용과 감축목표의 함수가 됨을 알 수 있다. 

    =



 

먼저 배출권 균형가격에서 일국의 감축목표가 더욱 엄격해질수록 연계된 배출

권시장에서의 탄소가격은 높아지게 됨을 볼 수 있다. 

즉, 



  . 

또한 연계국 중 하나에서의 한계저감비용이 기술개발 등의 이유로 낮아질 경우 

두 국가 모두의 탄소가격도 낮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

  .  

배출권의 균형수입량은

 
 
 


 


이며, 여기서 A국이 수입국이 될 때의 조건을 구할 수 있다. 즉, 수입국의 정의

(M*〕0)에 의해 그 조건은  이며, 이는 한계저감비용과 감축목표의 

곱이 큰 국가는 배출권 수입국이, 작은 국가는 배출권 수출국이 됨을 의미한다. 이

는 감축목표가 엄격하지만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는 수입을, 반대의 국가는 수출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국이 감축목표를 느슨하게 할수록, 수출국이 감축목표를 

더욱 엄격하게 할수록 교역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입국이나 수

출국 어느 쪽의 한계저감비용이 낮아질수록 교역량이 감소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서 연계국가들의 감축목표가 일정하다면 탄소저감기술의 개발이 연계국 

간의 배출권 교역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중장기 연계전략: 직접연계  181

각국의 균형 감축량을 살펴보면, ∈  이고 ≠일 때, 


 
 
  

 



이게 된다. 두 국가의 균형 감축량의 합이 두 국가의 감축목표의 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



   이고 




 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국의 

한계저감비용이 높아질 때는 자국 내 감축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연계상대

국의 한계저감비용이 높아질 때는 자국 내 감축량이 오히려 늘어나게 됨을 보여준

다. 이는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쪽이 자력감축보다는 수입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연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연계를 하는 경우 두 국가의 감축량 합은 연계를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같게 되지만, 비용효율성 면에서는 연계를 하였을 때 

우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연계된 국가들 간의 탄소 가격수렴은 연계국

들 간의 탄소누출의 유인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환경효과성 면에서도 비연계

보다 나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3) 연계효과 조정 메커니즘

직접연계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환경정책목표에 대해 상대국가의 환경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일국의 환경정책 통제력이 일정부분 제약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자국 환경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연계의 효과를 조정하는 메커니

즘에 대한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계효과 조정 메커니즘인 질적 제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B국에서 수입되는 배출권에 대해 수입국 A가 그 효과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할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즉, A국의 감축대상 배출원이 1단위의 배출권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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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부터 구입하여 A국에 제출하면 그 효과를 ∈   만큼으로 인정하는 것

이다. d가 작아질수록 수입배출권에 대한 효과를 더 많이 할인하는 것으로 표현하

자. 이때의 배출권 수출국 B의 비용최소화 문제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배출권 수

입국 A의 비용최소화 문제는 다음과 같게 된다.   

min    
s.t.    ≥ 

이때 배출권의 균형가격은  
  



 으로, d가 작아질수록 

 (즉, 효과할인을 많이 할수록) 배출권 가격 가 상승한다. 이는 일국의 효과할인

이 실제 탄소시장에서 통용되는 배출권의 양을 제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과 동일

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A국의 저감노력의 그림자

비용이 B국의 그것보다 크다는 것이다. 수입배출권의 효과할인이 주로 배출권의 

질(quality)에 대한 고려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105) 이러한 A국의 

질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A국뿐 아니라 B국의 감축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특히 

A국이 더 많은 비용 상승을 겪게 됨을 알 수 있다.     

  

    



질적 제한이 있는 경우 배출권의 균형 거래량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3)

105) 여기에서의 배출권의 질은 연계상대국의 배출권 인정기준이 A국의 기준보다 느슨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뿐 아니라, 자국의 감축노력이 보다 환경적으로 가치 있다는 정책적 판단 측면에서의 질

(quality)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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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에 대한 간단한 편미분을 통하여 d와 균형거래량간의 관계를 볼 수 있다. 

A국이 수입국이 되고 B국이 수출국이 되는 조건인  과 유사하게, A

국의 배출권에 대한 최대지불의사가 B국의 그것보다 충분히 높을 경우에 효과할인

이 커질수록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106) 

각국의 균형감축량은 다음과 같이 A국의 감축량이 B국의 감축량보다 d만큼 커

진다. 즉, 효과할인을 사용하는 배출권 수입국이 더 많은 감축노력을 하게 된다. 


 

  

 
 
  이고 

 
  

 
 


균형감축량을 통하여 할인이 있는 경우와 할인 없이 연계만 되어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먼저 A국의 감축량은 할인이 있는 경우가 할인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다(   ). 수입에 대한 제한으로 A국은 제한이 없는 경우보다 자국 내 감축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B국은 A국에서의 질적 제한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감축노력을 덜 하게 된다(   ). 이는 A국의 질적 제한이 B국의 배출

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B국의 수출을 위한 배출권생성노력, 즉 감축노력을 감

소시키기 때문이다. 

질적 제한정책을 사용하는 A국의 입장에서 A국의 감축노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할인율을 감소시켜야 할지 증가시켜야 할지 알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d와 균형 

감축량 
 의 관계는 역-U형(inverted U-shape)이다. 즉, 효과할인이 작은 경우(즉, 

d가 1에 가까울 때)에는 효과할인이 커질수록(즉, d가 작아질수록) A국의 감축량

은 감소하고, 효과할인이 큰 경우(즉, d가 0에 가까울 때)에는 효과할인이 작아질

수록(즉, d가 커질수록) 감축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A국의 감축량을 최대로 유인하

106) 여기서 ‘충분히 높을’이란, 









 






 











≤ 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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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할인율 가 0과 1사이에 존재한다.107) 이는 상대국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d=0)나, 상대국 시스템과 온전히 연계된 경우(d=1)보다는, 연계되어 있지만 

효과할인이 있는 경우가 자국 내 감축노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7. 소결 

가. 직접연계전략의 기본방향 

본 장에서는 부분균형분석에 기반하여, 직접연계가 있을 경우 어떠한 문제와 결

과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잠재연계대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주요국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요소들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연계는 상대국의 감축노력에 대한 인정의 한 방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건전

성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거래제가 직접 연

계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령, EU ETS가 핫에어(hot air)를 가진 국가들과 

추가적인 노력 없이 연계를 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분담 문제와 맞물려, 연계 옵션에 대한 평가는 노력의 공평성 측면에서 

결정될 것이다. 즉, 누가 수출국이고 수입국이냐보다는, 궁극적으로 선진국과 개도

국 간 차별화되지만 비교 가능한 감축노력이라는 국제적 비용분담 원칙에 대한 구

체적 합의도출이 연계의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107) 이 값은 









 






 








 

 이다. 단, 이러한 는 이 보다 지나치게 크지 않을    

때, 보다 엄밀히 말해, 

  

 일 때 존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
 는 d=0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제4장 중장기 연계전략: 직접연계  185

우리나라는 배출권시장규모 면에서 소규모 경제로서 직접연계에 대한 충격에 

민감할 수 있는바, 중기에는 규모가 유사하거나 제도적 일치성이 높은 국가와의 연

계를 고려하면서 연계경험을 증대시키면서, 장기에는 감축비용절감 효과가 보다 

큰 시장과의 직접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연계효과 조정 메커니즘의 활용방안을 연계협상 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

다. 동 메커니즘은 환경정책 주권 보존 측면, 연계로 인한 충격완화 측면, 그리고 

연계상대국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제재수단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

식할 필요가 있다. 

나. 직접연계 평가기준: EU ETS의 경우

직접연계를 누구와 어떠한 조건에서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 외에 실질적 수준에서의 분석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편이다. EU집행위원회는 ETS의 개선 및 확장을 위해 

2003/87/EC 지침의 개정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동 지침의 효과적 적용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Impact Assessment”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발간된 

보고서에는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준과 관련 정책의 적합성 판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일차적으로는 국제적 연계에 대한 EU측의 입

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직접연계 평

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벤치마크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U(2008)에서 연계 가능성은 효과성, 효율성, 일관성 관점에서 사용단위 외 12가

지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108) 배출권거래제도의 연계 여부는 case-by-case로 결

정되며, 특히 연계되는 시스템간 적합성 정도 및 시장규모와 같은 잠재적 영향 수

108) 자세한 평가기준은 ENTEC(2007)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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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 고려한다. 연계 가능성에 대한 주요 평가 기준과 내용은〔표 4-12〕와 같다. 

표 4-12. 연계 가능성에 대한 주요 평가 기준

기준 평가 내용

사용되는 단위
효과성과 환경적 건전성의 강조 없이 직접적으로 AAUs를 사용하는 

시스템과의 연계는 불가함.

등록기준

만약 시스템이 연계된다면, 등록시스템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어야만 함, 등록기준은 이미 교토프로토콜하에서 존재하였으나 이는 다

른 국가들에는 적용되지 않은 바 있음.

시스템 유형

cap-and-trade 시스템은 baseline-and-credit 시스템과 양립 불가한바, 더 

큰 이슈는 감축치의 특성임(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여부). 그러므로 EU 
ETS는 절대적 감축치를 목표로 하는 시스템과의 연계만 가능함.

자발적/강제적

자발적 시스템과의 연계는 시스템의 환경적 건전성과 연계 적합성 여부 

평가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수 있는바, 오직 강제적 시스템과의 연계만 

고려됨.

할당배출량의 

엄격성

양 시스템의 배출권총량은 일반적 상황하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더 

작아야만 함. 즉 배출량에 대해 엄격한 구속적 제약(binding constraint)
을 부과해야 함.

감시 및 보고
EU ETS의 건전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 및 보고 기준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정확해야 함.

준수 및 강화
연계시스템의 기준은 leakage와 gaming을 피할 수 있도록 엄격해야 

하며, 규정 준수를 위해 최소한의 벌칙과 기타 충분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중재조치 일반적으로 중재조치는 연계 관련 행정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됨.

배출원(source)에 
대한 직간접적 

접근

접근법이 다른 두 시스템의 연계는 기술적으로 복잡하므로, 연계는 

오직 직접적 배출 감축을 거래하는 시스템에서만 가능함.

이월/차입 오직 일정 수준의 이월 및 차입만 수용가능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에서 저자가 재정리.

다. 시사점

본 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부분균형분석에 따른 직접연계의 시사점을 점검해 보

자.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 부분균형 모형에 따르면 한계저감비용의 기울기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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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지역일수록 배출권거래로 인한 전체 이익에서 더 큰 부분을 얻게 된다. 이러

한 점에서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EU가 연계에 대해 적극적

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설명가능하며, 아울러 각국의 연계에 대한 적극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배출원

이 전력산업 등과 같이 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이 높고 감축가능성이 어려운 

산업이 주로 대상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누구와 연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차치하였을 때, 비용효율성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계를 통한 감축비용 

완화에 대한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순수출국이 될지 순수입국이 될지에 영향을 미칠 연계대상과 조건을 고려할 때, 

신성장동력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단순히 비용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 외에 목표관리제와 같은 여타 정책수단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부가적 편익들을 유지하면서 연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게임이론적 접근으로 연계가 배출권 규모를 조절할 동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Helm(2003)이 지적하듯이 기후변화에 덜 민감한 나

라인 배출권 수출국은 더 많은 배출권 수출을 위해 자국의 배출권 규모를 늘릴 유

인이 있게 된다. 이는 다시 기후변화에 민감한 배출권 수입국의 자국 배출권 규모

를 줄이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익의 분배이전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수입 쿼터와 

같은 적절한 정책수단을 통해 수입국은 수출국의 확장 경향을 제한할 수 있을 것

이다.109) 배출권 수출국이 이러한 연계효과 조정 메커니즘의 영향을 감안할 경우 

배출권 가격을 올리기 위해 배출량 상한을 더욱 엄격하게 할 유인이 더 느슨하게 

할 유인보다 더 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상한의 연성화 유인은 잠재적인 명성 손

상, 수입 쿼터 등의 연계효과 조정 메커니즘 위협, 연계상대국의 다른 정책영역에

109) Rehdanz and Tol(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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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협력회피 등의 이유로 약화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배출권의 선택

을 접근 가능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장기 감축계획이 연계 전에 잘 정의되

어야 할 것이다. 

라. 한계

현실은 연계의 장점이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최선의 상황(first best world)

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그러할 경우 연계의 장점이 그대로 유지될지 확실하지 

않게 된다. 실제 경제는 이론과 달리 비효율적인 세금체계, 독점력, 외부성, 국제무

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화들로 인해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

장왜곡은 환경정책 자체나 에너지 시장에서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110)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소정책으로 인한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변화이다. 특

히, McKibbin 등(1999)에 따르면 배출권의 국제적 거래는 또한 교역조건의 악화

를 가져올 수 있다.111) 

부분 균형 분석이 효율성 이익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은 부분균형에서는 상품의 

국제무역을 통한 상대가격의 조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무역이론의 한 축

인 요소가격 균등정리(the 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는 배출권을 포함한 

생산요소가 국제적으로 거래되지 않더라도 효율성이 보장되는 조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후정책에의 시사점은 배출권거래는 중복성(redundancy)을 가

져올 뿐이라는 것이다(Copeland and Taylor 2005). 물론, 정리에서 말하고 있는 

110) 왜곡적 조세(distortionary tax) 형태의 에너지세나 연료보조금 등이 이미 존재할 때, 또 다른 

외부성이 존재할 때, 혹은 비경쟁적 에너지 시장일 때 등과 같은 차선(second best)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가령, 왜곡적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 배출권 거래로 탄소가격 상승이 있다면 기

존에 있던 연료세로 인한 왜곡이 강화될 수 있다.  Babiker, Reilly, and Viguier(2004), 
“In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lways beneficial?” The Energy Journal. 

1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일반균형분석을 다루는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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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완화된 조건하에

서 여전히 유지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증가는 한 시장

에서의 가격 변동성이 다른 시장으로 전이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 이러한 위

험비용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균형상 분석의 한계를 인식하여 다음 장에서는 연계전략별로 우리

나라의 후생변화를 일반균형 모형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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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적인 배출권 시장의 연계가 부재할 경우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은 한계저감비용을 가지게 되어 한계저감비용이 낮은 국가가 상품시장에서 경쟁

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배출권시장의 국제간 거래가 가능해지면, 한계저감비용

이 낮은 국가는 배출권을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국가에 판매하여 배출권 거래에 따

른 수익을 얻게 되지만 동시에 상품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상실된다. 만일 상품시장

에서의 경쟁력 상실에서 오는 손실이 배출권 판매로 인한 수익보다 적다면 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연계는 배출권 판매국의 후생손실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역

조건 효과는 기후변화정책이 상품의 국제가격에 미치는 효과보다 충분히 크다면 

다른 시장왜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계로 인한 후생 효과가 오히려 부정적

일 수 있다.112)  

이러한 교역조건 효과들을 감안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배출권거래제도의 다

양한 국제적 연계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연계상대국별 거시경제적 효과를 파악하여 

적합한 상대국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주요 당사국들이 전략적으로 배출권 할당과 거래제

도의 연계를 결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대국을 모색하는 것과 그에 따른 

112) 시장왜곡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출권판매국의 후생손실이 더 클 수 있다. 가령, 탄소세가 효율적

인 수준에서 부과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출권 판매는 판매수익으로 인한 수입증대를 가져오지만 

또한 판매국의 생산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of production)로 인해 수입손실을 가져오게 된

다. 판매국에서의 거래 후 가격은 거래 전 가격보다 높아 결론적으로 거래는 상품생산비용을 높

이고 소비재의 상대가격을 높여 가계실질임금을 감소시키며 노동공급 감소마저 가져오는 ‘세제 

간 상호작용효과(tax-interaction effect)’가 가능하다. 배출량제한은 상품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다시 상품가격상승은 노동공급감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효과는 소득세구조를 통하여 세금의 한계

후생손실(marginal excess burden of taxation)을 증폭시키는 효율성비용(efficiency cost)
의 증대를 가져온다.(Goulder, Parry, and Burtraw(1999), Journal of Public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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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연계 시나

리오를 구성하여 각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와 

연계 상대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연계조합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상대국

이 모두 연계했을 경우가 연계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이 조

합은 내시균형(Nash equilibrium)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렇게 얻어

진 연계조합은 양국 간 연계상황에서 상호 이탈의 유인이 없는, 전략적으로 안정적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연계적합상대국으로 분류하였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CGE 모형에 대한 소개와 에너지 부

문을 추가한 CGE 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3절에서는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탄소배

출권 시장의 연계효과가 연계상대국에 따라 어떤지 분석하고, 4절에서는 본 장의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가장 바람직한 연계상대국의 도출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고, 5절에서 결론을 내고자 한다. 

2.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113)

CGE 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내부의 상호 의존적인 개별 부문과 수출

입 등 대외 부문을 통합한 모형으로 무역환경이나 기후변화 등 국제경제환경 변화

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모형이다. 

CGE 모형은 각 경제주체의 행위를 규정짓는 방정식, 그 방정식을 이루는 변수

들의 변수값, 그 변수값의 변화에 따라 결과를 추정해내는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제주체들의 모든 행위를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데이터

를 모형의 각 방정식에 들어 있는 변수의 값과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다. 

113) 본 절의 내용은 연구진이 수행한 수탁과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의 모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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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분석은 초기균형 상태에서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특정 충격(변수의 변화)

이 가해지면 이와 관련된 모든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균형 상태

(steady state)에 도달하게 되며, 이때의 주요 변수의 수치변화를 바탕으로 도입된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CG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분균형(PE: Partial Equilibrium) 분석이 있는데, 

이는 특정 부문(산업, 경제주체)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다른 부문에서의 균형 값들

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균형분석은 분석대상을 

특정부문으로 하여 그 부문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복잡한 모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경제전반의 자료 수입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 분석

은 부문 간 상호작용을 모형화하기 어려우며, 자원의 제한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지만, 분석대상 부문에 관한 자료만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신자료

의 이용이 가능하고, 분석결과가 일반균형분석에 비해 통계적으로 추론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

CGE 모형은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현재 가능

한 대안 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

는 데 한계를 가지는 부분균형분석과 달리 경제변수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모두 

감안할 수 있어 경제전체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고,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예를 들어, 실질GDP나 후생수준의 변화 등)를 계산하

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 정책의 거시효과 분석

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에너지 가격 및 사용량의 변화로 국내생산, 고용, 투자, 교역 등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후생수준(EV: 

Equivalent Variation) 등이 새롭게 결정되는데 이러한 주요 지표들의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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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를 비교하여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가. 기후변화정책 효과분석 선행 연구 

본 절에서는 기후변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던 기존의 연

구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도 같은 기후변화 정책의 효과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CGE 모형이 필요하다. 이하, 에너지 

CGE 모형으로 통칭할 모형들은 표준적인 CGE 모형의 생산구조에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거나 에너지 생산구조를 포함시킨 모형들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 절의 목

적은 기존의 에너지 CGE 모형들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본 보고서에 사용된 

CGE 모형의 강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 결과해석에 있어 주의할 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

1) 환경경제통합 모형

첫 번째 소개할 모형은 일국을 분석대상으로 한 환경경제통합 모형이다. 이는 

축차동태(recursive dynamic) CGE 모형으로, 경제주체들이 과거의 경제상황을 고

려하여 현재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축차적으로 계

산하는 모형이다.  

산업분류에 있어 환경오염 관리 및 저감활동을 대표하는 환경산업과 폐기물을 

재활용자원으로 회수하여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자원재활용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류

하여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본 모형에서는 CO2, NOx, 미세먼지(PM10) 등 환경

오염 물질을 세분화하여 고려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은 산업별 생산

규모(생산액)에 각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자원재활용 산업을 

고려함에 있어 특정시점에 기술진보가 도입된다는 가정과 탄소세로 인한 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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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에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를 모형화하였다. 

2003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33년까지 매년 변수의 균형 값들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였다. 동태성을 모형화하기 위해 정태모형에 시차변수를 추가하였고, 자본은 

전년도의 투자에 따라 축적되도록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기준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성장 및 기술진보 등을 외생적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에서 2033년에 5%, 10%, 20% CO2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세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2) KEEI Global CGE 모형

에너지경제연구원의 KEEI Global CGE 모형은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가 또는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한 완전동태 CGE 모형이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모형내 경합적 기술진보 및 비경합적 기술진보를 고려하였

다는 점이다. R&D투자를 통해 신기술이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진

보는 약 30년 동안 1.2배 증가하도록 모수를 조정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기술

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장

기적으로 신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하더라도 기존의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

을 허용하지 않고 일정비중까지만 대체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대체에너지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의 비가역성, 기존에너지에 대한 의존성 

등을 고려해볼 때, 신기술의 시장도입에는 시간이 걸리며 기존 에너지를 완전히 대

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기술에 의한 기존에너지의 

대체상한선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에 총 화석연료 대비 10%로, 선진국은 

20%로, 일본과 개도국들의 경우에도 10%로 가정하였다.

대체탄력성은 GTAP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부는 수정하였는데, 노동과 자본

의 대체탄력성, 국내재와 수입재 대체탄력성 및 수입재간 대체탄력성은 GTA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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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를 그대로 준용하여 고정한 반면, 석유, 가스, 전력 등 에너지의 대체탄력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커지도록 조정하였다. 

이 모형은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2030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완전동태 

모형이다. 사용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GTAP Database를 기반으로 하며, 2000년 

기준 지역별 사회회계행렬을 추가로 이용하였다. 기준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 에

너지 수요증가율은 International Energy Office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2005~30년간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3) OECD ENV-Linkage 모형

이 모형은 OECD의 GREEN 모형을 개선한 축차동태 CGE 모형이며 자료는 

GTAP Database를 사용하고 있다. 자료는 34개 국가/지역분류와 26개 산업부문

으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지역이나 산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업종별 생산구조는 농업과 축산업을 제외하면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농업의 경우 

비료와 자본-에너지-토지 복합재 사이의 대체관계를, 축산업의 경우 사료와 토지

간의 대체관계를 직접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여타 산업과는 다른 생산구조를 가정

하였다.

ENV-Linkage 모형은 특히 자본을 구형자본과 신형자본으로 구분하여, 신형자

본의 경우 투입요소간 대체가 자유로운 반면, 구형자본을 이용한 생산과정은 대체

탄력성이 낮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새로운 정책과 같은 외부충격에 경제가 반응하

는 속도가 자본형성 속도와 연관되는 근거가 된다. 또 다른 특징은 정부의 재정수

지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어진 재정수지를 유

지하도록 소득세를 내생적으로 결정하도록 모형화했기 때문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재정수입을 상쇄시키기 위한 소득세의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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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에 사용된 GTAP-E 모형구조

1) Energy 부문을 고려한 GTAP(GTAP-E) 모형

일반적으로 CGE 모형에 Energy부문을 세분화하여 추가할 경우, 에너지부문을 

모형화하는 방식(Top-down vs. Bottom-up)과 에너지-자본재간 관계(대체성 vs. 

보완성)를 선택해야 한다. 

Bottom-up방식은 공학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주어진 에너지 수요를 달성하기 위

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제공하는 에너지 생산과정과 기술을 자세하게 모형화하

는 방식이며, Top-down방식은 경제학적 접근법으로서 거시경제 전체를 우선 자세

히 모형화한 뒤 여기에서 각 부문별 에너지 수요를 도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Bottom-up방식이 보다 현실적이지만 계산상의 복잡성이라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Top-down방식은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모형화할 수 있고 단순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에너지 기술(technologies)을 모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에너지 연료 간에는 대체성이 성립하나, 복합 에너지와 자본 간의 관계에 있어

서는 연구마다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대체관계이나 

장기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기존의 모형을 살펴보면, Bottom-up방식으로는 CETM과 MEGABARE(technology 

Bundle approach) 모형을 들 수 있으며, 두 방식의 혼용인 OECD’s GREEN 모형

과 그 후속작인 OECD ENV-Linkage 모형이 있고, Top-down방식의 BMR 모형

과 Borges and Goulder 모형 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가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동태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데 이러한 모형들은 크게 완전동태(inter-temporal optimization) 모형과 축차동태

(recursive dynamic)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완전동태 모형은 이상적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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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태화 모형이나 균형 값을 찾는 데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축차동태 모형

은 성장경로를 외부에서 주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CGE 모형의 경우 복잡한 경제주체들의 상호관계를 모형화한 만큼, 분석 결과

가 모형의 가정과 방정식의 형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태와 정태 모

형 중에서 어떤 모형을 선택할지와 동태 모형을 선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동태

과정을 모형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모든 모형은 그 자체로 장

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GTAP-E 모형 구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GTAP-E 모형은 표준적인 GTAP 모형에 에너지부문을 

추가 고려하여 확장한 모형으로 GTAP-E 모형의 전체적인 구조는 GTAP 모형과 

유사하며 GTAP-E 모형의 특징으로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 탄소배출 등 추가된 부

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하고자 한다.114)  

GTAP-E 모형도 여타 CGE 모형과 마찬가지로 크게 (1) 일반균형달성을 위한 

회계방정식들과 (2) 각 지역의 가계,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행태방정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방정식들은 발라의 법칙에 의한 일반균형달성을 위한 부문별 시장청산조건, 

수입과 지출의 일치, 0의 이윤조건 등을 묘사한 방정식들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일반균형조건들은 물량에 대한 수준변수로 표현되나(예를 들면, 생산량 = 소비량), 

GTAP-E 모형의 경우 이를 변화율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을 용이하게 

변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그림5-1]은 GTAP-E 모형 내 경제주체들 간의 경제

활동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114) GTAP-E 모형은 2002년 개발된 이래,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업데이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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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GTAP-E 모형 내 경제활동 개관 

자료: Hertel(1997).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GTAP-E 모형에서는 지역가계(Regional Household)

라는 가상의 경제주체를 도입하여, 생산자에게 노동과 자본 같은 본원투입요소를 

공급하고 그 수익과 세금을 받아 민간가계와 정부, 그리고 저축에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가계와 정부는 국내재와 해외 각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재를 구입하

여 소비하게 된다. 생산자는 본원투입요소와 함께 타 부문에서 생산된 국내재와 해

외로부터의 수입재를 중간재로 투입, 최종재를 생산하여 수출과 국내공급을 담당

하게 된다. GTAP-E 모형에서 폐쇄경제를 개방경제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해외운

송부문과 세계은행(global bank)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 수입재를 민간가계 

소비용, 정부 소비용, 기업 중간재용으로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각각의 대체 정도

를 다르게 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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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방정식은 소비자(민간가계와 정부)와 생산자(기업)가 각각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소비와 생산을 결정하는 과정을 묘사한 방정식을 의미하며, GTAP-E 

모형 내에는 명시적인 효용함수나 생산함수를 포함하지 않고, 효용과 이윤을 극대

화하는 균형점에서의 최적화된 수요와 공급의 변화율에 대한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생산, 소비 구조

GTAP-E 모형의 생산구조는〔그림 5-2〕와 같은 트리구조(tree structure)를 갖

고 있으며, 각 연결점(node)은 하부구조를 포함하는(nested) 생산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최종재(총공급)는 부가가치-에너지 복합재와 복합중간재를 불변대체탄력성

(CES: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함수를 통해 결합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위 구조에서 부가가치-에너지 복합재는 토지, 숙련노동, 비숙련노동, 천연자원, 

에너지-자본 복합재 등 5가지 투입요소들의 CES결합으로 생산되며, 이 중 토지와 

천연자원은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노동 및 자본은 생산부문간 이동이 가능하나 불변

전환탄력성(CET: 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함수에 기반한 불완전 이

동을 가정한다. 

복합중간재는 각 투입중간재별로 국내재와 복합수입재가 CES함수를 통해 결합

된 뒤, 여러 부문에서 생산된 투입중간재들이 다시 CES함수를 통해 생산되는 구

조를 지니며, Armington가정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품목들이 모두 차

별화된 제품으로 취급되어 CES결합을 통해 복합수입재를 만들어낸다.116)

115) 이는 SALTER 모형(Jomini et al. 1991)의 접근방식을 준용한 것임. 
116) 수입재는 수입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탄력성이 존재하

며, 이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국내재와 수입재 간 대체탄력성의 2배가 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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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GTAP-E 모형의 최종재 생산구조

주: 는 대체탄력성을 의미함.
자료: Truong, Kemfert, Burniaux (2007)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GTAP-E 모형에서는 자본을 부가가치로부터 독립시켜 

에너지와 1차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와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 문제를 해결

하였다.117) 에너지-자본 복합재는 다시 에너지 복합재와 자본의 CES결합으로 생

산되며, 2단계에서 에너지 복합재는 전력과 비전력의 결합으로, 3단계에서 전력은 

국내재와 각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재의 결합으로, 비전력은 석탄과 비석탄의 결합

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4단계에서 석탄은 전력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석탄은 가스, 

원유, 석유제품의 조합으로 생산되며, 5단계에서 석유제품은 앞선 석탄과 비슷한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다.

소비는 지역가계로부터 민간가계와 정부에게로 이전된 후 민간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가계의 도입은 정부의 세금자료에 대한 수집상의 

117) 이는 자본투입으로 인한 신기술개발이 에너지사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여타에너지 CGE 모형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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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피하고 사회전체의 후생을 측정함에 있어 민간가계로 그 대상을 제한하

지 않고 소비의 주체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5-3. GTAP-E 모형의 에너지-자본 복합재 생산구조

주: 는 대체탄력성을 의미함.
자료: Truong, Kemfert, Burniaux(2007).

정부소비지출은 커브-더글러스 효용함수에 기반하여 각 재화별로 정해진 비율로 

소비가 배분되며, 정부에 의한 최종수요는 에너지 복합재와 비에너지 복합재에 대

한 수요로 구분되고, 에너지 복합재에 대한 수요는 다시 석탄을 비롯한 개별 에너

지에 대한 수요의 결합으로 결정되며, 비에너지 복합재에 대한 수요도 유사한 방식

으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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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정부의 소비구조

주: 는 대체탄력성을 의미함.
자료: Truong, Kemfert, Burniaux(2007).

그림 5-5. 가계의 소비구조

주: 는 대체탄력성을 의미함.
자료: Truong, Kemfert, Burniaux(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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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의 경우 효용함수를 비동조적(non-homothetic) CES함수보다 유연한 

형태인 Constant Difference Elasticity(CDE)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먼저 가계는 

에너지 복합재와 비에너지 복합재를 CDE함수를 통해 수요를 결정하고, 다음 하위

단계에서는 에너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및 전력수요의 CES결합을 

통해, 비에너지 복합재는 국내재와 수입재의 CES결합으로 그 수요가 결정된다.

나) 국제 배출권 거래

국제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감축 의무국들은 실질 탄소배출량과 감

축목표(GTAP-E 모형 내에서는 탄소배출쿼터로 표현하고 있음)가 일치하도록 생

산과 소비 등 제반 경제활동이 변하게 된다. 그러나 양자간 혹은 다자간(전 세계적 

포함) 배출권거래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국가/지역은 실질배출량

과 감축목표가 다를 수 있지만 국제배출권거래를 시행하는 권역내에서는 배출량과 

감축목표가 일치되어야 하고, 그 결과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지역의 CO2 

저감비용(탄소세, 배출권가격)은 같아지게 된다. 국제배출권 거래를 시행하게 되면 

각국별로 저감비용에 따라 일부는 판매국이, 일부는 구매국이 된다. 따라서 저감비

용이 높은 국가에서는 배출권을 구입하게 되어 배출권 거래에 따른 순수입이 (-)가 

되는 대신에 자국의 생산을 거래제 시행 이전과 같이 줄일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

서 배출권 거래에 따른 순수입과 생산의 증가로 인한 교역조건의 변화 등이 고려

되어 새로운 균형을 형성하게 된다.

다) 모형의 특성

 GTAP-E 모형은 Top-down방식으로 에너지를 모형화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

한 수요는 교역과 국내산업의 구조 속에서 결정된 생산에 의존하게 되며,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파급효과도 이러한 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Bottom-up방식은 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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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계산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며,118) 이에 반해 Top-down

방식은 경제주체들의 행태반응을 묘사했다는 점과 모형의 단순함이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은 구체적인 에너지 산업별 효과분석이나 에너지 생산 기술에 

관한 내용이 아닌 기후변화정책 중 배출권거래제도의 효과를 다양한 시나리오 속

에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Top-down방식이 보다 적합하다고 하겠다.

일부 모형에서는 자본의 축적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또는 기술진보를 통해 에너

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기술진보를 모형화하여 에너지와 자본 간의 대체성

을 나타내는 데 비해, 본 모형에서는 에너지 복합재와 자본간 대체성을 단기적으로

는 보완관계이지만 장기적으로 대체관계가 존재하도록 설정하여 기술진보의 문제

를 암묵적으로 고려하였다.119)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국내 에너지CGE 모형의 경우 최종재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부가가치(자본포함)와 에너지는 레온티에프 함수를 통해 결합되었으

나,120) GTAP-E에서는 에너지와 자본이 먼저 CES함수를 통해 결합되고 그 후 나

머지 부가가치와 에너지-자본 복합재가 결합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또한 여타 

국내 CGE 모형의 경우 자본에 빈티지 구조121)와 투자에 의한 신기술을 도입하여 

자본과 에너지간의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GTAP-E 모형 내에

서 단기와 장기에 있어 에너지와 자본간의 대체관계를 나타내주는 식으로 는 

118) 계산상의 어려움과 함께 에너지 생산기술이나 에너지 가격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119) 자본과 에너지간의 대체탄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다른 추정치를 제시

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대체관계와 단기적으로는 동태적인 조정과정을 지적하고 있음

(Vinal 1984; Truong 1985).
120) 레온티에프 함수의 특성상 자본을 포함한 부가가치와 에너지간에는 대체탄력성이 0이 되며, 그 결과 

자본과 에너지의 상대가격이 올라도 자본 투입을 늘려서 에너지 투입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 해진다.
121) 빈티지 구조는 자본을 구형자본과 신형자본으로 구분한 뒤, 한 산업에 투입된 자본은 구형자본이 

되어서 이후에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신형자본

만 산업간 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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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너지복합재가 부가가치-에너지복합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σKE는 자본-에

너지간 내부 대체탄력성을 나타내며, σKE는 +로서 장기적 대체관계를 나타내나, 

부가가치-에너지복합재에서의 대체탄력성(σVAE) 값이 크면 자본과 에너지의 단기

적 보완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      

라) 여타 모형과의 비교

지금까지 논의한 GTAP-E 모형을 여타 에너지 CGE 모형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GTAP-E 모형은 정태모형으로 동태성을 모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

책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소비구조와 정부부

문을 보다 유연한 형태로 가정하여 모형 내 생산과 소비의 상호작용을 좀 더 현실

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5-1. 에너지 CGE 모형들

특성 KEEI Global CGE ENV_Linkage GTAP-E

동태성 완전동태 축차동태 정태(자본축적)

기본자료 GTAP DB GTAP DB GTAP DB

생산구조
CES함수
자본-노동 우선결합

CES함수
자본-에너지 우선결합

CES함수
자본-에너지 우선결합

소비구조 시점간 분리가능한 CES함수 선형지출함수 CDE함수

정부부문 레온티에프 레온티에프 CES함수

모형의 
특징

경합/비경합적 기술진보 고려
(R&D 투자는 신기술의 원천
이 되며 신기술로 기존의 화
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나 
경제성이 떨어짐)

- 전력생산을 5개로 세분
- 자본을 구형과 신형자본

으로 구분

- 자본과 에너지 간 대체
탄력성을 통해 기술을 
암묵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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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실험의 결과

GTAP-E 모형은 정태 모형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

라서 동태 모형과 같이 장기적인 성장곡선(기준시나리오)과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성장곡선에서의 이탈(deviation) 부분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통상적인 정태 모형에서의 정책에 의한 효과분석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래의 그

림에서 초기 균형상태를 (A)라고 하고 정책으로 인한 충격결과 새로운 균형이 (B)

라 하면 그 차이가 정책의 효과(  )이며, 생산과 이로 인한 투자의 증가로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 )을 고려하면 자본축적 균형은 (C)가 되고 정책의 

효과는    , 비록 외생적이지만 생산성 증대를 가정하면(⇒ ′) 생산성 고

려시 균형은 (D)가 되고 이 상황에서의 정책의 효과는   가 된다.

그림 5-6. 정책실험과 모형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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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계상대국별 연계효과분석122)

가.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1) GTAP database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말에 출시된 GTAP Database Version 7(이하, GTAP 

DB V7)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Version 6에 비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

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관세 등 자료의 정

확도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보다 현실성 있는 분석이 기대된다. 하지만 GTAP DB 

V7이 2004년 기준자료이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환경변화를 반영

하지는 못하므로 분석 결과에 따른 전망치의 활용과 해석에 있어서도 예측오차와 

추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GTAP DB V7과 이전 자료인 V6를 비교해

보면,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의 배출량 변화율이 3.99~10.40%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의 경우, 2001년에 비해 2004년에는 CO2 배출량이 371.61MtCO2에

서 400.5MtCO2으로 7.78% 증가하였다

GTAP DB V7의 CO2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25938.59MtCO2이었으며,  

각국별 CO2 배출량을 살펴보면, 미국이 6062.65MtCO2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23.37%를 차지하는 최다배출국이며 그다음으로는 중국이 4382.34MtCO2 

(16.89%), 한국은 400.51MtCO2으로 총 배출량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산

업별로는 석유와 석탄이 총배출량의 35.59%와 35.59%인 10008.58MtCO2, 

9232.35MtCO2을 배출하는 부문이며, 다음으로 가스가 6575.42MtCO2을 차지하

122) 본 절에서 사용된 GTAP 자료의 분석과 update 과정은 기수행한 수탁과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에서 일부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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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나머지 에너지원인 전력은 CO2 배출이 없지만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연료사용으로 인한 생산과정상의 CO2 배출은 일부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 GTAP DB V6와 V7 비교 및 Annex 1국가 감축시나리오

(단위: GtCO2, %)

Annex 1
국가들

GTAP V6 GTAP V7 변화율 2004년 기준 

호주 382,576.72 353,679.19 -7.55 -5.41

캐나다 539,626.31 566,029.31 4.89 -17

EU 359,3263.6 396,7077.8 10.40 -12.86

일본 103,1893.2 109,5640.3 6.18 -29.87

뉴질랜드 31,967.217 346,37.043 8.35 -27.54

러시아 1,492,964.9 155,2469.8 3.99 33.2

미국 5,992,679 606,9542.5 1.28 -17

한국 371,608.44 400,505.56 7.78 -4

주: 1) 한국의 경우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의미함.
   2) 국가분류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의 감축률은 -7.12%, 기타 Annex 1국가들은 -17%로 정하였음.

국가별/사용목적별 배출량을 살펴보면 국내중간재가 68.24%로 가장 높은 배출

량을 차지하는 부문이며, 그다음으로 수입중간재가 14.87%, 국내소비재 14.24%순

이었다. 이는 에너지가 주로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최종 소비자

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의 15% 미만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

량 감축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산업계가 가장 직접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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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GTAP V7의 국가별/연료별 CO2 배출량
(단위: MtCO2)

석탄 원유 가스 석유 총계　

한국 138.57 0 60.84 201.09 400.51
중국 3,311.99 30.58 135.7 903.97 4,382.24
일본 250.4 16.36 185.86 643.03 1,095.64

러시아 4.19 0.07 158.96 35.78 198.994
EU 1,041.16 1.23 1,121.79 1,800.34 3,964.52
미국 2,025.85 0.41 1,584.19 2,452.20 6,062.65
호주 186.42 0.09 63.64 138.17 388.32

기타 Annex1 98.81 0.09 219.14 300.04 618.07
전 세계 9,232.35 122.25 6,575.42 10,008.58 25,938.59

주: 1) 호주는 뉴질랜드를 포함하며, 기타 Annex 1국가들은 주로 캐나다를 지칭함.
2) 석유는 석유제품을 지칭함.

표 5-4. GTAP V7의 국가별/사용목적별 CO2 배출량
(단위: MtCO2)

국내중간재 국내소비재 수입중간재 수입소비재

한국 158.25 35.18 186.10 20.98 
중국 3888.80 342.89 150.45 0.10 
일본 418.20 146.99 506.78 23.67 

러시아 127.94 56.54 10.83 3.68 
EU 1843.26 597.36 1224.27 299.63 
미국 4510.72 1107.74 361.54 82.66 
호주 330.74 42.64 12.87 2.06 

기타 Annex1 399.23 107.12 92.08 19.65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입중간재의 CO2 배출량이 186.10MtCO2으로 총 

배출량의 46.47%를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국내중간재가 158.25MtCO2(39.51%)을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나라의 중간재부문이 총 배출량의 약 86%를 담당

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CO2 배출량 저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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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기업의 중간재 조달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

산물 대비 교역의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배출량 감축목표달성과 교역

조건변화 등 대외경제 부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5-5. GTAP V7의 국가별/사용목적별 CO2 배출량 비중

(단위: %)

국내중간재 국내소비재 수입중간재 수입소비재 총계

한국 39.51 8.78 46.47 5.24 100
중국 88.74 7.82 3.43 0.00 100
일본 38.17 13.42 46.25 2.16 100

러시아 64.29 28.41 5.44 1.85 100
EU 46.49 15.07 30.88 7.56 100
미국 74.40 18.27 5.96 1.36 100
호주 85.17 10.98 3.31 0.53 100

기타 Annex1 64.59 17.33 14.90 3.18 100

  

국가별/연료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Annex 1 주요국들의 연료수입 

중 원유의 수입비중이 58~77%로 가장 높고 석탄이 가장 낮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통상 저장이 불가능해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력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

에서 교역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러시아와 EU의 경우 송전을 통한 수입이 존재

하며 전체 연료수입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수

입비중이 73%로 단연 높았다. 그다음으로 석유가 11%를, 석탄과 가스가 각각 8%

씩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연료별 수출자료에 의하면 ASEAN, GCC, EU 등이 에너지 수출시장에

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품목 중에서 가장 액수가 많은 수출품목은 원유이다.

ASEAN과 GCC의 경우 순에너지 수출국으로서 에너지 수출시장에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CO2 배출량 감축으로 인한 연료수요의 감소영향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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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GCC 러시아 EU 미국

연료 수입액(백만 달러)
석탄 3685.4 839.0 8,450.8 645.8 13.5 111,88.9 1,105.9 
원유 35,425.9 47,495.8 63,825.4 7,641.0 102.0 192,784.6 138,089.6 
가스 3,820.7 0.4 11,232.1 145.3 368.3 43,685.4 15,230.9 
석유 5,570.7 13,219.3 15,404.3 5,942.3 591.6 68,153.4 36,620.5 
전력 0.6 190.6 2.1 135.7 802.6 15,619.5 1,570.6 
총계 48,503.3 61,745.1 98,914.7 14,510.1 1,878.0 331,431.8 192,617.5 

수입비중(%)
석탄 0.08 0.01 0.09 0.04 0.01 0.03 0.01 
원유 0.73 0.77 0.65 0.53 0.05 0.58 0.72 
가스 0.08 0.00 0.11 0.01 0.20 0.13 0.08 
석유 0.11 0.21 0.16 0.41 0.32 0.21 0.19 
전력 0.00 0.00 0.00 0.01 0.43 0.05 0.01 

표 5-6. GTAP V7의 국가별/연료별 수입액과 수입비중

표 5-7. GTAP V7의 국가별/연료별 수출액과 수출비중

한국 중국 ASEAN GCC 러시아 EU 미국

연료 수출액(백만 달러)
석탄 0.0 3,691.6 4,466.8 0.2 0.7 1,360.0 2,536.6 
원유 97.2 3,446.3 19,922.3 178,133.8 803.0 38,528.4 4,180.4 
가스 0.2 232.5 10,201.0 4,991.8 5,234.7 5,969.2 2,316.7 
석유 6,335.8 8,314.0 13,668.6 28,794.9 635.6 59,128.9 16,824.8 
전력 0.2 344.8 30.9 88.0 327.2 16,777.9 1,192.3 
총계 6,433.4 16,029.2 48,289.6 212,008.7 7,001.2 121,764.4 27,050.8 

수출비중(%)
석탄 0.00 0.23 0.09 0.00 0.00 0.01 0.09 
원유 0.02 0.22 0.41 0.84 0.11 0.32 0.15 
가스 0.00 0.01 0.21 0.02 0.75 0.05 0.09 
석유 0.98 0.52 0.28 0.14 0.09 0.49 0.62 
전력 0.00 0.02 0.00 0.00 0.05 0.14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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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원유와 석유정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현재의 연

료수출구조가 배출저감노력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할 것인지가 그 경제적 효

과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 연료 수입국으로서 연료 수

출액은 연료 수입액의 1/8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연료 수출의 대부분인 98%

정도가 석유정제품이다.

2) 2020년 전망시나리오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2020년 대비 30% 감축이므로,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정

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20년 기준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이 매우 중요하

다. 2020년에 대한 전망 시나리오는 예측치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미래의 정책효과에 대한 실험결과는 모형과 파라미터뿐 아니라 전망시나리오의 예

측오차도 감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123)

본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정태 모형은 경제의 성장ㆍ발전 과정을 묘사하기 

위한 외생적 성장시나리오가 필요 없고 모형의 결과는 현재시점에 정책변화가 발

생했을 경우 새로운 균형상태로 이동한 뒤 정책 전과 후의 경제지표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가 202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외생적 전망치를 활용하여 2020년 자료로 업데

이트를 실행하였다.

〔표 5-8〕과 같이 국가별 2005~20년 사이의 실질GDP와 숙련 및 비숙련 노동

증가율을 고려하여 2020년 세계를 계산하였다. 모형 내에서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각국별 생산성과 축적된 자본량이 계산되었고, 교역구조의 변화에 대한 

123) 통상 예측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에는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전망치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기준시나리오에 따른 각국별 경제성장을 추정하게 됨. 따라서 성장

추세를 결정하는 요소로 무엇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명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시나리오 사이의 차이가 정책의 효과보다 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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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적 가정은 없었으나 모형 내 각국별 성장률 차이에 따른 교역조건의 변화로 

인한 교역구조의 변화는 내생적으로 결정되었다.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의 증가율은 GTAP DB V7의 자료에 기반하여 각국별 숙

련 및 비숙련 노동의 비중을 계산하여 인구가 증가할 경우 이 비중대로 숙련과 비

숙련 노동자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으며, 노동 및 자본의 생산성(실질임금) 증가의 

가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감안하지 않았다. 

표 5-8. 2005~20년간 실질GDP 노동 증가율
(단위: %)

실질GDP 
증가율

인구
증가율

미숙련노동
증가율

숙련노동
증가율

한국 69.46 4.01 2.77 1.24 
중국 274.29 9.06 7.08 1.98 
일본 14.78 -2.97 -1.84 -1.13 
인도 215.66 20.93 15.92 5.00 

ASEAN 111.08 30.75 22.74 8.01 
GCC 101.97 35.82 23.23 12.59 
러시아 76.28 -5.42 -4.13 -1.30 

EU 26.90 0.48 0.28 0.20 
미국 39.66 14.34 8.10 6.24 

기타세계 83.20 27.28 18.20 9.08 
호주ㆍ뉴질랜드 57.53 15.66 9.26 6.40 
기타 Annex1 40.44 14.84 9.11 5.73 

자료: Global Insight(2010), World Overview; UN(2008), World Prospects.

전망치의 출처 중 하나인 Global Insight(2010)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가장 빠

른 성장세가 기대되는 국가들은 중국과 인도로 2배 넘는 경제규모를 실현할 것으

로 예측되었다. ASEAN과 GCC, 러시아의 경우도 76~111% 정도의 성장이 기대

되며,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인

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9.46%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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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낮은 14.78%, EU와 미국은 각각 약 27%, 40%로 그 뒤로 따르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급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시

나리오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러시아가 1990년 대비 감축목표

를 달성하는 데 추가비용 없이 hot air가 이슈가 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는 러시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러시아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경우와 동

참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였다.124)

〔표 5-9〕는 교토의정서의 Annex 1국가들의 1990년, 2005년, 2020년 기준시

나리오상 배출량과 기준연도의 감축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의 감축목표 기준인 2020년의 배출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Annex 1국가들은 2020년 배출량과 기준연도 대비 감축비율을 가지고 계산한 감

축목표 배출량과의 차이만큼 감축을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5-9. Annex 1국가 CO2 배출량과 감축목표 

1990년

(MtCO2)
2005년

(MtCO2)
2020년 BAU

(MtCO2)
감축목표

(%) 기준연도

호주 416 525 727 -5 2000
캐나다 592 731 937 -17 2005

EU 5,564 5,108 5,210 -20 1990
일본 1,270 1,358 1,170 -25 1990

뉴질랜드 62 77 87 -10 1990
러시아 3,319 2,118 2,410 -15 1990
미국 6,084 7,082 7,492 -17 2005

124)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러시아가 감축의무국이지만 실질적 감축이 불필요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면 배출권을 판매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전망한 

것과 같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게 되면 2020년에는 1990년 대비 설정한 목표치를 상회하

게 되어 실질적 감축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러시아가 적극적인 감축노력에 동참

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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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CO2 예상배출량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2004년 25,938.59MtCO2

에서 2020년 64,959.23MtCO2으로 약 150.4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04년 400.51MtCO2에서 2020년 813.91MtCO2으로 103.22%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4년 198.99MtCO2

에서 2020년 997.82MtCO2으로 약 4배 증가가 예측되는 만큼 배출목표 달성을 위

해서는 2020년 배출량 대비 73.44%의 감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표 

5-10〕의 배출목표는〔표 5-9〕의 감축목표 기준연도와 감축목표(%)에 기반하여 계산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90년에 1,270MtCO2을 배출하였고 1990년 대비 25%

표 5-10. 2005~20년간 CO2 배출량 및 목표치

GTAP V7
(MtCO2)

2020년
(MtCO2)

변화율1)

 (%)
배출목표2)

(MtCO2)
감축률3)

(%)
한국 400.51 813.91 103.22  30.00 
중국 4,382.24 20,614.58 370.41 8,326.26 59.61 
일본 1,095.64 1,583.26 44.51 768.37 51.47 
인도 1,061.36 3,457.88 225.80 2,228.86 34.54 

ASEAN 948.62 2,129.87 124.52  
GCC 1,020.30 2,485.41 143.60  

러시아 198.99 997.82 401.43 265.06 73.44 
EU 3,964.52 6,883.17 73.62 3,454.68 49.81 
미국 6,062.65 11,180.94 84.42 5,032.00 54.99 

기타세계 5,797.39 13,066.52 125.39  
호주ㆍ뉴질랜드 388.31 691.25 78.01 360.67 47.82 
기타 Annex1 618.07 1,054.62 70.63 513.00 51.36 

전 세계 25,938.59 64,959.23 150.43  
자료: GTAP DB V7과 모의실험결과.
     1) 변화율은 2004년 대비 2020년 CO2배출량 변화율을 의미함.
     2) 감축목표는 Annex1국가들의 목표배출량임.
     3) 감축률은 2020년 CO2 배출량을 목표배출량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0년에 필요한 감축률을 계

산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30%를 사용하였음. 단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감축목표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만 감안하였으며, 나머지 시나리오에서는 감축의무가 없다고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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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축을 목표로 잡았으므로 배출목표량은 1270×0.75=952.5MtCO2이 되어야 한

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GTAP DB가 사용되었고 GTAP 자료기준인 2004년을 

중심으로 일본의 배출목표량을 다시 계산한 결과 본 분석에서는 768.37MtCO2이 

일본의 배출목표량으로 계산되었다. 

GTAP DB V7의 자료와 2020년 업데이트된 자료의 CO2 배출량을 비교하는 

그림에서는 2020년에는 경제 성장세가 빠르고 규모가 큰 중국이 단연 높은 배출량

을 보이고, 그다음으로 미국과 EU의 배출량 규모가 크다.

그림 5-7. 2004년과 2020년 CO2 배출량

나. 분석 시나리오

1) 국가분류

GTAP DB V7에는 총 113개의 국가 및 지역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역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EU, 중국, 인도, 

러시아연방,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나머지 Annex 1국가들, ASEAN, GCC, 기타

세계 등 12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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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는 경제규모가 매우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따로 구분하였다. 중국

이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가 밀접한 반면, 인도의 경우 현재 CEPA를 체결한 국가

지만 자료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교역관계가 많지 않아 두 국가와 각각 CDM 

등 기후변화 정책을 공조하는 경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연방에는 중앙유럽연합과 former Soviet Union이 포함되고, 기타 Annex 

1국가들은 Annex 1국가군에서 명시적으로 국가/지역분류를 하지 않는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류로서 여기에는 캐나다, 스위스, 기타 EFTA 국가들이 포함되며 

이 중에서 캐나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ASEAN에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ASEAN 국가들은 자원부국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현재 FTA가 발효 중인 가장 거대한 경제권이며 향후 발전가능성

과 협력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후변화정책선상에서도 중요한 국가군이라고 할 수 있다.

GCC 국가들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를 지칭하는데, GCC 국가들은 ASEAN국가들과 더불어 에너지 순수출 국가들로

서 주로 원유의 수출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따로 국가를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앞서 명시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이 분류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타세계

에 포함되어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표 5-11. 국가분류

코드 국가/지역명 포함된 국가/지역

ANZ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ASEAN ASEAN 국가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나머지 남동 아시아

CHN 중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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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계속

코드 국가/지역명 포함된 국가/지역

EU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
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
덴, 영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FSU 구소련(러시아) 나머지 동유럽, 구소련연합

GCC 걸프협력회의 나머지 서아시아

IND 인도 인도

JPN 일본 일본

KOR 한국 한국

RoA1 나머지 Annex 1국가들 캐나다, 스위스, 나머지 EFTA
USA 미국 미국

2) 산업분류

GTAP DB V7에서는 산업을 총 57개로 세분하고 있으며, GTAP-E 모형에서는 

57개의 산업을 농업, 석탄, 원유, 가스, 석유제품, 전기, 에너지 집약산업, 기타산업

으로 통합하여 구분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기타산업으로 분류된 일부 산업을 재

추출하여 17개 산업으로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타산업에서 자동차(부품포함), 철강ㆍ금속,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ㆍ직물,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등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재

분류하였다. 교역비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요 교역품목이 속해 있는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산업을 분류하

여 별도로 고려하였고, 운송업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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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GTAP 산업분류

코드 산업명 포함된 산업들

Agriculture 농업 농림수산업 

Auto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Chem 화학ㆍ플라스틱 화학, 고무, 플라스틱 제품들

Coal 석탄 석탄

Const 건설 건설

Electric 전자 전자기기

Electricity 전력 전력

En_int_ind 에너지집약산업 광물 및 철 금속

Gas 가스 가스와 가스제조 및 유통

Mach 기계 기계류

Metal 금속 금속제품

Oil 원유 원유

Oil_Pcts 석유제품 석유와 석탄제품

Oth_ind_ser 기타산업 식음료, 목제, 제지, 출판, 기타 운송기기, 기타 제조업

Serv 기타서비스
상하수도, 교역, 통신, 금융서비스,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레크리에이션과 기타 서비스, 공공서비스, 주택

Textile 섬유 섬유, 의류, 가죽제품

trans 운송 해운, 항공, 기타 운송업

3) 생산요소분류

GTAP DB에서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요소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토지, 숙련노

동, 비숙련노동, 자본, 자연자원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본과 관련해서 

GTAP-E 모형에서는 1차로 에너지와 자본을 결합하여 복합재를 구성하고, 이 복

합재와 다른 본원 투입요소들과 결합하여 생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에

너지와 자본 사이에는 단기적 보완관계와 장기적 대체관계를 모형화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로 인한 자본축적이 기술진보를 가져와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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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기술진보를 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자연자원도 이동에 제약이 있으나, 노동 및 자본은 

산업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가정하였다.

4)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 시나리오 그룹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그룹

은 기본시나리오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02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

리나라를 비롯한 Annex 1국가들의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로서 여기서는 국제적 배

출권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한국과 Annex 1국가들끼리 배출권 거래

제를 시행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 거래를 하는 경우를 살

펴보았다. 이 기본시나리오는 러시아가 감축의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

였다. 이는 러시아가 1990년 대비 감축목표치를 2020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 5-13. 한국과 Annex1 국가들의 감축목표

2020년
(MtCO2)

배출목표
(MtCO2)

감축률
(%)

한국 813.91  30.00 
일본 1,583.26 768.37 51.47 

러시아 997.82 265.06 73.44 
EU 6,883.17 3,454.68 49.81 
미국 11,180.94 5,032.00 54.99 

호주ㆍ뉴질랜드 691.25 360.67 47.82 
기타 Annex1 1,054.62 513.00 51.36 

중국 20,614.58 8,326.26 59.61  
인도 3,457.88  2,228.86 34.54 

주: 러시아, 중국, 인도의 경우 기본시나리오의 variation에서만 감축목표 이행을 가정하였으며, 다른 시

나리오들에서는 감축의무가 없다고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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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감축률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목표를 수용할지 불투명하

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본시나리오에서 러시아와 중국, 인도가 온실가

스 감축에 동참하여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시나리오 그룹은 선진국과의 직접연계를 고려한 경우들로서 주요 

Annex 1국가들과의 양자간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시나리오 그룹은 개도국과의 간접연계를 분석하기 위한 시나리오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우리나라 감축목표치인 30% 중에서 5%, 10%, 15%를 중국, 인도, ASEAN 

등으로부터 오프셋을 구매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직접연계와 간접

연계의 절충시나리오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한ㆍ중ㆍ일, 한ㆍ일 ASEAN, 한ㆍ
중ㆍ일+ASEAN의 연계를 고려하였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오프셋의 상한선

을 50%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기본시나리오그룹의 분석결과와 비교를 통

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100%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와 최대 50%를 개도국

과 오프셋을 통해 달성하는 경우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 두 결과는 현실적

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연계의 양 극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의 상하한

선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분석에서는 자본축적을 가정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이는 GTAP-E 모형을 이

용한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시나리오별로 거시

경제지표와 CO2 배출량, 탄소세 등은 자본축적을 가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표준적인 정태 모형의 분석결

과를 기반으로 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가) 기본시나리오 그룹

기본시나리오 그룹에서는 Annex 1국가에 속해 있는 러시아가 감축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기본시나리오 그룹은 크게 세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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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는 우리나라가 Annex 1국가들처럼 감축노력을 시행하는 경우(현재 국가 온실

가스 목표치 달성을 강제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 시나리오에서

는 모든 감축의무국의 감축은 탄소세를 통해 이루어지며 부과된 탄소세의 크기는 

각국별 배출에 따른 저감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 국별 한계저감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Kyoto_tr에서는 국제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배출에 따른 경제적 비용

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 시나리오이며, 여기서는 모든 의무감축국들(Annex 1국

가들)과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연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축의무

국이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낮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도의 연계를 

통해 배출권 판매국의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World_tr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배출권거래제도의 연계를 의미하며, Annex 1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앞선 시나리오상의 감축을, 나머지 국가들은 현재수준의 배

출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상한선을 두게 된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Annex 1국가들

이 과거의 배출량에 대한 일정의 부담을 지고 나머지 국가들과 협력할 경우 전 세

계적 배출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기본 시나리오에 러시아, 중국, 인도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확장된 기본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다. 

러시아 등 개발도상국이 감축의무이행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나리오에 1을 

붙이고, 동참하는 경우에는 시나리오에 2를 붙여 구분하였다. 기본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감축목표가 교토의정서 작성 당시에 비해 과도

하게 추정되어 러시아의 실질적 감축노력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

의 동참은 중국과 인도가 감축노력에 동참할 경우에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

단되기 때문에 확장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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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기본 시나리오의 구성 

기타국가들 한국 배출권거래제

base1
Annex 1국가들 감축 

(러시아 미동참)

30% 감축

×
Kyoto_tr1 한국+Annex 1
world_tr1 전 세계

base2 Annex 1국가들 감축 
(러시아, 중국, 인도 

동참)

×
Kyoto_tr2 한국+Annex 1
world_tr2 전 세계

나) 대선진국 직접연계 시나리오 그룹

대선진국 직접연계 시나리오그룹에서는 분류된 국가들 중 주요 선진국 혹은 배

출권거래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고려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양자간 배출권 

거래제도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한 시나리오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

체적으로는 일본, EU 미국, 호주/뉴질랜드와의 양자간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효

과를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5-15. 직접연계 시나리오 구성

기타국가들 한국 연계대상

krjp_tr

Annex1 국가들 감축 
(러시아 미동참) 30% 감축

일본

kreu_tr EU
krusa_tr 미국

kranz_tr 호주, 뉴질랜드

다) 대개도국 간접연계 시나리오 그룹

대선진국과 직접연계의 대안으로는 개도국과의 간접연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의 오프셋을 통해 한국의 배출저감비용을 줄이려는 협력형태를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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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간접연계 시나리오 구성

기본시나리오 오프셋(%) 연계대상

off_cn5

Annex 1국가들 감축 
(러시아 미동참)

5 중국

off_cn10 10 중국

off_cn15 15 중국

off_in5 5 인도

off_in10 10 인도

off_in15 15 인도

off_as5 5 ASEAN

off_as10 10 ASEAN

off_as15 15 ASEAN

수 있는바, 여기에서는 중국과 인도, ASEAN으로부터 오프셋을 구매하여 배출량 

저감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30% 중 해외 오프셋을 어느 정도 비율까지 인정할 것인

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최대로는 감축목표의 절반인 15%에서 최저로는 5%까

지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대상국가도 중국과 인도, ASEAN 세 나라를 고

려하였다.125)

라) 절충 시나리오 그룹 

본 시나리오 그룹에서는 선진국과의 직접연계와 대개도국과의 간접연계의 절

충안에 대한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들을 구성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125)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연계 시에는 공통 크레디트 시스템과 간접연계된 총량제한 시스

템들 간에 크레디트에 대한 수요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수요경쟁으로 인

해 공급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우리나라의 절대감축량이 전 

세계 규모에서 크지 않다는 점, 향후 국제오프셋시장의 세분화가 가능할 경우 공급부족문제가 해

결될 수 있다는 점들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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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절충 시나리오 구성

기본시나리오 오프셋 연계대상

off_krjpch
Annex 1국가들 감축 

(러시아 미동참)
한국(15%)

일본(25.74%)

일본+중국

off_krjpas 일본+ASEAN
off_krjpchas 일본+중국+ASEAN

일본이 각국의 감축목표 중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체감축하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목표를 중국, ASEAN 등과 오프셋을 통해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

였다. 

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본 연구에서는 2020년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분석을 하고 있는바,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2020년에는 러시아의 감축목표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게 설정된다. 러시아의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높은 감축목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축 노력을 할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되었다.

1) 거시경제적 효과(기본시나리오)

러시아가 동참하는 경우도 상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였다.126)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실질GDP 증가율은 감축목표를 이행하

면서 -0.6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Annex 1국가들과의 배출권 거래 

시 -1.54%까지 감소되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게 되면 

126) 러시아가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의 기본시나리오 분석은 부록을 참조할 것. 이 시나리오들은 

기존 연구결과들과의 비교를 위해 추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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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감축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들과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요국들과 거래를 하는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일본, EU 등은 

높은 배출저감비용이 거래를 통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다른 Annex 1국

가들은 실질GDP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세계적 거래제를 실시

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Annex 1국가들의 실질GDP는 다른 시나리오

와 비교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나 감축의무가 없던 국가들의 경우 실질 GDP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경우 배출권거래에 따른 순수입으로 실질 

GDP에서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출권 거래의 순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주요 Annex 1국가들과의 거래 시 순

판매국이 되어 약 70억 달러의 거래순수입이 생기게 되며, 전 세계적으로 거래제를 

표 5-18. 실질 GDP 변화율(기본시나리오)
(단위: %)

base1 Kyoto
_tr1

world
_tr1 base2 Kyoto

_tr2
world
_tr2

한국 -0.64 -0.74 -0.09 -0.54 -0.67 -0.30 
중국 -0.05 -0.05 0.07 -2.27 -2.27 -2.13 
일본 -1.22 -0.99 -0.09 -1.19 -0.95 -0.32 
인도 0.10 0.10 0.00 -0.36 -0.36 -0.43 

ASEAN 0.06 0.06 0.03 0.06 0.06 0.40 
GCC 0.33 0.33 -0.09 0.18 0.18 0.42 
러시아 1.54 1.50 0.07 -15.20 -15.15 -15.11 

EU -1.21 -1.16 -0.12 -1.14 -1.11 -0.41 
미국 -1.25 -1.26 -0.20 -1.17 -1.18 -0.59 

기타세계 0.07 0.07 -0.04 0.00 0.00 0.33 
호주ㆍ뉴질랜드 -0.71 -0.71 -0.16 -0.72 -0.73 -0.44 
기타 Annex1 -1.29 -1.29 -0.17 -1.27 -1.26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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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경우에는 순구입국이 되어 약 7.4억 달러의 순지출이 발생한다. 앞서 살

펴본 실질GDP의 변화와 관련하여 배출권 거래 순수입을 분석하자면, 중국이 전 

세계 거래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높은 순수입을 올리게 되어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

들 중에서 유독 실질GDP의 증가를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nnex 1국가들끼리 거래제를 했을 경우에 일본과 EU가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전 세계적 거래제도하에서는 미국이 최대 구입국이 되고, 그다음으로 EU가 

배출권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요국과의 거래제

도에서는 순판매국이었다가 전 세계적 거래제 상황이 되면서 순수입국으로 전환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생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GDP 대비 약 0.05%

의 후생이 감소하다가 주요국과의 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0.52%까지 추가로 

표 5-19. 배출권 거래 순수입(기본시나리오)
(단위: 백만 달러)

Kyoto
_tr1

world
_tr1

Kyoto
_tr2

world
_tr2

한국 6,957.29 -739.59 6,766 -1,147 
중국 0.00 21,704.51 0 -15,940 
일본 -10,116.90 -2,878.89 -9,910 -8,040 
인도 0.00 2,791.76 0 2,265 

ASEAN 0.00 955.69 0 9,068 
GCC 0.00 1,848.81 0 14,579 
러시아 0.00 1,663.94 0 -834 

EU -7,458.93 -11,272.59 -5,449 -26,114 
미국 6,925.61 -19,272.50 5,798 -41,087 

기타세계 0.00 7,902.46 0 73,275 
호주ㆍ뉴질랜드 3,834.02 -930.40 3,370 -1,719 
기타 Annex 1 -143.03 -1,773.19 -576 -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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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후생변화(기본시나리오)
(단위: %)

base1 Kyoto
_tr1

world
_tr1 base2 Kyoto

_tr2
world
_tr2

한국 -0.05 -0.52 0.06 -0.17 -0.63 0.07 

중국 -0.49 -0.49 0.11 -0.71 -0.71 -0.46 

일본 -0.97 -0.57 -0.01 -1.01 -0.62 -0.11 

인도 0.14 0.13 0.01 0.03 0.03 -0.08 

ASEAN -0.12 -0.12 -0.07 -0.36 -0.37 -0.25 

GCC -1.73 -1.72 -0.79 -2.45 -2.44 -2.40 

러시아 2.68 2.58 -1.62 -11.17 -11.17 -8.53 

EU -0.99 -0.91 -0.08 -1.14 -1.08 -0.38 

미국 -0.91 -0.96 -0.07 -1.00 -1.04 -0.30 

기타세계 -0.47 -0.47 -0.32 -1.09 -1.09 -1.10 

호주ㆍ뉴질랜드 -0.97 -1.28 -0.18 -1.25 -1.53 -0.75 

기타 Annex1 -1.38 -1.39 -0.15 -1.59 -1.56 -0.63 

후생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요국에 배출권을 판매하면서 교

역조건의 악화 및 국내의 추가감축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러

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후생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21〕은 기본시나리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실질GDP와 후생의 GDP 대

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감축의무 이행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 비

해서 주요국과의 거래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 실질GDP와 후생 모두 악화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배출권을 판매하는 국가가 되어 국내 생산의 감

소가 이루어져 실질GDP가 낮아지고, 판매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주요국의 감축비용 저감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

화로 후생도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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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우리나라 실질GDP와 후생변화(기본시나리오)
(단위: %)

지표 구분 base1 Kyoto
_tr1

world
_tr1 base2 Kyoto

_tr2
world
_tr2

실질GDP
생산 (A) -0.64 -1.54 -0.01 -0.54 -1.44 -0.16 

배출권 (B) 0.00 0.79 -0.08 0.00 0.77 -0.13 
합계 (A+B) -0.64 -0.74 -0.09 -0.54 -0.67 -0.30 

후생 후생변화 -0.05 -0.52 0.06 -0.17 -0.63 0.07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인도 등 고성장 개도국들의 감축의무 동참은 우리나라의 

자체감축이나 주요국과의 거래제하에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배

출권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생산에 악영항을 주고 배출권 구입에 따른 비용을 높

이지만 후생은 소폭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세/배출권가격(기본시나리오)

시나리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감축목표를 모두 이행하

는 경우에 비해서 주요국과의 거래 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호주, 뉴질

랜드는 더 많이 감축을 시행하여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

로 배출권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배출량은 감축목표에 비해 덜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가 동참하는 시나리오 결과도 자체감축이나 주요국들끼리의 

거래제도는 전체적으로 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나리오들과 비교해볼 때 주요국들이 자체적으로 감

축하는 비중이 사뭇 높아졌고, 중국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주요 배출권 판매국이었

으나 이제는 자체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판매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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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온실가스 배출량(기본시나리오)
(단위: %)

base1 Kyoto
_tr1

world
_tr1 base2 Kyoto

_tr2
world
_tr2

한국 -30.00 -42.56 -8.21 -30.00 -42.13 -21.55 
중국 -15.10 -15.10 -25.25 -59.61 -59.61 -54.98 
일본 -51.47 -42.08 -7.87 -51.47 -41.69 -21.04 
인도 1.62 1.63 -19.36 -34.54 -34.54 -38.47 

ASEAN 5.22 5.18 -10.76 -3.50 -3.58 -25.51 
GCC 9.43 9.35 -17.84 -14.08 -14.20 -35.15 
러시아 34.12 33.22 -39.98 -73.43 -81.81 -68.42 

EU -49.81 -48.22 -10.54 -49.81 -48.26 -27.07 
미국 -55.00 -55.91 -13.67 -55.00 -55.39 -32.98 

기타세계 5.84 5.74 -14.50 -9.98 -10.00 -33.61 
호주ㆍ뉴질랜드 -47.82 -55.97 -15.55 -47.82 -54.79 -32.92 
기타 Annex1 -51.36 -51.16 -11.05 -51.36 -50.11 -26.89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에 따른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일본이 가장 높은 저감비용을 갖는 국가이며 그다음으로 EU와 캐나다를 포함한 

기타 Annex 1국가 순으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의 거래제도하

에서는 톤당 68.04달러에 거래가 이루어져 이보다 저감비용이 낮은 국가들은 판매

를, 저감비용이 높은 국가들은 구매를 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제도를 운용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4.17달러까지 하락하여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감축의무이행

에 훨씬 낮은 비용이 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러시아 등 개도국의 감축동참은 전 세계적 거래제도하에서의 가격은 16.69달러

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격은 중국과 러시아의 탄소세보

다 낮은 금액이며 인도의 경우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 세 국가들의 

배출권 판매가 주를 이루었던 이전 시나리오에 비해서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판

매를 하지 않게 되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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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탄소세/배출권 가격(기본시나리오)
(단위: 달러/톤)

base1 Kyoto
_tr1

world
_tr1 base2 Kyoto

_tr2
world
_tr2

한국 33.53 68.04 4.17 31.05 66.57 16.69 
중국 4.17 21.57 21.62 16.69 
일본 111.57 68.04 4.17 111.40 66.57 16.69 
인도 4.17 13.09 13.09 16.69 

ASEAN 4.17 16.69 
GCC 4.17 16.69 
러시아 4.17 24.95 24.88 16.69 

EU 74.32 68.04 4.17 71.58 66.57 16.69 
미국 64.90 68.04 4.17 63.79 66.57 16.69 

기타세계 4.17 16.69 
호주ㆍ뉴질랜드 41.51 68.04 4.17 42.92 66.57 16.69 
기타 Annex1 68.77 68.04 4.17 69.44 66.57 16.69 

라. 직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가장 적합한 직접연계대상국을 탐색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과의 양자간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앞선 기본 시

나리오 분석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의 감축의무 동참여부가 불투명하고 러시아를 비

롯한 개도국들이 모두 감축에 동참하는 시나리오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러시아가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접연계

의 대상으로는 일본, EU,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현재까지 ETS의 도입이 가시

적인 국가들을 선택하였다. 이를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경우와 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결과에 자체감축에 따른 결과를 같이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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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적 효과(직접연계 시나리오)

주요국들과의 양자간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한ㆍ중ㆍ일간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는 시나리오별 실질GDP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특정국가와의 양자

간 거래 시에는 여타 국가들의 GDP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한중일 

거래 시에는 한중일을 포함하여 인도, GCC 등도 일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일부는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일부는 거대경제권으로 교역

을 통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4〕에서 첫 번째 열(base)은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시나리오의 결과이며, 

나머지는 순서에 따라 일본, EU,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연계에 따른 결과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감축(-0.64%)에 비해 주요국과의 양자간 거래제도의 도

입(-0.68~-0.76%)은 실질GDP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주

요 Annex1 국가들과의 거래제도에 인한 효과와 유사하다. 반면에, 주요국들의 경

우 우리나라와의 거래제도를 통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GDP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사실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배출권거래제도가 교역조건의 변화를 통해 제3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인 일본, EU, 미국 및 호주/뉴질랜드와의 거래제 도입시에는 

배출권 판매국이 되어서 거래에　따른 순수입이 (+)로 나타나고, 규모에 따라 호주/

뉴질랜드와의 거래에서는 4.9억 달러, 일본과의 거래에서는 88.8달러의 순수입을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거래수입은 거래되는 배출권의 규모와 가격에 모

두 영향을 받는데, 일본의 경우 거래규모에 비해 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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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실질GDP 변화율(직접연계 시나리오)
(단위: %)

base krjp_tr kreu_tr krusa_tr kranz_tr

한국 -0.64 -0.71 -0.74 -0.76 -0.68 

일본 -1.22 -1.04 -1.22 -1.22 -1.22 

EU -1.21 -1.21 -1.17 -1.21 -1.21 

미국 -1.25 -1.26 -1.25 -1.25 -1.25 

호주ㆍ뉴질랜드 -0.71 -0.71 -0.71 -0.71 -0.68 

배출권 거래에 따른 순수입을 제외한 후생변화를 살펴보면, 주요국과의 연계시

에는 경제규모가 작은 호주ㆍ뉴질랜드와의 경우가 -0.09%, 나머지의 경우에는 

-0.44~-0.61%의 후생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요국들과의 배출

권거래가 교역조건 악화와 우리의 생산감소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와 연계되는 파트너 국가들의 변화를 살펴

보면, 약간의 후생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교역조건과 자원배분의 효율

성 증가로 인한 수혜를 입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실질GDP와 후생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과의 

직접연계는 자체감축에 비해 실질GDP와 후생을 모두 악화시킨다. 다만 배출권 

표 5-25. 배출권 거래 순수입(직접연계 시나리오)
(단위: 백만 달러)

krjp_tr kreu_tr krusa_tr kranz_tr

한국 8,882.34 7,037.60 5,524.39 494.67 

일본 -8,882.38 0.00 0.00 0.00 

EU 0.00 -7,037.90 0.00 0.00 

미국 0.00  -0.20 -5,524.44 0.00 

호주ㆍ뉴질랜드 0.00 0.00 0.00 -4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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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후생변화(직접연계 시나리오)
(단위: %)

EV base krjp_tr kreu_tr krusa_tr kranz_tr
한국 -0.05 -0.61 -0.52 -0.44 -0.09 
일본 -0.97 -0.64 -0.97 -0.97 -0.97 
EU -0.99 -1.00 -0.91 -0.99 -0.99 
미국 -0.91 -0.91 -0.91 -0.88 -0.91 

호주 외 -0.97 -0.97 -0.98 -0.98 -0.91 

표 5-27. 우리나라 실질GDP와 후생변화(직접연계 시나리오)
(단위: %)

지표 구분 base krjp_tr kreu_tr krusa_tr kranz_tr

실질GDP
생산 (A) -0.64 -1.72 -1.54 -1.39 -0.73 

배출권 (B) 0.00 1.01 0.80 0.63 0.06 
합계 (A+B) -0.64 -0.71 -0.74 -0.76 -0.68 

후생 후생변화 -0.05 -0.61 -0.52 -0.44 -0.09 

판매로 인한 순수입이 수출로 계상되어 일부 생산 감소로 인한 GDP의 감소 폭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호주ㆍ뉴질랜드와의 거래제도는 후생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른 주요국과의 연계보다 낮은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배출권 거래규모가 작

아 우리나라의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낮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역관계가 밀접하지 

않아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접연계 시나리오에서는 직접연계 대상국과 우리나라가 거래제도를 통해 연계

했을 경우 양국에 모두 실질GDP와 후생에서의 개선이 발생하는 win-win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어떤 Annex 1국가와 직접연

계를 해도 자체감축 시나리오에 비해 실질GDP와 후생이 악화되기 때문이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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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판매 목적의 추가적인 감축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주요 Annex 1국가들과의 연계는 자체적으로 감

축하는 경우에 비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한편으로

는 우리나라가 배출권 판매를 하게 되면서 생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다

른 한편으로는 배출량을 급감시키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와 교역조건의 악화

를 초래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과의 직접연계 분석에서는 우

리나라와 연계 상대국 모두 득을 보는 조합은 발견할 수 없다.

2) 온실가스/탄소세 및 배출권가격(직접연계 시나리오)

각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들과 직접연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감축목표인 30%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감축을 시행하

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조성된 배출권이 선진국과의 거래제도를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연스럽게 거래당사국의 배출량은 감축목표보다 

높게 된다. 일본의 경우 실제배출량과 배출목표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상당부분 

우리나라와의 배출권거래를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미국이나 EU의 

경우에는 실제 배출량이 목표치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28. 온실가스 감축률(직접연계 시나리오)
(단위: %)

base krjp_tr kreu_tr krusa_tr kranz_tr
한국 -30.00 -44.44 -42.62 -40.90 -31.65 
일본 -51.47 -44.05 -51.47 -51.47 -51.47 
EU -49.81 -49.81 -48.32 -49.81 -49.81 
미국 -55.00 -55.00 -55.00 -54.21 -55.00 

호주ㆍ뉴질랜드 -47.82 -47.82 -47.82 -47.82 -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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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 탄소세/배출권 가격(직접연계 시나리오)
(단위: 달러/톤)

base krjp_tr kreu_tr krusa_tr kranz_tr
한국 33.53 75.57 68.49 62.28 36.93 
일본 111.57 75.57 111.71 111.69 111.59 
EU 74.32 74.33 68.49 74.36 74.33 
미국 64.90 64.90 64.91 62.28 64.90 

호주ㆍ뉴질랜드 41.51 41.51 41.52 41.54 36.93 

배출권 가격의 경우,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거래 시 가격은 약 62~75달러, 

호주ㆍ뉴질랜드와는 약 37달러에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 간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간접연계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감축목표의 일부를 개도국에서 오프셋을 구매하

여 목표달성에 활용하는 경우 우리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되

었다. 주요 개도국으로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교역관계에 있으며 현실적인 CDM 

사업의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교역관계뿐 아니라 에너지 순수출국의 입장에 있는 

ASEAN, 그리고 역시 CEPA로 교역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거대경제권인 인도를 

파트너로 하여, 우리나라의 감축목표인 30%의 절반을 오프셋으로 달성하는 15% 

시나리오와 10%, 5%로 낮춘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비교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감축목표 30%를 모두 달성하는 기본시나리오의 결과를 같이 보고하

였다.

1) 거시경제적 효과(간접연계 시나리오)

먼저 자체적으로 30% 모두를 감축하는 경우와 자체적으로는 25%, 오프셋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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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나머지 5%를 감축하는 경우를 연계 대상국별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 대

한 효과는 자체적으로 30%를 모두 감축하는 경우에 -0.63%였던 실질GDP 변화가 

연계를 통해서 -0.52%로 부정적 효과가 일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

리나라가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5%의 감축목표를 다른 국가의 감축을 통해 조

달하는 경우 다른 거대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후생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자체감축만으로 줄이는 경우에 비해 오프셋을 

활용하는 경우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계국가들도 약간의 후생증

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감축목표의 일부를 오프셋을 

통해 낮은 저감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연계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수출재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져 교역조건이 개선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표 5-30. 실질GDP(자체감축 25% + 오프셋 5%)
(단위: %)

base off_cn5 off_in5 off_as5
한국 -0.64 -0.52 -0.52 -0.52 
중국 -0.05 -0.05 -0.05 -0.05 
인도 0.10 0.10 0.09 0.10 

ASEAN 0.06 0.06 0.06 0.06 

표 5-31. 후생변화(자체감축 25% + 오프셋 5%)
(단위: %)

base off_cn5 off_in5 off_as5
한국 -0.05 0.07 0.07 0.07 
중국 -0.49 -0.48 -0.48 -0.49 
인도 0.14 0.14 0.13 0.14 

ASEAN -0.12 -0.11 -0.11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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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질GDP와 후생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비교한 것으로, 자체감축과 CDM

의 차이는 확연하지만 연계대상국별 차이는 미미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CDM

으로 5%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상대국이 그리 중요한 선택요소가 아니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32. 우리나라의 실질GDP와 후생변화(자체감축 25% + 오프셋 5%)
(단위: %)

지표 구분 base off_cn5 off_in5 off_as5

실질GDP

생산(A) -0.64 -0.40 -0.41 -0.42 

배출권(B) 0.00 -0.11 -0.11 -0.11 

합계(A+B) -0.64 -0.52 -0.52 -0.52 

후생 후생변화 -0.05 0.07 0.07 0.07 

다음 시나리오는 자체적으로 20%를 감축하고 나머지 10%를 오프셋을 통해 감

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역시 비교를 위해 자체감축 30%인 기본 시나리오 결과

를 동시에 보고하였다. 실질GDP의 변화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체감축으로 30%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실질GDP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파트너 국가들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일부 개선되었다. 이 역시 우리의 10% 감축목표가 큰 영향을 주

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5-33. 실질GDP(자체감축 20% + 오프셋 10%)
(단위: %)

base off_cn10 off_in10 off_as10

한국 -0.64 -0.38 -0.39 -0.40 

중국 -0.05 -0.05 -0.05 -0.05 

인도 0.10 0.10 0.09 0.10 

ASEAN 0.06 0.07 0.07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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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변화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뚜렷한 개선을, 파트너 국가들에서는 일부 후

생이 개선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5-34. 후생변화(자체감축 20% + 오프셋 10%)
(단위: %)

base off_cn10 off_in10 off_as10

한국 -0.05 0.16 0.16 0.15 

중국 -0.49 -0.48 -0.48 -0.48 

인도 0.14 0.14 0.13 0.14 

ASEAN -0.12 -0.11 -0.11 -0.09 

앞선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체감축 

30% 달성과 자체감축 20%와 오프셋 10%의 차이는 명확하지만 연계대상별 차이

는 그리 뚜렷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앞서의 시나리오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실질GDP의 개선은 배출권 거래로 인한 순지급보다 생산측면에서의 개선이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체감축 비중이 낮아져 생산 감소효과가 완화된 것으

로 풀이된다.

표 5-35. 우리나라의 실질GDP와 후생변화(자체감축 20% + 오프셋 10%)
(단위: %)

지표 구분 base off_cn10 off_in10 off_as10

실질GDP

생산(A) -0.64 -0.21 -0.22 -0.24 

배출권(B) 0.00 -0.16 -0.16 -0.16 

합계(A+B) -0.64 -0.38 -0.39 -0.40 

후생 후생변화 -0.05 0.16 0.16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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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체적으로 절반인 15%를 감축하고 나머지 15%를 오프셋을 통해 목표

를 달성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실질GDP를 살펴보면 자체감축을 했

을 때의 -0.64%에 비해 오프셋을 통해 절반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0.24~-0.28%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연계 대상별로도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데 특

히 중국과의 간접연계와 ASEAN과의 연계 시 실질GDP의 차이는 0.04%포인트로 

미미하지 않다. 파트너국가들의 경우, 중국이나 ASEAN은 변화가 없지만 인도의 

경우 0.10에서 0.08로 일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6. 실질GDP(자체감축 15% + 오프셋 15%)
(단위: %)

base off_cn15 off_in15 off_as15
한국 -0.64 -0.24 -0.25 -0.28 
중국 -0.05 -0.05 -0.05 -0.05 
인도 0.10 0.10 0.08 0.10 

ASEAN 0.06 0.07 0.07 0.06 

후생변화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서 보여준 것과 비슷하게 중국과의 연계가 가장 

높은 0.24, ASEAN과의 연계가 0.22로 나타나서 기본 시나리오의 -0.0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파트너 국가들의 경우 모두 긍정적인 후생변화를 경험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5-37. 후생변화(자체감축 15% + 오프셋 15%)
(단위: %)

base off_cn15 off_in15 off_as15
한국 -0.05 0.24 0.23 0.22 
중국 -0.49 -0.47 -0.48 -0.48 
인도 0.14 0.14 0.13 0.14 

ASEAN -0.12 -0.10 -0.10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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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표를 비교해보면 앞선 시나리오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체감축비중이 줄어들수록 생산측면에서의 실질GDP 감소 폭이 줄어들고 

대신 배출권 구입으로 인한 GDP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전자가 후

자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자체감축비중이 낮아질수록 실질GDP는 개선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후생 측면에서도 일부만 자체적으로 감축하게 되기 때

문에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5-38. 우리나라의 실질GDP와 후생변화(자체감축 15% + 오프셋 15%)
(단위: %)

지표 구분 base off_cn15 off_in15 off_as15

실질GDP
생산(A) -0.64 -0.07 -0.08 -0.11 

배출권(B) 0.00 -0.17 -0.17 -0.17 
합계(A+B) -0.64 -0.24 -0.25 -0.28 

후생 후생변화 -0.05 0.24 0.23 0.22 

해외 오프셋이 전체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파트너 국가별/CDM 비중별 실질GDP를 살펴보면, 오프셋의 비중이 높아

질수록 실질GDP는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

이고 인도가 그다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의 연계

를 통해 실질GDP의 변화는 없지만 약간의 후생증가를 경험하게 되므로 연계 가능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조합으로는 인도의 경우 실질GDP와 후생이 모두 

감소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와 연계를 추진할 유인이 없으며, ASEAN의 경우 실질

GDP는 변화가 없지만 후생의 감소폭이 -0.12%에서 -0.08%로 줄어들어 연계를 

추진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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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9. 실질GDP(간접연계 시나리오)
(단위: %)

실질 GDP 중국 ASEAN 인도

30% 국내감축 -0.64 -0.64 -0.64 
25% 국내감축 + 5% 오프셋 -0.52 -0.52 -0.52 

20% 국내감축 + 10% 오프셋 -0.38 -0.39 -0.40 
15% 국내감축 + 15% 오프셋 -0.24 -0.25 -0.28 

후생변화의 측면을 살펴보면, 해외 오프셋의 비중에 따라 후생이 개선되는 현상

과 중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라는 점이 동일하게 도출된다. 

두 지표를 동시에 살펴보면, 실질GDP의 경우에는 여전히 (-)증가율을 보이지만 

후생은 감축목표의 일부라도 개도국과의 간접연계를 통해 달성하게 되면 (+)로 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대개도국 간접연계는 생산의 감소폭을 완화시

키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일부 교역조건을 개선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오프셋을 통한 간접연계 대상으로 중국과 ASEAN, 인도를 고려한 시나리

오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어느 국가와 연계를 하든

지 실질GDP와 후생에서의 개선이 예상되었으며, 자체감축비중이 낮아질수록 중국

과의 연계가 여타 국가와의 연계보다 실질GDP와 후생을 더 향상시키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연계상대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체감축비중이 높아질수록 중국과 

표 5-40. 후생변화(간접연계 시나리오)
(단위: %)

후생수준 중국 ASEAN 인도

30% 국내감축 -0.05 -0.05 -0.05 
25% 국내감축 + 5% 오프셋 0.07 0.07 0.07 

20% 국내감축 + 10% 오프셋 0.16 0.16 0.15 
15% 국내감축 + 15% 오프셋 0.24 0.23 0.22 



246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ASEAN은 실질GDP에는 변화가 없으나 후생이 개선되는 반면, 인도의 실질GDP와 

후생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와 연계되는 경우에 오히려 실질GDP와 후생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연계의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좋은 연계 파트너

이고, 중국보다 ASEAN이 연계로 인한 후생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ASEAN보다는 중국과 인도가 보다 바람직한 연계

대상국이지만 인도의 입장에서는 연계를 할 유인이 없으므로 중국과의 오프셋을 

통한 연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온실가스/탄소세 및 배출권가격(간접연계 시나리오)

간접연계 시나리오별로 오프셋의 비중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우

리나라는 자체감축할당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프셋을 통해 남은 감축할당을 채

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를 국내감축하고 5%를 오프셋을 활용하는 경우 실제

배출량은 -25.05%로서 거의 대부분이 자체감축으로 달성된 부분이며, 나머지 5% 

중에서 4.5%를 오프셋을 통해 감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자체

감축목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5% 정도를 자체적으로 감축하고 우리나라와 

오프셋으로 연계되는 경우 약간의 추가감축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와 

ASEAN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오프셋을 하는 부분에 비례하여 감축률이 정해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1. 온실가스 감축량(간접연계 시나리오)
(단위: %)

대중국 연계 대인도 연계 대ASEAN 연계

한국 중국 한국 인도 한국 ASEAN
25% 국내감축 + 5% 오프셋 -25.05 -15.27 -25.12 0.46 -25.37 3.41 

20% 국내감축 + 10% 오프셋 -20.10 -15.44 -20.28 -0.69 -20.92 1.67 
15% 국내감축 + 15% 오프셋 -15.16 -15.61 -15.51 -1.82 -16.70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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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국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세와 오프셋 국가별 배출권 거래 가

격을 살펴보면〔표 5-42〕와 같다. 국내 탄소세의 경우 25% 자체감축 시 톤당 

24.76달러에서 15% 자체감축 시에는 톤당 12.39달러로 줄어들었다. 연계국가별 

배출권 가격은 중국이 가장 낮은 0.03~0.1달러로 매우 낮았고, 가장 높은 ASEAN

의 경우 0.56~1.71달러로 형성되었다. 이 가격은 전 세계적 배출권거래제의 가격

이 약 4.17달러에서 결정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의 오프셋 사업을 통해 낮은 저감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

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표 5-42. 국내 탄소세와 배출권가격(간접연계 시나리오)
(단위: 달러/톤)

국내탄소세 대중국 연계 대인도 연계 대ASEAN 연계

25% 국내감축 + 5% 오프셋 24.76 0.03 0.15 0.56 
20% 국내감축 + 10% 오프셋 17.86 0.07 0.30 1.13 
15% 국내감축 + 15% 오프셋 12.39 0.10 0.46 1.71 

바. 지역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절충 시나리오에서는 선진국과의 직접연계와 개도국과의 간접연계를 동시에 활

용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들을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시나

리오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감축목표 중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체감축하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목표를 중국, ASEAN 등과 오프셋 사업을 통해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1) 거시경제적 효과 (절충 시나리오)

자체적으로 전부를 감축하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한국과 일본은 연계 개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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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실질GDP의 개선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ㆍ중ㆍ일 또는 ASEAN+3의 조합에서 약간의 손실을 예상할 수 있고, ASEAN

의 경우에는 한ㆍ일과의 조합에서는 일정부분 GDP의 증가를, 한ㆍ중ㆍ일 모두와

의 조합에서는 GDP 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3. 실질GDP(절충 시나리오)
(단위: %)

base off_krchjp off_krjpase off_krjpchas
한국 -0.64 -0.25 -0.40 -0.25 
중국 -0.05 -0.06 -0.05 -0.06 
일본 -1.22 -0.46 -0.53 -0.46 

ASEAN 0.06 0.07 0.11 0.07 

후생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중국과 

ASEAN은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긍정적이나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ASEAN

의 경우에는 중국과 동시에 연계되는 경우와 홀로 한ㆍ일과 연계되는 경우 후생의 

변화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4. 후생변화(절충 시나리오)
(단위: %)

base off_krchjp off_krjpase off_krjpchas

한국 -0.05 0.21 0.15 0.21 

중국 -0.49 -0.43 -0.47 -0.43 

일본 -0.97 -0.15 -0.21 -0.15 

ASEAN -0.12 -0.08 -0.03 -0.07 

우리나라의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해보면, 절충안은 자체감축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연계대상과 관련해서는 ASEAN보다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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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계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중국과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ASEAN과의 추가

적인 연계는 실질GDP나 후생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5. 우리나라의 실질GDP와 후생변화(절충 시나리오)
(단위: %)

지표 구분 base off_krchjp off_krjpase off_krjpchas

실질GDP

생산(A) -0.64 -0.09 -0.24 -0.08 

배출권(B) 0.00 -0.17 -0.16 -0.17 

합계(A+B) -0.64 -0.25 -0.40 -0.25 

후생 후생변화 -0.05 0.21 0.15 0.21 

우리나라는 절충시나리오에서 일본과 함께 중국과 연계하거나 ASEAN+3가 한ㆍ
일 ASEAN보다는 좋은 조합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본 또한 중국을 포함한 조합

이 실질GDP와 후생을 보다 개선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ㆍ
중ㆍ일 또는 ASEAN+3보다는 한ㆍ중 ASEAN의 조합에서 실질GDP가 더 증가하

지만 후생의 경우에는 한ㆍ중ㆍ일 또는 ASEAN+3가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SEAN의 입장에서 한ㆍ중ㆍ일보다는 ASEAN+3가, 그보다는 한ㆍ일 ASEAN이 

더 실질GDP와 후생의 개선을 가져오지만 어느 조합도 연계가 없는 경우보다는 나

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후생을 고려하여 행동한다

면 한ㆍ중ㆍ일 또는 ASEAN+3가 적합한 연계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중국이 실질

GDP만 고려한다면 한ㆍ일 ASEAN이 차선이 될 것이다.

2) 온실가스/탄소세 및 배출권가격(절충 시나리오)

각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률에서는 우리나라가 한ㆍ일+ASEAN과의 조합에

서 감축률이 자체감축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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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상태의 연계보다는 중국과의 연계 시나리오에서 감축률이 낮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비해 그 차이가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매우 커서 자체적으로 일부만 감축해도 한국과 일본의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배

출권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지만, ASEAN은 경제규모가 중국에 비해 작은 편

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감비용이 높은 일본에 판매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따라

서 우리나라는 충분한 배출권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ASEAN도 

중국이 동시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배출저감노력을 거의 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어 중국의 감축으로 한국과 일본의 목표를 채우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5-46. 온실가스 감축률(절충 시나리오) 
(단위: %)

base off_krchjp off_krjpase off_krjpchas

한국 -30.00 -15.49 -20.68 -15.45 

중국 -15.10 -16.83 -15.24 -16.69 

일본 -51.47 -26.09 -29.25 -26.07 

ASEAN 5.22 4.41 -10.45 3.37 

시나리오별 국내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가격형성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으로 감축목표의 절반을 감축하기 위한 탄소세부과가 이전과 비교하

여 매우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전부 자체감축할 경우 100달

러가 넘었던 탄소세가 톤당 27.05달러로 대폭 하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이 연계대상국으로 들어오면 ASEAN과 할 경우의 6.37달러에 비해 매우 낮은 

0.34~0.37달러에서 배출권 가격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국이 ASEAN에 비해 저감비용이 낮고,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ASEAN보

다는 주로 중국과의 오프셋 사업을 통해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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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7. 탄소세와 배출권가격(절충 시나리오)
(단위: 달러/톤)

한국/일본
자체절반감축

off_krchjp off_krjpase off_krjpchas

한국 12.07 0.37 6.37 0.34 
중국 0.37 0.34 
일본 27.05 0.37 6.37 0.34 

ASEAN 6.37 0.34 

4. 소결

가.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연계대상별 시나리오를 구성하

고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에 에너지부문을 추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GTAP-E 모형의 한계와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

라의 감축목표가 2020년 대비 30%인데 비해 본 분석에서는 정태 모형을 사용하

고 있기 때문에 외생적 성장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업데이트를 실시, 2020년 세계

를 구축하였고 여기에 Annex 1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그 효과

를 살펴보았다.

본 분석에서는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 그룹을 구성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

다. 기본시나리오 그룹에서는 우리나라가 감축목표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여,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주요 Annex 1국가들과 연계하는 경우 및 

전 세계적으로 연계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는 러시아가 Annex 1국

가임에도 높은 감축목표를 이행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경

우를 가정하였다. 하지만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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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자체적으로 감축목표를 공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였다. 즉 러

시아를 비롯한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들이 공표한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기본 시나리오들을 다시 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적합한 연계 상대국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선진국 직접연계 시나리오를 구

성하여 일본, EU, 미국 및 호주/뉴질랜드 간 양자 연계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대개

도국 간접연계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감축목표의 일부를 오프셋을 통해 충당하

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중국, 인도 및 ASEAN과 오프셋 사업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절충안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각국의 목표 절반을 오프

셋을 통해 충당하고 그 대상으로 중국, ASEAN, 중국과 ASEAN을 고려하는 경우

를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연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

해 우리나라와 연계되는 상대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연계조합을 살펴보았다. 이 연

계조합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연계 상대국도 연계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

우보다 낫다는 점에서 이 조합이 전략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연계 

시나리오별로 이러한 조합을 모색하여 전략적 연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기본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경우에 비해 주요 Annex 1국

가들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에게 배출권을 판매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체감축

목표보다 과도하게 감축을 시행하게 되어 생산이 감소하고 그 결과 실질GDP가 감

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감축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이 커져 되어 후생수준 또한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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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이행할 수 있게 되기 때

문에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부분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등 개도국의 동참은 전 세계적 거래제도하에서 배출권거

래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그 외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대선진국 직접연계

선진국과의 직접연계 시나리오는 일본, EU, 미국 및 호주/뉴질랜드와 양자간 연

계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 경우는 앞선 기본시나리오

에서 주요 Annex 1국가들과 연계하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상대

적으로 경제규모와 교역관계가 작은 호주/뉴질랜드의 경우가 그나마 부정적 효과

가 가장 작게 분석되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기본시나리오의 결과를 가져온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는 모든 조합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결과가 예

상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한 주요 선진국과의 직접연계는 바람직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혹은 우리나라보다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선진국과 비경제적

인 이유로 직접연계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수출쿼터 설정 혹은 수입배

출권에 대한 효과할인 등과 같은 연계효과 조정 메커니즘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대개도국 간접연계

개도국과의 간접연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감축목표인 30%의 

일부인 5%, 10%, 15%를 개도국에서의 오프셋 사업을 통해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간접연계 대상국으로는 중국, 인도, ASEAN을 고려했다. 분석결과, 자

체감축비중이 낮아지고 해외 오프셋을 통한 감축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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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자체감축비중이 낮아질수록 중국이 가

장 좋은 연계 대상국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의 감축비용이 낮고 따라서 해외 

오프셋을 통한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게 형성되어 우리나라가 감축의무 때문

에 생산을 줄일 필요가 없어지며, 무리한 감축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연계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계대상

으로 ASEAN보다는 경제규모가 큰 인도나 중국이 바람직하나, 인도의 경우 우리

나라와 연계할 때보다는 하지 않는 경우에 실질GDP가 증가하므로 중국과의 연계

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절충시나리오를 통한 혼합연계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직간접 연계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절충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각국의 감축목표의 절반은 자체적으로, 나

머지 절반은 개도국과의 간접연계를 통해 달성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계시나리오로 한ㆍ중ㆍ일, 한ㆍ일 ASEAN, ASEAN+3를 고려하였다. 분석결

과, 한ㆍ일은 중국과 또는 중국/ASEAN과 동시에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의 간접연계의 결과와 유사하게 중국이 가장 저감비용이 낮고 

경제의 규모가 커서 일부의 감축으로 한국과 일본의 목표량을 충당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감축목표의 나머지 절반을 대부분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생산을 줄일 필요도 없어지고 감축의무로 인한 자원의 왜곡된 

배분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중국은 연계를 하는 경우 실질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후생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중국이 연계전략에 

후생의 변화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한ㆍ중ㆍ일 또는 ASEAN+3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실질GDP에 기반하여 행동할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한ㆍ일 ASEAN의 조합이 차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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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언

일반균형분석을 통하여 연계의 효과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

본적인 방향 면에 있어, 배출권시장에서의 효과만을 고려하는 부분균형분석의 결

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보인다. 즉, 우리나라보다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선진

국과의 연계는 GDP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낮은 선진국과의 연계

는 GDP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일반균형의 결과와 부분균형 결과의 유사성은 

우리나라의 교역구조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적인 경향은 아니다. 더구나 본 장

에서 살펴본 일반균형분석의 결과는 연계의 효과 이면에 있는 원인을 배출권판매

수입, 교역조건, 자원의 효율적 분배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어 부분균형분석의 한계

를 보완하였다. 특히, 연계조합이 다양할 경우 일반균형분석의 중요성이 두드러지

는 것으로 보인다(Carbone et al. 2009). 

Lipsey and Lancaster(1956)에 의해 지적된 ‘차선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second best)’의 문제는 무역이론에서 다시 Bhagwati(1969)에 의해 궁핍화 성장이

론(immiserizing growth theory)으로 체계화되었다. 일반적으로 궁핍화 성장은 (1) 

국가의 성장이 수출산업에 치중되어 있을 때, (2) 무역의존성이 심하여 교역조건 

효과가 수출가능 상품의 더 높은 공급에서 오는 이익을 상쇄할 만큼 클 때, (3) 수

출산업의 성장이 초기 산출물-가격 비(initial product-price ration)로 수입산업의 

생산을 감소시킬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Bhagwati and Brecher 1982). 이러

한 Bhagwati의 이론은, 국제탄소시장의 형성이 기존 무역구조에 하나의 새로운 시

장영역을 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역정책뿐 아니라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정

책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즉 연계전략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연계로 인하

여 발생되는 배출권의 수출입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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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전망이 가능하

지만, 당분간은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적 합의로 출발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

차 포괄적인 수준의 국제규범으로 진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

도기적 기간 혹은 다자규범의 형성과정에서 전개될 기후변화에 관한 양자적 협의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다자간 협상방식의 경우에는 주요국이 아니라면 전략이 수동적으로 되는 경향

이 있다. 특히 규모면에서 소규모이고 입장이 중간자적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

본 협상전략이 사안별 공ㆍ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기 쉽다. 하지만 양자협

상은 협상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화되어 모든 협상참가국의 보다 능동적인 전략수

립이 요구된다. 즉 양자간 협상은 다자간 협상에 비해 상대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감축의무에 대한 국가분류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적 

위치는 포스트교토체제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긴장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인 바, 양자간 협상방식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협상수단 혹은 협력수단의 다양

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기후변화정책들 중 국제적 협력수단으로서 탄소시장의 연계에 초

점을 맞추었다.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가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개념, 현황, 그리고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협상전략으로 연

계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병행하였다. 

부분균형분석 중 간접연계와 관련하여 Flachsland et al.(2009a)의 모형을 기본

으로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높고 

감축목표는 낮은 국가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공통오프셋시장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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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와 비교하여 한계저감비용이 높거나 감축목표가 낮은 국가들과 탄소 크레디

트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따라서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CDM 등의 국제오프셋시장을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차별화하는 ‘국제오프셋 세분

화’를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의무감축국 재분류 논의에 있어 개도국 세분화 압력

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프로젝트의 지역적 편재성 등의 지적

을 받고 있는 CDM 제도의 개혁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부

분균형을 통한 직접연계전략 분석에서는 Rehdanz and Tol(2005)의 모형을 기반으

로 직접연계로 인한 충격완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 모형을 소개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입배출권에 대한 할인 등과 같은 질적 제한조치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자국의 감축노력과 제한조치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향후 관련

조치 도입 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일반균형분석에서는 GTAP-E 모형을 사용하여 적합한 연계대상국을 모색하였

다. 이를 위해 직접연계 및 간접연계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였고, 분석 결과

를 토대로 게임이론적 접근을 위한 우리나라와 연계대상국들 간의 보상구조

(payoff structure)를 구성하였다. Nash 균형을 찾기 위하여 연계가 우리나라뿐 아

니라 연계대상국에도 이익이 되는 조합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국 

상호간 이익은 연계성립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127)     

2. 연계전략 추진 로드맵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포스트교토체제가 정착되어 나가는 연계

전략을 각 단계별로 제시하였다.〔그림 6-1〕에서 횡축은 교토체제가 종료되는 

127) 비경제적 이유로 연계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적 분배는 연계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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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직후부터 시작하여 시간 순으로 포스트교토체제의 형태에 대한 전망과 관

련한 중요단계별로 나누어 구분되어 있다. 종축은 국내 탄소시장과 관련한 제도정

비, 간접연계전략, 직접연계전략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이고 중첩적인 전략

조합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그림 6-1. 연계전략 추진 로드맵

먼저, 본 연구는 포스트교토체제가 다자간 기후변화규범의 기본적 사항만을 담

은 상황에서 시작할 것으로 상정하였다(2012년 말, COP18의 종료 시점). 이 단계

에서는 본격적인 탄소시장의 연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검증ㆍ보고

(MRV)체계와 인벤토리 구축 등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후 국제적 논의가 점차 다자간 규범을 양자간 협력으로 보완하

려는 움직임으로 모아지는 단계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해외 배출권이 

유통될 경우를 대비해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추었는지 또는 적절한 

MRV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262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또한 간접연계전략 측면에서 기존의 CDM 및 JI 외에 새로운 오프셋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단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된 CERs 등의 관리를 본

격화하고 다자간에 인정되는 새로운 오프셋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양자간 협력이 본격화되는 중기에는, 연계에 장애를 초래하는 설계변수에 유연

성을 제고해야 한다. 간접연계 차원에서는 다자간 신규오프셋을 본격적으로 확보

해야 한다. 또한 국가감축목표 달성수단으로 양자간 크레디트의 활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중국, ASEAN 

등)에 양자간 크레디트 투자를 타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연계의 효과가 큰 

직접연계의 경우, 이 시기에는 소규모 경제권(뉴질랜드, 호주) ETS 혹은 지역 

ETS(RGGI 등)와의 연계를 통하여 연계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연계경험을 축

적해야 한다. 양자간 직접연계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일방향 직접연계

를 대안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노르웨이 ETS가 Phase 1 당시 EU 

ETS와 일방향 연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간 연계가 성숙기에 이르는 단계에서는 직접연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우리나라도 축적된 연계경험을 기반으로 연계효과 극대화를 위해 거대경

제권(EU 및 미국 등) ETS와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완만한 직접연계

충격 흡수를 위해 연계효과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간접연

계전략 차원에서는 다자간 오프셋과 양자간 오프셋 간의 관계설정 문제가 본격적

으로 이슈화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감축목표 및 감축행동에 대한 구분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는 다자간 오프셋 시장의 세분

화를 제안하여 양자간 오프셋과 다자간 오프셋 간 갈등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우리

나라에 유리한 방안을 포스트교토체제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이 시점에서는 

세계적인 양자간 협력의 경험은 지역협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아시아 탄소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균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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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주변국들과의 연계조합이 

우리나라에 바람직할 뿐 아니라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자간 혹은 지역간 연계를 통해 형성된 분할된(fragmented) 형태

의 국제탄소시장은 다자간 협약을 통한 조화의 필요성을 촉발시키고, 이에 따라 국

제사회는 포괄적 다자협약 타결을 위한 논의에 정치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계에서는 주요 국가들과의 직접연계 그리고 동아시아 탄소시장 구축을 통하

여 우리나라가 국제탄소시장의 허브(hub) 역할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역할론은 이후 형성될 새로운 포괄적 기후변화

체제 정착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이해반영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3. 결언

본 연구는 포스트교토체제의 법적 성격이 불확실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나

라가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보고서는 포

스트교토체제가 느슨한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력이 보완되는 형태로 한동

안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였다. 

본 연구가 이러한 시나리오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할 때 

이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응방안들 중 지금까지 

국내연구가 미진한 주제인 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가장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교토체제가 느슨한 다자체제로 시작될 것이라는 가정은 배

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가 의미 있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다. 포스트교토체제

가 교토의정서와 같은 포괄적 합의의 형태로 전개될 경우에는 연계전략 로드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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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전략의 구성이 단지 단순화될 뿐, 합의의 구체성으

로 인한 높은 시장예측가능성이 오히려 연계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연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계로 인한 공동(共同) 규제가 각 연계국의 개

별 필요에 최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경제가 이질적

으로 남아 있을수록 각국은 단기 충격에 개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는 것이다. 여기서 연계는 최적 통화지역이론128)과 유사한 면을 가진다. 즉 연계는 

전체 효율성 향상과 규제당국의 개입력 약화라는 상충관계(trade off)를 내포한다. 

연계로 인해 자국 거래시스템의 통제권이 축소되는 문제는 국제무역에서 한 국

가의 개방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의 특정한 예로 볼 수 있다. 한 국가가 자국이 생

산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세계경

제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며, 이 경우 통제권 증대와 경제적 후생의 감소는 

일정한 상충관계가 있다. 연계가 자국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감소시킨다 

해도, 통제권은 연계 이전에 이미 배출집약적 상품의 무역을 통한 다른 시스템들과

의 연결에 의해 어느 정도 제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경제적 밀접도가 

높은 EU 회원국들이 EU ETS를 만드는 대신 서로 분리된 총량규제 시스템을 가

지고 있다면 유럽 내 배출집약 상품 간 경쟁을 통하여 이들 시스템은 상호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 상대적인 경제적 밀접도가 낮은 호주와 미국

이 총량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이들 

시스템은 서로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배출권 시장에 관한 분석은 무역ㆍ투자 등과 같은 다른 측면의 

시장들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는 복잡한 주제이다. 연계는 관련 이슈의 다양성으

로 인해 그 순효과를 결정하려면 각 이슈별 영향을 정량화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

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연계는 이론적으로 일견 그 효과가 매우 명확해 보이지

128) Mundell(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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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조심스러운 사례특정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주제이다. 특히 연계상대국, 보다 

크게는 연계상대그룹 결정단계에서 환경ㆍ경제ㆍ정치적 차원의 포괄적 검토가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극화되는 국제역학관계 속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포스트교토체제에 대비하여 새로운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여러 전

략 가운데 특히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의 의미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연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모두 망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연계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앞으로 각 세부이슈별로,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보다 폭넓고 심도 깊은 연구

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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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Linkage Strategies for Korean ETS in Post-Kyoto Regime

Jeongmeen Suh, Young Gui Kim, Ji Hyun Park, Jeong Gon Kim, 
and Hye Yoon Keum

There can be various views about what a concrete form of the post-Kyoto 

regime will look like. However, in any cases, we may anticipate we will 

experience a certain period of time before it is completely settled down as a 

comprehensive legal form. This research presumes that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architecture will evolve into comprehensive level of international 

norm, but gradually. And in the meantime, the multilateral agreement will be 

in a loose-shape compared to Kyoto Protocol and it will be complemented by 

bilateral treaties. This stud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bilateral cooperation 

during a transitional period of multilateral norm formation. In this study, one 

of such bilateral cooperations we focus on is ETS (Emission Trading Schemes) 

linkage between at least two different countries or regions.  

ETS linkage is attractive to policy makers in that the linkage expands the 

size of permit market which leads the reduction of total abatement costs in 

both markets. Such a cost reduction enhances the effectiveness of persu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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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est groups against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cap and trade system. 

In addition, by equalizing carbon price among linked schemes, linkage can 

weaken carbon leakage problem and competitiveness concern. 

In terms of directions,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linkage; direct and 

indirect linkage. If the only concern is abatement cost reduction, linking between 

two schemes is more effective than sharing a common scheme between two 

separated schemes. The advantages of indirect linkage is from its one-way 

directional property. When a link is one-way directional, it is easier to be 

disconnected whenever a linkage brings an undesirable consequence, such as a 

huge volatility of  carbon price in the linked scheme. Especially, in the early 

stages of formation of a new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greement, it is 

required to respond flexibly to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policy environment. 

In short run, from this reason, indirect linkage is preferable to ensure the policy 

sovereignty. And direct linkage is suitable to a long run policy.

In discussion of a short-run linkage strategy, we suggest offset market 

differentiation; breaking down common credit systems by country' abatement 

technology level. When several ETSs share a common credit system, like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fits from the linkage are distributed 

into each country unevenly. A bigger share of linkage benefit goes to a 

country which has a higher marginal abatement cost or a higher reduction 

target. International offest market segmentation may eliminate such an uneven 

distribution of linkage benefit. As well as it makes developing countries easier 

to participate in  reduction efforts, it would be consistent with a fundamental 

principle of U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mmon but differentiated 



Executive Summary  277

principle.’ 

For a long-run linkage strategy, we examine both partial an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In our partial equilibrium model, we found that cost 

containment measures such as imported permit discount may help a country to 

maintain its environmental policy autonomy in some degree.  

To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 of linkage on overall economy beyond 

permit market, we use a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specifically 

GTAP-E. In case of indirect linkage, we consider a part of Korea’s national 

reduction target (BAU 30% by 2020) to be implemented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which may describe mutual recognition by bilateral agreement as 

well as purchasing CERs in UN framework. The bigger portion of reduction 

target is implemented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 less economic burden 

on Korea. It is because mitigation cost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lower than 

those in Korea to reduce the same emission, which enables Korea to avoid the 

necessity of production reduction to reach the target. The result shows that 

both ASEAN and China are suitable linkage partners of Korea meaning that 

both Korea and linked countries get better off by linkage. In case of indirectly 

linking to India, we may expect India would be reluctant to link since India 

suffer a slight real GDP loss by linkage, though Korea gets better off.   

In case of direct linkage, we consider Annex 1 countries which have 

already introduced or will introduce ETS in near future. In general, Korea will 

experience both real GDP and welfare loss by such direct linkages to countries 

with a higher marginal abatement costs. This result is similar to that of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but the reasons are more complex. Besides decrea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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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activity to sell out permits, terms of trade effect and in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interrupted.

Finally, it is considered that regional linkage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in East Asia. Specifically, combinations of Korea-China-Japan, 

Korea+Japan+ASEAN, ASEAN +3 are considered. The result shows us that 

Korea-China-Japan and ASEAN+3 are preferable to Korea and Japan. In those 

cases, China experience decrease in real GDP but welfare gain. It implies that 

likelihood of climate change cooperation in East Asia through ETS linkage 

will depend on how much China consider change in social welfare compared 

to that in real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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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김양희ㆍ강유덕ㆍ손기태ㆍ김은지ㆍ이현진

10-26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정지원ㆍ권 율ㆍ한바란ㆍ정지선ㆍ박수경ㆍ이계우

10-27 전략적 동반자시대의 한ㆍ러 경제협력 구상 / 

정여천ㆍ황지영

09-01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정성춘ㆍ이형근ㆍ권기수ㆍ이철원ㆍ오태현ㆍ김진오ㆍ이순철

09-02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

으로 / 박영호ㆍ이철원ㆍ권기수ㆍ정재완ㆍ황지영

￭ 2009년



09-03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 

방향 / 최낙균ㆍ이경희ㆍ김정곤

09-04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

방안 / 김준동ㆍ강준구ㆍ김혁황ㆍ김민성ㆍ이성봉

09-05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 정형곤ㆍ이성봉ㆍ나승권

09-06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

을 중심으로 / 김한성ㆍ조미진ㆍ정재완ㆍ김민성

09-07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 

김상겸ㆍ박인원ㆍ박순찬

09-08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ㆍ강준구ㆍ금혜윤

09-09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 

성한경ㆍ박혜리ㆍ남호선ㆍ양주영

09-10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 

서진교ㆍ최낙균ㆍ박지현ㆍ이창수ㆍ박순찬

09-11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 권 율 외

09-12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 

이창재ㆍ김한성ㆍ방호경ㆍ노유연

09-13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

적 조정 / 윤덕룡ㆍ문우식ㆍ송치영ㆍ유재원ㆍ이영섭ㆍ채희율

09-14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 

이동은ㆍ송원호ㆍ오승환

09-15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윤덕룡ㆍ허 인ㆍ오승환ㆍ이호진

09-16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 

오용협ㆍ최창규ㆍ박영준ㆍ김연실

09-17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 / 

윤덕룡ㆍ오승환ㆍ이호진

09-18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 

이승신ㆍ윤창인ㆍ박월라ㆍ여지나ㆍ배승빈ㆍ박민숙ㆍ조현준



09-19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 정성춘ㆍ김양희ㆍ

김규판ㆍ이형근ㆍ김은지

09-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 

권기수ㆍ김진오ㆍ고희채

09-21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조명철ㆍ김지연ㆍ홍익표ㆍ이종운

09-22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 

박영호ㆍ정지선ㆍ허윤선

09-23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1, 2, 3권) / 

이장규 외 

08-01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 김준동 외

08-02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 

김상겸ㆍ유재원ㆍ한홍렬ㆍ김수이ㆍ이상현

08-03 한ㆍ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 

이장규ㆍ이준규ㆍ이승신ㆍ여지나ㆍ배승빈

08-04 한ㆍ중ㆍ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 최낙균ㆍ정형곤ㆍ김한성

08-05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 

서진교ㆍSherzod Shadikhodjaevㆍ이경희ㆍ박지현ㆍ윤창인

08-06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ㆍ송백훈ㆍ강준구

08-07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 

정 철ㆍ김정렬ㆍ김혁황ㆍ성한경

08-08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 

임혜준ㆍ김정곤ㆍ박혜리ㆍ이홍식

08-09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 

김한성ㆍ조미진ㆍ정재완ㆍ김민성

08-10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 

현혜정ㆍ김혁황ㆍ박철형ㆍ성한경

08-11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 

조종화ㆍ강삼모ㆍ이인구

￭ 2008년



08-12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 

오용협ㆍ백승관ㆍ김연실

08-13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 

지만수ㆍ박월라ㆍ이승신ㆍ박현정ㆍ최의현

08-14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ㆍ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 

김양희ㆍ정성춘ㆍ이형근ㆍ김은지

08-15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 

이재영ㆍ이순철ㆍ황지영ㆍ이종문

08-16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이준규ㆍ김종혁ㆍ고희채

08-17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ㆍ김원호ㆍ권 율ㆍ김진오ㆍ박수완

08-18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 

박복영ㆍ이계우ㆍ이순철ㆍ정지선ㆍ박수경

08-19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 

박영호ㆍ박복영ㆍ권 율ㆍ허윤선

08-20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ㆍ홍익표ㆍ김지연

07-01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흥종ㆍ권 율ㆍ박복영ㆍ정성춘ㆍ이성봉 외

07-02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ㆍ이홍식 외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ㆍ김혁황ㆍ김민성ㆍ박철형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07-06 한ㆍ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ㆍ박제훈

￭ 2007년



07-08 한ㆍ중 교역 특성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ㆍ이장규ㆍ박현정ㆍ여지나ㆍ배승빈ㆍ조현준

07-09 한ㆍ중 금융ㆍ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구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ㆍ오용협ㆍ원동욱ㆍ나승권

07-10 한ㆍ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ㆍ이형근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ㆍ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ㆍ최윤정ㆍ정재완ㆍPrabir De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ㆍ채 욱ㆍ한홍렬ㆍ신현준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ㆍ채 욱ㆍ이제민ㆍ이 근ㆍ이상철



서정민(徐廷珉)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 석사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jmsuh@kiep.go.kr)

저서 및 논문

“Economics of Open Innovation: A 
Dynamic Aspect” (2009)

“Determinants of Exports: Productivity 
or Fixed Export Costs”(공저, 2010) 외 

김영귀(金榮貴)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現, E-mail: yg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Determinants of Exports: Productivity 
or Fixed Export Costs”(공저, 2010) 외

박지현(朴芝賢)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h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공저, 2009)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공저, 2008) 외

김정곤(金廷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국제통상학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g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공저, 2008)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공저, 2009) 외

금혜윤(琴惠允)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연구원

(現, E-mail: hykeum@kiep.go.kr)

저서 및 논문

｢VAR 모형을 이용한 한일 FTA 분석｣ 
(2005)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저, 2009) 외



연구보고서 10-03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2010년 12월 27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蔡    旭

발 행 처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327-9  94320    정가 10,000원

978-89-322-1072-8(세트)



발발간간자자료료회회원원제제 안안내내

䦭본연구원에서는 본원의연구성과에 관심있는專門家, 企業및一般에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내용을전달하

기위하여「발간자료회원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䦭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

게구입하실수있습니다.

䦭회원 종류 및 연회비

䦭가입방법

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출판팀

연회비납부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䦭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본연구원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보급됩니다.

·모든회원은회원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세미나및정책토론회에무료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절
취
선

회원종류

S 

A 

배포자료

외부배포발간물일체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발발간간자자료료회회원원제제 가가입입신신청청서서

기관명

(성명)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회원분류 (해당난에 䢀표시를하여주십시오)  

기 관 회 원 䦠

개 인 회 원 䦠

연 구 자 회 원 䦠

(한글)

(영문: 약호포함)

우편번호

전화
FAX

(한문)

종목

E-mail :

* 회원번호

특기사항

* 갱신통보사항

(* 는기재하지마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다극화되는 기후변화체제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협상전략으로서의 탄소시장 연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 의미
	1. 기본개념
	가. 배출권거래제
	나. 본 연구에서의‘국제탄소시장’개념
	다. 탄소시장의 연계

	2. 국제적 연계의 일반적 장단점
	가. 연계의 장점
	나. 연계의 단점 

	3. 연계의 종류와 효과
	가. 연계방식별 종류와 효과
	나. 연계대상별 종류와 효과

	4. 연계추진에서 유의점
	5. 포스트교토체제 형성과정에서 연계의 역할
	가. 연계의 역할과 한계
	나. 연계의 의의: 다자간 규범의 협상준거
	다. 연계 촉진을 위한 다자간 규범의 요소


	제3장 단기연계전략: 간접연계
	1.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 
	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주요 배출권 수요국의 배출 현황 및 감축목표
	다. 교토 메커니즘과 국제배출권거래제도
	라. 탄소배출권 수요ㆍ공급 전망

	2. 간접연계의 대상: 국제오프셋
	가. 오프셋과 연계의 관계
	나. CER: 중국의 CDM 정책을 중심으로
	다. 동구권 국가와 AAU
	라. 기타 국제오프셋시장

	3. 간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단기연계전략으로서의 간접연계
	다. 간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4. 전략적 시사점: 국제오프셋의 세분화
	가. 한국과 국제오프셋
	나. 개도국 세분화 논의
	다. 세분화 압력의 전략적 활용
	라. 소결


	제4장 중장기 연계전략: 직접연계
	1.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설계변수
	가.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Provisions)
	나. 이월 및 차입
	다. 등록 및 신규 진입퇴출자 규정
	라. 이행기간 차이
	마. 배출권 할당방식 
	바. 대상 온실가스 종류 및 대상 산업
	사. 감축목표의 상대적 엄격성
	아. 강제의 엄격성
	자. 오프셋(offset) 허용 범위
	차. 집약도 사용여부
	카. 비용억제수단(cost containment measures)

	2.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가. 제도현황
	나. 국제적 연계 가능성 및 전망

	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가. 연방안 
	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다. 전망 및 시사점

	4.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가.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나. 의무적 총량제한방식 배출권거래제도
	다. 전망

	5. 뉴질랜드와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가.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
	나.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다. 전망

	6. 직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직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7. 소결 
	가. 직접연계전략의 기본방향 
	나. 직접연계 평가기준: EU ETS의 경우
	다. 시사점
	라. 한계


	제5장 연계적합 상대국의 모색
	1. 개요
	2.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가. 기후변화정책 효과분석 선행 연구 
	나. 분석에 사용된 GTAP-E 모형구조

	3. 연계상대국별 연계효과분석
	가.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라. 직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마. 간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바. 지역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4. 소결
	가. 요약 및 시사점
	나. 결언


	제6장 
결   론
	1. 요약
	2. 연계전략 추진 로드맵
	3.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